
2012 계약심사 사례집

결 ^  경GYE

상  북  도
GYEONGSANGBUK-DO





®  계약심사 개요

2012 계약심사 실적 _ 5

2013 추진계획_ 8

Q  분야별 계약심사 사궤

토목공사_ 13 

건축공사 _ 37 

전기공사 _  51 

건설기술용역 _ 59 

학술연구용역 _  69 

일반용역 _ 81 

물품구매 ■ 인 쇄 _95  

시 군 자 체 심 사 사 례 _111

© 부 록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_137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 준 _  151





계약심사 개요

어 2012 계약심사 실적 

02 2013 추진계획





I . 계약심사 개요 ⑩⑩

被公해pm秘유秘

■V人公-X 0̂

■ ■ ■ ■ ■ ■ ■ ■ ■ ■ ■ ■ ■ ■ ■ ■ ■ ■
2〇12 계으f含!사 실적

□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요청 액 조정액 절감액 비고

계 3,139 3,735,265 3,558,584 176,681 4.7%
2012 1,034 1,025,117 958,992 66,125 6.5%
2011 917 946,399 911,065 35,334 3.7%
2010 596 816,678 781,602 35,076 4.3%
2009 526 826,172 791,566 34,606 4.2%
2008 66 120,899 115,359 5,540 4.6%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 사 용 역 클 품

건수 절감액 % 건수 절감액 % 건수 절감액 %

계 1,893 129,142 4.2 864 44,788 7.0 382 2,751 7.6

2012 612 50,761 6.1 245 14,071 7.9 177 1,293 6.9

2011 603 23,529 3.1 231 11,187 6.4 83 618 10.0

2010 329 23,703 3.7 208 10,958 6.5 59 415 9.0

2009 287 25,679 3.7 178 8,511 7.1 61 416 6.3

2008 62 5,470 4.5 2 61 18.1 2 9 5.4

느 연도별 변동추이

9,464 억 원
10,251 억원

8,262억원 8,167억원

20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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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2012 계약심사 사례집

□  2012 심사실적

떻 유형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계 1,034 1,025,117 958,992 66,125 6.5%

토 목 공 사 477 640,223 597,287 42,936 6.7%

건 축 공 사 135 187,745 179,920 7,825 4.2%

용  역 245 178,314 164,243 14,071 7.9%

물  품 177 18,835 17,542 1,293 6.9%

必 기관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요청 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계 1,034 1,025,117 958,992 66,125 6.5%

본  청 105 75,012 72,389 2,623 3.5%

사 업 소 137 39,330 36,895 2,435 6.2%

출 연 기 관 79 59,596 54,506 5,090 8.5%

시 . 군 713 851,179 795,202 55,977 6.6%



□  주요사례

I . 계약심사 개요

율 자 체  심 사 기 준  적 용 으 로  용 역 분 야  예 산 절 감

♦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단 가 (폐 콘  13천 원 , 폐 아 스 콘  14천 원 )

♦ 건 설 폐 기 물  운 반 거 리  산 정 방 식  개 선 (3개 업체  산 술 평 균 )

♦ 학 술 연 구 용 역  경비  기 준 단 가  마 련 (6개 비 목 )

#  계 약 심 사  절 감 액  재 투 자  유 도

♦ 심 사 부 서  : 절 감 액  예 산 부 서  통 보 (월 별 )

♦ 예 산 부 서  : 자 체  검 토  후  예 산  감 배 정 ,  추 경  반 영  등

導 절감액 b e s t

♦ 〇 〇 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6.1 억 원)

♦ A A 건설사업 폐기물 처리용역(12.9억원)

♦ 〇 〇 시 하천 정 비 공사(11.0억원)

♦ 〇 〇 군 수해복구공사(10.3억원)

♦ 〇 〇 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공사<8.7억원)

♦ 〇 〇 시 소하천 기꾸기 사업(8.0억원)

삶 절감률 BEST

♦ 〇 〇 시 〇 〇 보 보수공사(63.3%)

♦ 〇 〇군 〇 〇고 폐기물 처리용역(48.1%)

♦ a a 시 〇 〇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44.5%)

♦ a a 군 〇 〇주차장 고객 쉼 터 조성 공사(42.4%)

♦ ◦ 〇 군 〇 〇조성사업 폐 기물 처 리용역(37.4%)

♦ 〇 〇 군 〇 〇도로 확장공사 폐 기물 처 리용역(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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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J  공정한  계약심사로  사업원가의 적절성과  적법성 확보 
옳 계약심사  전문화로  심사능력 조기정착  
율 재 정절약  분위 기 확산 및 절감예산의 일자리 창출 재투자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44조(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 리 규 칙 (제 2697호)

□  심사부서의 기능

냐 예정가격 작성 前 단계에서 원가산정의 적절성과 적법성 심사
♦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물량 적정산출 여부

♦ 원가계산 방식, 제경비 요율,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 . 견적가, 가격정보지 둥), 노임의 적정성
♦ 실적공사비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
♦ 부적정 또는 과다 계상된 부분은 절감하되, 발주금액의 과소 

책정으로 부실공사 예상시 적정금액으로 조정

♦ 기타 각종 대가기준 반영여부 및 중복부분 중점 심사

나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 심사
♦ 증감금액 기준은 ES증가분을 제외한 금액

邊 전기, 소방, 기계, 통신 둥의 전문공사는 도 및 시 • 군 대상기관 
발주부서 자체 추진
♦ 발주기관 및 부서 내부인력 활용
♦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



I . 계약심사 개요 ■_

□  심사개요

必 대상기관  : 도, 공기업, 출연기관, 시 • 군(보조사업) 

0  의무적 심사대상

대상사업 도 시 • 군

원
가
심
사

공 사
• 종합공사  : 5억원 이상 
■ 전문공사  : 3억원 이상

■ 종합공사  : 3억원 이상
■ 전문공사  : 2억원 이상

용 역
■ 건설기술  : 2억원 이상
■ 일반 • 학술  : 1억원 이상

■ 7천만원  이상

물 품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심사 ■ 20억 이상 공사, 10% 증가시 ■ 5억 이상 공사, 10% 증가시

^ 심 사 제 외  대상

♦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사업
♦ 조달발주, 조달청 원가 사전검토(100억원 이상) 사업
♦ 원가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 기타 별도의 수수료율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사업의 성격 등 심사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업 등

□  업무처리 절차

鐘 흐름도

발주부서

-발주품의  
(발주금액 산정)

심사_의뢰

계 약부서

-계약체결
계약의 뢰 

〈그

원가심사부서

- 원가심사- 
- 심사결과 작성

결과통보

방

발주부서 및 게각부서

- 통보사항 보완 
(발주금액 재산정)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01 토목공사

02 건축공사

03 전기공사

04 건설기술용역

05 학술연구용역

06 일반용역

07 물품구매■ 인쇄

08 시 • 군자체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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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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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내 사  업 량 : 배 수 공  L=3,152m  등 

m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3  강 애 절 감  률

305,244 281,070 24,174 7.92%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 터파기 : 기계 90%+인력 10% —— 기계 1〇〇%

배 수 공 • 합 판 거푸집(4회) 유로 폼 (벽 체 , 〇~7m)

구조물공

• 식생축조블럭
- 표준품셈3_4_1 프리캐스트콘크리트블럭  설치 적용
• 자연석(전석)쌓기
- 표 준 품 셈 7-1-3 전석쌓기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  지 방 자 치 단 체  입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행 안 부  예규  제404호)

□  심사 착안사항

必 현 장 여 건 을  감 안 한  작 업 품  산정

0  전석쌓기  2012년품셈  개 정 된  품  둥  표 준 품 셈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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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多 사  업 량 : 하 천 개 수  L=0.386km 등 

德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안!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를

342,190 308,750 33,440 9.77%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축 제  공
• 구 조 물 터 파 기 (수 중 발 파 암  0 〜lm )
- 기계 90%+인력 10% —  기계 100%
• 사 토 운 반  : 로우더  (l .78m3) 로우더 (2.87m3)

구조물공
• 어울형자연석붙이기  
- 표 준 품 셈 7-1-3 전석쌓기  적용

호 안 공
• 식생호안블럭  ᅳ  표준품셈13_4_2 블록붙이기
• 식생매트설치  —  표준품셈13_3 식생매트

□  심사근거 및 기준

m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m 지 방자치  단체 입 찰  및 계 약 집 행 기준  (행 안 부  예 규 제404호)

□  심사 착안사항

身 축 제 공  둥  토 공 량 이  많은  현 장 은  장 비 조 합  검토  

m 구 조 물 공 , 호 안 공 의  단 가 산 출 시  불 필 요 한  품  계 상 여 부  확인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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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  사업개요

J  사  업 량 : 탐 방 로 개 설  L=620m  등 

屬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210일간

□  심사결과

소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를

1,205,115 1,125,320 79,795 6.62%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데크  및 
목교설치

• 잡 5 물 제 작 설 치 (보 통 ) 一— 굽 ■물 제 작 i 치(간단)
• 무수축모 르 타 르  ᅳ  일반콘크리트기초
• 목재가공  및 웬스설치품
- 목재가공설치  _> 보통구조(하)
• 품 할증  이중계상  ᅳ  녹막이페인트칠  둥  수정
• 기둥  및 레일장선  : 자 재 할 증  7% ᅳ 5%로  조정

대 운  반
• 자 재 운 반  一> 일괄경비 적 용 (덤 5대 럭  24ton)
• 자 재 할 증  감소로  인한  자 재 운 반  및 헬기운반  물 량 (감 소 )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屬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德  지 방 자 치 단 체  입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행 안 부  예규  제404호)

□  심사 착안사항

鐘 데크  및 목 교 설 치 품  등 급 적 용  적 정 여 부  및 자 재 할 증  적 용  검토  

S 현 장 여 건 에  적 정 한  공법 적 용 여 부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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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쇼;》C 乂 K■效，

□  사업개요

必 사  업 량 : 하 천 개 수  L=291m  둥 

身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6개 월 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 계 금 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313,090 280,490 32,600 10.40%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 되메우기  : 인력 1〇%+기계 90% —> 기계 1〇〇%
• 법면보호공  —  작업반장  삭제

호  안 공 • 사석깔기  ᅳ  사석부설  및 고 르 기 (표 준 품 셈 )적 용

부 대  공 • 공사용  설명판, 중 기 운 반  ᅱ  경비성단가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邊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 360호) 

必 지 방자치  단체  입 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행  안 부  예 규  제404호 )

□  심사 착안사항

必 현 지 여 건  감 안 한  과 다 설 계  • 계 상  검토  

셨 건 설 공 사 표 준 품 셈  적 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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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 #

〇◦지  제당 확장공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저 수 지 1개 소 (L=73.5m , H = 3 .2 ~  16.7m , B=4.0m ) 등

#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12개 월 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798,870 7的 ,990 34,880 4.36%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 사 토 (풍 화 암 ) : 로우더 (l.78m3) ᅱ  로우더  (2.87m3)

구조물공 • 철근가공  및 조립 : 현장가공  —  공장가공

부 대  공 • 자 재 운 반  경비성단가

□  심사근거 및 기준

必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必 지 방 자 치 단 체  입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행 안 부  예규  제404호 )

□  심사 착안사항

身 자재  운 반 장 비 의  비 교 로  경제성  검토  

公 철근량에  따 라  경 제 적 인  가 공 품  적 정 여 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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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2012 계약심사 사례집

法 . ■ ，、 "'시 V  - ' V 於於、,시 '、、' 、 ' ,^ ^  H  \ V- ' V-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성▲令■公、分今' '、

□  사업개요

邊 사  업 량 : 도 로 개 설  (L=410m , B=8.0m ) 등 

邊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300일간

□  심사결과

소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414,650 312,190 102,190 24.7%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 사 토 (토 사 ) —  rt = 1.6t/ m3, t5 = 0.5 적용

부 대  공
• 안전시설비  - )  경비성단가  적용
• 미끄럼방지포장  - )  삭 제 (신 설 도 로  미적용)

자  재 대 • 합판, 각재, 제수변절개  둥  자 재 단 가  조정

제 경 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81%+ 3,294,000 2.48%

□  심사근거 및 기준

m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a  지 방자치  단체 입 찰 및 계 약 집 행 기준  (행 안 부  예 규 제404호)

□  심사 착안사항

•  토석의 단위중량  적정 적용 및 덤프트럭(자동덮개) 적용으로  경제성 검토 

넣 표 준 품 셈  적용의  적정성  검토  

내 과 다 설 계  및 중 복 계 상 된  내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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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mm

冷현父ᄂ、 . 表'̂  、公表노今유%'令令、、우,냐 "、、' 、乂 니、̂貧人어

O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_
I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도 시 계 획 도 로  L=l,518m , B=20m 

J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2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호

설계 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8,116,400 6,506,500 1,609,900 19.8%

□  주요 심사내용

항목 심 사 결 과

제 경 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 .48%  —  1.81%+3,294천원
• 환경보전비  삭제 - 세륜세차시설  등  내역에  계상
• 기타경비 : 6.6% —  6.3%

토  공

• 발파암깍기(브레이커)

- 일반발파, 진동제어  발파  구분  적용, 발파암  소할  반영
• 사 면 보 호 공  : 줄떼, 평떼 ~一 식생매트, 면고르기  조정
• 사 토 (발 파 암 ) 발생분  순 성 토 (토 사 ) 구 간  유용

• 터파기 Cm=20Sec(135°) —  18Sec(90°)
• 폐기물적사  E=0.35 0.45

배 수 공

• L형옹벽식측구  문양거푸집  할증  삭제
• 암구간  맹암거 부직포  삭제
• 도수로  및 산 마 루 측 구  합판거푸집  4회 유로폼
• 산마루 측 구  500x450 —  300x3⑴  단면  조정

• BOX설치 철근  현장가공  ᅱ  공장가공
- 수로BOX(4.〇xl.5) 철근(H I3) 0.877 ->  0.2〇7ton(m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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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계약심사 사례집

항목 심 사 결 과

구조물공
• 통로BOX, 역T형옹벽 철근가공  : 현장가공  ᅳ  공장가공
• 보강토옹벽  설치구간  ᅳ  저가인  용지매입  방안으로  조정

포 장  공 • 암구간  및 성토고  2m  이상  구 간  보조기층  조정

부 대  공

• 도로표지병  -  도로안전시설  설치간격  수 량  조정
• 낙석방지책  절토고를  감안하여  수 량  조정

• 가드레일  완충시설  추가
• 신설도로  미끄럼방지포장  삭제

• 골 재 운 반  덤프트럭(와톤) t5=3.：V  —  0.5(자동덮개  적용)
• 가 설 사 무 소 (창 고 ) —  규모  조정

- 가설사무소  530nf 330nf, 가설창고  100m2 一—  80m2
• 가 로수  왕벗나무  흉 고 직 경 (8cm) 굴삭기  0.7m3 —  0.4m3

사급자재
•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대상  
-  골재 소요량의  15%이상  순환골재  반영

□  심사근거 및 기준

德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  지 방 자 치 단 체  입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행 안 부  예규  제 374호)

•  국 토 해 양 부  도 로 안 전 시 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심사 착안사항

德  조 달청  공 사 원 가 계 산  제 비 율  적용  적 정 여 부  

S 현 장 여 건  감 안 한  과 다 설 계  및 중 복 계 상 된  내역 검토  

흘 표 준 품 셈  적 용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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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  사업개요

d  사  업 량 : 수 목 이 식  등 

必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753,000 668,000 85,000 11.3%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제 경 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 + 직노+ 관 급 /l.l) xl.24% 적용

식 재 공

• 수목이식
- R35 수간보호  품  적용  : 조경공  0.97 —  0.93, 

보통인부  0.51 0.49
- 녹화끈  자 재 단 가  조정
- 현장내이식  (R25) 식재 조 경공  1.1 1.05,

보통인부  0.52 ->  0.51
- 현장내이식  굴취 품  야 생 상태가  아닌 경우로  적용
- 초화류이식  식재 품  조정

• 수목식재  : 수목  자재대  가 격 정 보  비교  저가  적용

시설물공
• 미러폰드  A , B 잔토처리  인력 ᅳ  기계 적용  

- 판석붙임  습식 바닥  석공  0.49 0.4 보통인부  0.15 
0 .2 /평벽 석공  0.57 —  0.46 보통인부  0.46 —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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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계약심사 사례집

항 목 심 사 결 과

시설물공
- 화강석판석  물가자료지  둥  정 보 지 와  비교 저가  적용

• 생태연못  : 조경석놓기  ᅳ  야면석붙임  적용
• 경사로  잔토처리  인력 ᅳ  기계 적용

포 장  공

• 점 토 블럭포장  -  쇄석자갈(T50) 삭제

- 지오텍스깔기  보통인부  품  0.03 0.0015

• 인조화강석블럭  - 투수시트깔기  보통인부  0.03 ᅱ  0.0015
• 잔 디 블 럭 포 장  쇄석자갈(T50) 삭제, 투수시트깔기  품  수정

• 아스콘포장보수  - 프라임코팅  (M C -1, RSC-3) 삭제

• 데크포장  상세도  제목  수정, 잡철물제작설치ᅳ잡철물설치

- 하 드 우 드 (T19) 수 량  검토(T30으로  산출됨) T19
• 자연석경계석  조경석놓기  ᅳ  표준품셈  7-2-1 

뒷길이30cm/ 야면석 메붙임 적용

• 재료분리경계석  레미콘, 콘크리트타설  수 량  수정 

(경계석 부분  감) - 시공량  Q =ll〇 —  150
• 사고석경계석  레미콘, 콘크리트타설  수 량  수정(경계석  

부분  감)
- 사고석놓기  조경석놓기  —  표준품셈  12-5-3-2 Q =140

기타공사 • 가설사무소 (컨 테 이 너 ) 경비성단가  적용  및 손율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J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讀 지 방 자 치 단 체  입찰  및 계약  집 행 기 준 (행 안 부  예규  제404호 )

□  심사 착안사항

m 표 준 품 셈  적용의  적정성  검토

⑩ 과 다 설 계  및 중 복 계 상 된  내역  검토

必 자 재 단 가 (조 달 , 물 가 정 보 지 ,  견 적 가  둥) 비교  저 가 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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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〇◦ 천 ■위 험 지 구  정비공사

□  사업개요

邊 사  업 량 : 호 안 공  L=220m , 교 량 공  L=118m  둥 

0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540일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점 각 름ᄅ cd ■로

2,700,000 2,464,000 236,000 8.7%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제 경 비
• 환경보전비  제외 - ^  직 접공사비에  환 경 보 전 비 (세 륜 시 설 /  

오 탁 방 지 막 ) 항목  반영 〇 로  중복  계상

축 제  공

• 법면보호공(줄떼) 보통인부  6.9 —  4.5
• 순성 토  덤프운반  t3=0.8 —  0.5, t4=0.4 2 —  0.15
• 성토부법면다짐  수량  확인 一> 성 토 면 만  적용  

- 유압식 백호(0.7m3) Q =77.7m7 hr 적용

호  안  공 • 매트리스돌망태  건설표준품셈  13 -24  적용

교 량  공
• 철근  현장가공  ᅳ  공장가공  적용
• 교대부  가시설  (Sheet pile) 삭제
• 부대공  훔관부설및철거  철거품  오 적용  D 1200 —  D 800

부 대  공

• 철근콘크리트깨기  (30cm이상) 고철공제  적용
• 세륜시설  및 가설사 무 소  경비성단가  적용  

- 세륜시설  손율  누락
• 골 재 운 반  24톤  덤프트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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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근거 및 기준

m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⑩ 지 방 자 치 단 체  입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행 안 부  예규  제404호 )

□  착안사항

m 현 장 여 건  감 안 한  가 설 공 법  적용  

癌 표 준 품 셈  적 용  등  검토  

m 과 다 설 계  및 중 복 계 상 된  내역  검토  

j  설 계 도 서 간  일치 여부

. .  2012 계약심사 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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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 錢 懸 雙 ^■훈^^ 변» ■■■鐵^

〇〇 전국자전거 네트워크사업 혈®!

□  사업개요

邊 사• 업 량 : 자 전 거 도 로 개 설  L=1.8km 

必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969,110 787,450 181,660 18.7%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제 경 비
• 간접노무비  10.5 —  9.6, 기타경비 6.1 —  6.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 + 직 노 )><2.48%xi.2

토  공
• 철근콘크리트깨기  ᅳ  고 철 공 제 (누 락 ) 적용
• 순 성 토 운 반  L=10 —  5km

• 터파기 Cm=20(135°) ->  18(90°)

구조물공
• 반중력식옹벽  문양거푸집  삭제(전면벽  비노출)
• 철 근 가공조립(보통) 현장가공  공장가공

부 대  공
• 안전시설비  교통정리비  2인 1조  개소당  1인
• 품질시험비  장 비 운 반 차 량  소요경비  삭제
• 기존도로유지관리  2회 ᅳ  1회 조정

사급자재 • 혼합골재  구입 ᅳ  순환골재  의 무 사 용 량 (골 재 량 15%) 반영

기 타
• 문화재입회조사비  354,545 240,000원
• 부지임대료  공사기간(월수)수12 누락

- 임대 실면적 조정 및 야적장  면적 삭제

- 27 -



• •  2012 계약심사 사례집

□  심사근거 및 기준

#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 360호) 

屬  지 방자치  단체 입 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행 안 부  예 규  제404호호

□  심사 착안사항

讀 조달청  공 사 원 가 계 산  제 비 율  적용  적 정 여 부  

德  표 준 품 셈  적 용  등  검토  

必 과 다 설 계  및 중 복 계 상 된  내역 검토

•  순 환 골 재  의 무 대 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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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⑩參

□  사업개요

讀 사  업 량 : 축 제 공  L=3,462m  등 

•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3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9,013,800 7,912,100 1,101,700 12.2%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축제 공
• 성토법면다짐  -유 압 식  진 동 콤 팩 터 (0.7m3)

+유압식  백 호 (0.7m3) Q =77.7m7 hr

• 법면보호공(거적덮기) 단 가  수정

호안공 • 전석쌓기  기초콘크리트  삭제

구조물공
• 종배수관부설  : 소 켓 접 합  —  고무링 접 합
• 철근가공조립  : 현장가공  一> 공장가공

교량공 • 철근가공조립  : 현장가공  ᅳ  공장가공

포장공 • 둑 마 루포장  하부  보조기층  삭제

조경공

• 잔디 줄떼 6.1 매 —  3.7매, 380원 —  350원 /매 (가 정 )
• 마운딩조성  : 기계 70%+인력 30% —  기계 90% +인력 10%
• 조경포장  모래, 자갈, 혼합골재  둥  골 재 단 가  조정
• 사고석  포 장  둥  포장품  건설표준품셈  12-3-3
• 경계석 설치품  건설표준품셈  12-5-3 적용

- 29 -



mm 2012 계약심사 사례집

항 목 심 사 결 고!'

부대 공

• 철근구조물헐기  고철공제(누락) 적용
• 골 재 운 반  ᅳ  경비성단가  적용
• 세륜세차시설  설치품  적용  —  환경보전비  요율  삭제(중복)
• 가 설 사 무 소  부지임대료  100,〇〇〇원/ nf 15,0⑴ 원 /m2 적용

관급자재
• 전석쌓기  기초콘크리트  삭제에  따른  레미콘  물 량  감
• 기존  식생블럭  유용에 따른  블록  물 량  감

□  심사근거 및 기준

讀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⑯  지 방 자 치 단 체  입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행 안 부  예규  제404호)

□  심사 착안사항

•  표 준 품 셈  적 용  등  검토  

⑩ 과 다 설 계  및 중 복 계 상 된  내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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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⑩

〇〇 도로 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도 로  확 포 장  L=1.14km, B=30.0m 

鐘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3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정 강S  CU S

1,738,000 1,731,000 7,000 0.4%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고!'

공 통
• 자 전 거 도 로  ᅳ  통 행 과  연 계 되 도 록  조정
• 화 단  경 계 부  도 로 구 역  밖 으 로  설치
• J형 측 구  - > 구 조  검토에  따 른  철 근 수 량  조정

토  공
• 철 근 콘 크 리 트 깨 기  ᅳ  철 근 절 단 (표 준 품 셈  적용)
• 법 면 보 호 공 (줄 떼 , 평 떼 ) ᅳ  작 업 반 장  삭제
• 순 성 토  —  덤프트럭  (24ton), t5=0.5

우 수  공

• u 형 측 구  一> 동바리  삭 제 , 철 근 가 공  및 조 립 (간 단 )
• 합 판 거 푸 집 (4회) ᅳ  유 로 폼  벽 체 (0 ~ 7 m )
• 수 밀 시 험 , CCTV조 사  ᅳ  경 비 성 단 가
• 종 배 수 관 (VR관, D 1000) —  접 합 품  누 락  60m 반영

부 대  공 • 공 사 용  안 전 시 설  —— 경 비 성 단 가

□  심사근거 및 기준

邊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흡 지 지 방 자 치 단 체  입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행 안 부  예규  제404호)

□  심사 착안사항

#  표 준 품 셈  적 용  등  검토

#  과 다 설 계  및 중 복 계 상 된  내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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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 도로 선명개량공사

□  사업개요

讀 사  업 량 : 도 로  선 형 개 량  L=700m , B=9.5m  

讀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3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천 :가* 애 절 감  률

1,404,310 1,171,500 232,810 16.6%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공 통
• 순성토(막자갈) 채집 및 운반  

- 장비 흔들어 채집 —  채집량의  70% 사용

배 수 공
• L 형측구  수 량  조정 

- 레미콘  : 0.22x0.18 —  0.22x0.17

부 대  공

• 혼 합 골 재 운 반
- 수 량  : 6,156m3 —  5,394m3
- 덤 3X E럭 i 5t〇n  —  덤 럭  24ton, 운반거리  조정

• 콘테이너  사 무 실 (창 고 ) 경비성단가

□  심사근거 및 기준

德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0  지 방자치  단체 입 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행  안 부  예 규  제404호)

□  심사 착안사항

⑩ 표 준 품 셈  적용  등  검토  

⑩ 과 다 설 계  및 중 복 계 상 된  내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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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〇〇 하수관거 정비공사
效效效 b 效 ■: 冷표效寒;

□  사업개요

⑩ 사  업 량 : 오 수 관 로  D 200mm 〜 D 300mm(L=4,196m ) 둥 

•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18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713,030 2,559,260 153,770 5.67%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공 통

• 순 환 골 재 (15% 이상) 의무사용  _ )  269m3

• 조립식간이흙막이(판넬) 굴 착폭  _ )  1.3m  축소  

-  토 공  및 포 장  수 량  재 산 정

토  공

• 토사터  파기(백호  0.7m3) Cm=21sec —  Cm=18sec

• 토 사터파기(백호  0.12m3) 기계 90%+인력 10%

—  Cm=15sec, E=0.45

• 다짐되메우기(관상단, 백호0.7m3) —  Cm=18sec

• 다짐되메우기(관상단, 백호0.12m3) —  Cm=15sec

• 다짐되메우기(관주위, 백호0.12m3) 一— Cm=15sec

• 모 래 부 설 량  재산정

• 폐기물적사(백호  〇.l2m3) E=0.35 —  E=0.45

• 아스콘절삭  폭  4.5m  一수 3.5m  적용

-  현지 1차로  폭 만  절삭, 깨기 폭  종복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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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심 사 결 과

오 수  공
• 중계펌프장

- 수 중 그 라인더펌프  ᅳ  관급자재대  적용

배수설비
• 터파기(마당부) —  보통인부  0.2인 적용

• 폐기물적사(백호  0.12ms) E=0.35 —  E=0.幻

부 대  공

• 혼합쇄석, 아스팔트, 콘크리트 소 운 반  

- 경비성단가  적용

• 안전시설비, 조립식가설건물  —  경비성단가  적용

• 조립식간이흙막이(판넬) 구  임대(손율) 적용
• 쉬트파일  자재비 누 락  一> 임대(손율) 적용

• H 형강  자재비 누락  임대(손율) 적용
• 쉬트파일  및 H 형강  자재운반비  추 가  반영
• 아스팔트유제  자재비 누락  —  관급자재대  반영

• CC IV조사•, 수밀시험  —  별도  발주

제 경 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관급자 재 대 (J/1.1) 제외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  지 방 자 치 단 체  입찰  및 계약  집 행 기 준  (행 안 부  예규  제404하

□  심사 착안사항

⑯ 표 준 품 셈  적 용  등  검토

•  과 다 설 계  및 중 복 계 상 된  내역  검토  

0  현 장  여건에  적 정 한  장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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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邊 사  업 량 : 지 하 저 류 조  V =9,7〇Orrf(A =l,830m!, H =6,4m ) 등 

•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 人 니 ，， 절 감  액 절 감  률

8,359,900 7,949,170 410,730 4.91%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 터파기 Cm=21 —> Cm=19sec
• 사 토 운 반  : 덤고도럭 i5 t〇n  一— 24 ton 조정

• 기존구조물깨기  E=0.35 ->  E=0.45
• 철근콘크리트깨기

- 산소  1 3 5 / ,  아세틸렌  0.05kg, 용 접공  0.02인

- 들어내기  : E=0.45

저 류 
시설공

• 철근가공및조립(보통, 복잡) : 현장가공  공장가공
• 합판거 푸 집 (3회, 4회) —  유로폼

포 장  공

• 간이흙막이공
- 굴삭기  : 0.4m3 —> 0.7m3

- 토류벽사용료
ᅳ  흙막이박기  및 뽑기 8일 2.5일 

ᅳ  관콘크리트타설  및 양생 2일 ᅳ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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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심 사 결 과

조 경  공

• 철근콘크리트깨기

- 산 소  135八  아세틸렌  0.05kg, 용접공  0.02 인

- 들어내기  : E=0.45

부 대  공

• 현장사무소  : 면적조정 360 _> 330m2

• 품질관리비, 중기운반, 가설웬스, 세륜세차시설, 
안전보호책, 품질관리차량비  경비성단가  적용

• 배수공(고철) : 0.604ton —  29.349ton 조정

기 타

• 환경보전비  삭제 ᅳ  세륜세차시설과  중복

• 사급자재대  ᅳ  관급자재대  적용
- 시멘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사각파고라, 평의자, 

육 각 정 자

□  심사근거 및 기준

•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德 지 방자치  단체  입 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 행  안 부  예규  저1404호)

□  심사 착안사항

德 표 준 품 셈  적 용  등  검토  

셸 과 다 설 계  및 중 복 계 상 된  내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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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 «

濟^해??해병路巧

◦◦박 물 관  편의시설 설치공사

□  사업개요

必 사  업 량 : 엘리베 이터  3 기, 사 료 관  연 결 통 로 , 데 크 계 단  등 

德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336,280 1,142,090 194,190 14.53%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창호공사 • 연결통로  관람객 조 망 을  위해 수평연결  창호  설치

철골공사 • 철골가공조립  (1 호기) : Built up 一— Roll shape

유리 공사 • 유리끼우기  및 닦기 조달청(가격정보) 단가  적용

석 공  사 • 화강석, 인조대리석  조달청  격정보) 단가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身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德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

□  심사 착안사항

必 개별창호를  수평연결창호로  적용하여 관람객 조망확보  및 재료비 절감  

必 엘 리베 이 터  틀 은  공 장 제 작 된  H 형 강 을  사 용 하 므 로  Roll shape적 용  

邊 조달청  가 격 정 보  및 물 가 정 보 지  단 가 비 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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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F ◦국민제육센터 건립공사 ■

□  사업개요
홅 사  업 량 : 수 영 장 (6레 인 x25m ), 체 력 단 련 실 , 다 목 적 실  둥  
m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 계금 액 심사금액 전 가 애
S  C 3 —1 절 감 률

4,216,969 4,092,005 124,964 2.96%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가 설 공 사 • 가 설 보 호 막  삭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파일 및 지 정 공 사 • 콘크리트말뚝머리정리  물량조정  : 474본  —  237본

목 공 사

• 데크공사(노무비) ： 1식견적— 건설표준품셈  적용산출
- 아연도각관설치  : 경 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비내  력식)
- 기타철물  : 잡철물제작설치(보통)
- 데크깔기  : 건축목공  0.09인, 보통인부  0.02인

영구배수시스템 • 견적서상  공과잡비  삭제

수 영 장  부속시설 • 수영장부속시설  1식一>건설표준품셈에  의거 내 역 산 출

□  심사근거 및 기준
J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j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 
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23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심사 착안사항

德 설 계 도 서 간  불일치  여부
會 데 크 공 사  1식 견 적 내 역 을  건 설 표 준 품 셈  활 용 하 여  하 지 철 물 설 치 와  

데 크 깔 기 로  구 분 하 여  산 출  적용  
讀  견 적 서 의  공 과 잡 비 와  원 가 계 산 서 상  제 비 율 적 용 의  중 복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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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參參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연면적  2,385방

•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a  ZI- 〇« ■ ■ | | | 절 감  률
3,108,567 3,062,169 46,398 1.51%

□  주요 심사내용

항목 심 사 결 과

미장공사 • 콘크리트면마무리(천정) : 10%가 산  미적용

수장공사 • 석고판본드붙임(천정) : 30%가 산  미적용

목공사
• 합성목데크설치

- 잡철물제작설치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비내력식)

금속공사 • 스 텐 상자홈통  잡철물제작설치  : 보통  _>  간단

지붕공사 • 지붕물청소  삭제 : 건축물현장정리에  포함

기계설비 • 옥 외 배관공  : 노무비 10% 감액적용(표준품셈  기계 1-1-3)

□  심사근거 및 기준

邊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S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 

屬  문 화 재 수 리 표 준 품 셈 (문 화 재 청 , 2012)

□  심사 착안사항

德 건 설 공 사  표 준 품 셈 의  가 산 적 용  적정성

a  데크공사의  하 지 철 물 은  구조(간격), 재료규격, 시공방법  등  종 합  검토  

德  지 붕 공 사  문 화 재 수 리 표 준 품 셈  및 건 설 표 준 품 셈 과 의  중 복 산 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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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계약심사 사례집--------------------------------------------------------

□  사업개요

J  사  업 량 : 지 하 1, 지 상 1층  1동, 연면적  2,389m2 

•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5,196,123 4,830,779 324,166 7.03%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_

가 설 공 사 • 내부수평비계  —  강관조립말비계

터 파기 • 연암  : 소 형 브 레 이 커 + 백호0.7m3 ->  대 형 브 레 이 커 + 백호0.7m3

철골공사
• 철골가공조립(표준라멘구조)

- Built up, 60톤미만 —* Rolled shape, 60톤미만 (철골공 5.29 인 /톤)
• 철골곡면가공비  삭제 (철골가공조립에  포함)

목공사
• 목재데크설치

- 재료비 관급  구매
- 잡철물제작설치(철제) —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비내력식)

수 장 공 사
• 철제벽틀설치, 외단열시스템  하부틀  

- 잡철물제작설치(철제) - ^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비내력식)

□  심사근거 및 기준

J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J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

□  심사 착안사항

邊 내부공사의 여건(높이, 면적, 천정시공 난이도 등) 검토로 적정 비계공법선정 

鐘  철골부재의  접합방법에  따라  철골가공조립  노무공수  및 작업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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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 •

» 務 〇생가복원 건립공사

□  사업개요

邊 ^！ 업 량 : 생 가 시 설  3동, 부 대 시 설  3동  둥 

會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725,115 717,987 7,128 0.97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공  통 • 토 공 사  단가  통일(건축, 토목, 조경 공종간)

가설공사 • 강관비계매기  : 박공지붕  처마높이  기준하여 수량  산출

타일공사 • 타일압착붙임  : 보통인부(비범) 삭제(건설표준품셈  114)

기계설비
• 옥외배관공사 : 노무비(배관공, 보통인부, 용접공) 10% 감액 적용 

※ 건설표준품셈 기계 1-1-3 참조

□  심사근거 및 기준

삶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

□  심사 착안사항

넜 부지내  각 공 종 간 (건 축 , 토 목 , 조 경 ) 토 공 항 목  공 통 단 가  적용  

德 건 설 표 준 품 셈 (기 계 설 비 )에  의거 옥 내 , 옥외  배 관 공 사  구 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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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  정비사업

□  사업개요

셸 사  업 량 : 전 사 청 , 외 삼 문 , 협문, 담 당 신 설  

J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5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 계 금 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557,827 467,027 90,780 16.28%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가 설 공 사 • 수리용덧집  ᅳ  외부비계+우장막

기초공사 • 거친돌쌓기(전사청  기초, 석축배수로공사) : 인력 —  기계

창호공사

• 전사청
- 세 (띠 )살 창 호 제 작  : 창호(1 /ww ) 일위대가  품  50% 감  
※ 문Sij•재수리표준품셈  8-3 기준 창호면적  대비산정

• 외삼문
- 대 문 제 작  : 일위대가  품  35% 감
- 창호설치  노무비  삭제
^  문화재수리표준품셈  8_9 기준 창호면적 대비산정

• 협 문  : 창호설치  노무비 삭제

운 반 공 사 • 진흙, 백토, 자연석  운반비 삭제(도착도)

□  심사근거 및 기준

屬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

□  심사 착안사항

삶 문 화 재 수 리 표 준 품 셈 상 의  창 호 기 준 면 적  대비 적용면적  비교  산정 

邊 견 적 서 상 의  운반비  도 착 도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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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  사업개요

⑩ 사  업 량 : 연면적  2,289nf 

必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9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287,670 2,243,458 44,212 1.93%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고느

가설공사
• 콘테이너형가설사무소, 가설창고, 가설울타리  

- 12개월 ->  9개월

토공사
• 콘크리트파일

- 두부정리선  기준하여  산 정 (기 초 저 면 +50cm)
- 파 일 박 기 (SIP공법) : 연암  ᅳ  풍 화 암

수장공사

• 마루틀설치, 무대바닥틀설치
- 건축목공  0.075인, 보통인부  0.007인

• 목재섬유질흡음보드붙임  (25T)
- 내장공  0.09인 /m2, 보통인부  0.01 인 /m2

졌 건설표준품셈  12-6*3, 벽체(수장)합판붙임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必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德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

□  심사 착안사항

德 콘 크 리 트 파 일  시방서  및 도면의  파 일 길 이  및 파 일 박 기  토질  확인  

•  공 정 표 에  의 한  가 설 공 사  설 치 기 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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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삶 사• 업 량 : 북 문지  문 루 , 옹성 및 성 벽 보 수 정 시  둥  

身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10개월

□  심사결과

소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280,000 1,124,500 155,500 12.15%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가설공사
• 공통가설  : 12개월 —  10개월
• 수리용덧집  ᅳ  우장막

석공사
• 거친돌쌓기, 해체 : 인력 ᅳ  기계장비+ 인력 조 합  

- 기단및기초, 육축, 성곽, 옹성

철근콘크  
리 트 공 사

• 합판거푸집  : 4회 ᅳ  6회(지하매설부분) 
- 기조공사, 육 죽 공 사

목 공사  
(문루)

• 축부재, 포부재조립
： 높이 3.6 이하  적용(육축상부를  저점으로  적용)

지붕공사_
• 처마높이  3.6m  이하  적용(육축상부를  저점으로  적용)

： 한식기와이기, 마루기와이기, 산자엮기, 적심설치, 보토다짐

□  심사근거 및 기준

邊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

□  심사 착안사항

•  지 붕 공 사  및 목 공 사  높이에  따 른  가 산 적 용  적합성  

a  현 장  여건  감안 , 거 친 돌 쌓 기  기계장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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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⑩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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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마을  정비공사

□  사업개요

錄 사  업 량 : 퇴 락 가 옥 보 수  둥  25개 소  

邊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12개월

□  심사결과
소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542, 的 6 2,454,565 88,071 3.46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가설공사
• 가설덧집  우 장막

- 기와, 초 가  보 수 공사만  가 설 덧 집 적 용 (◦ 〇  ◦안 채  외 2동)

기초 기단 
석축 둥

• 인력— 기계(협소지역  일부제외)
- 거친돌쌓기  및 해체, 채움석 쌓기 및 해체

벽체공사
• 토 석 담 쌓 기 ( ◦ ◦ 〇  곳간채)

- 노무비 30%감액(벽체와  담장의 폭  치수차이에  따라  감액)

지붕공사 • 지붕물청소  삭제 : 현장정리품에  포함

□  심사근거 및 기준

必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邊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

□  심사 착안사항

德 작 업 기 간 , 중 요 도 , 보 수 여 부  둥  작 업 여 건 을  감 안 하 여  가설덧집  적 용  

過 토석벽  체공사에  토 석 담 쌓 기 와  비 교하여  두께, 높이 감 안 한  품셈 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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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S X I t H R  A | ^ g A l

□  사업개요

必 사  업 량 : 연면적  l,387m!

«J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 계 금 액 심사금액 ：걸 가• 애S  □  一！ 절 감  률

1,450,810 1,365,195 85,615 5.9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사 • 잔토처리  : 1,568m3 토 목 순 성 토  유용

지 붕 공 사
• 시멘트기와잇기

: 지붕잇기공  0.03인, 보통인부  0.07인

철 골 공 사
• 철골가공조립  (60 톤미만)

： 난이도  적은구조  적용(철골공  4.23인 /톤 )
• 부대철골가공조립  : 철골공  3 인 /톤

금 속 공 사 • AL몰 딩 설 치 (W 형) : 내장공  0.033인/ m

□  심사근거 및 기준

讀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邊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

□  심사 착안사항

德 사 업 장 내  토 목 공 사 와  연 계 검 토 로  잔 토 처 리 량  절 감  

必 공 사  표 준 품 셈  적 용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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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必 사  업 량 : 연면적  5,168nf 

^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1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486,451 2,415,006 71,445 2.87%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조적 공사
• 연결철물(SHB140L) : 노무비  삭제
• 블 록 메 쉬 #8 : 노무비  삭제

철골공사
• 잡철물제작설치(철제) : 보통  —  간단(원형승마장, 워킹머신)
• 부대철골가공조립  : 3인 /톤

수장공사 • 샌드위치판넬설치(벽, 지붕) : 잡재료비  3%

기계설비
• 빗 물배관공사  : 노무비  30% 감액 적용(부설) 
※ 기계설비공사표준품셈  1-1-3참조

□  심사근거 및 기준

鐘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a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조  2012.3.22.)

□  심사 착안사항

m 옥 외 배 관 공 사 의  부 설 여 부 에  따 른  노무비  감액 적용  

a  잡재료비 세부내역  미제시한  경우  건설표준품셈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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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활

〇〇문화밸트 조성사업 전기공사

□  사업개요

a  사• 업 량 : 옥 외 간 선 , 전등  설비 

必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2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7 Y 애 s  o 절 감  률

267,784 235,015 32,769 12.2%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일위대가
• 파상형 경질 PE전선관  배선전공  품  적용  오류

- 0.024 —  0.016 인
- 배선전공  11.5 —  8.1, 보통인부  81.1 71.1 인

자재단가
• 카운터 절전시스템(카운트센스) 품목  단가조정  

- 조 당  100,000원 —  50,000원

□  심사근거 및 기준

⑭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J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12)

□  심사 착안사항

#  표 준 품 셈  적용  적정성  

m 재 료 단 가  적용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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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轉 讀 ■ 상 ■ 유 ■ ■ ■ ■ ■ ■ ■ 현 ^■ ■ 때  ♦ 빼 ^ ^ ^

〇〇 장레식장  및 숙소증축공사{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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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德 사  업 량 : 장 례 식 장 , 기 숙 사 , 본 관 전 기 , 태 양 광  

•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1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658,361 585,610 72,751 11.05%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고는

공통사항

• 사급자재  단가  조정 ᅳ  가격정보  추 가  비교  적용
- 0.6V/lkv  가교PE난 연 케이블(F-CV 1C  150—  : 15,861원/m  

12,730원/m  등  124품목
• 자 재 단 가  변경에 따른  부속품비  및 잡재료  수정
• 분 전 반  단가  상승  및 노무비 증 가  반영

장례식장
• 조 명 기 구  : 사급  ᅳ  관급자재대  적용
• 태양광  발전설비 도급설치  ᅳ  관급설치
• 조명제어  도급설치  —  관급설치

기 숙  사
• 전력량계  21개 추가
• 조 명 기 구  : 사 급  ᅳ  관급

□  심사근거 및 기준

必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m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12)

□  심사 착안사항

#  재 료 단 가  조 달청  가 격 정 보  적 용 한  단 가  비교  검토  
必 주 요 자 재  조 달청  관 급 구 매 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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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옳 사  업 량 : 전력 및 태 양 광  설비 

必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9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488,249 402,159 86,090 17.6%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고는

공통사항

• 품 목 단 가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비교  수정
- F-GV 절연전선  : 16mrf 1,540원 —  1,509원 둥  14종  감액
- F-CV 전력케이블(0.6 /1KV) : 4C  16mnf 6,的0원 구  6,783원 

둥  7종  증액 수정

관급자재
• 태양광  발전설비  관급자  관급  단가  수정 (22.4KW -과다) 

- 조달청  나라장터  3자 단 가 계 약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12)

□  심사 착안사항

⑩ 자 재 단 가 (조 달 가 격 , 물 가 정 보 지 , 견 적 가  둥) 적 용  적정성  

癌  태 양 광 발 전 설 비  관 급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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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身 사• 업 량 : 가 로 등 , 신 호 등 , 교 차 로 조 명 설 비  

身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12개월

ᄆ  심 사 결 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 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975,910 927,782 48,128 4.9%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제경 비
• 전체 공 사 기 간  3년을  전기 공 사 기 간  1년 6 로  조정 적용  

- 간접노무비  11.8 —  9.5%, 기타경비 6.3 ■— 5.8%

내역 및 
일위대가

• 노 임 단 가  2012년 하반기 인상단가  적용

- 저압케이블전공  138,576 162,923원 둥  10직종

• 조명설비  횡단보도용집중조명등  수량조정  81개 51개 
(조도  상호  간섭, 중 복 구 간  제외)

• 잔여시간표시장치  삭 제 (이 용 자  및 도로분류  고려)

• 도 면 과  산출서  둥  내역 불일치 조정

- 교통신호제어기  기초 규격 : 600x600x800

- 가로등중공기초  : 5⑴ ><820x685x900
• 조 명 제 어 반  분 전반  조정

- 4회로  11개소  —  4회로  8개소, 2회로  3개소

자 재 단 가

• 조 명 제 어 반  분 전 반 (1 면당) 조정

- 4회로  3,200,000원 —  4회로  2,560,000원, 2회로  2,400,000원

• 등기구  조정 (세 라 믹 메 탈 할 라 이 드  —  고압나트륨)

• 접지봉  3종  조달청  MAS  단가  적용

- 56 -



II. 분야별 계약심사 A며I • •

□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vj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12)

□  심사 착안사항

•  원 가 계 산  제 비 율  적용의  적정성  

必 현지 여건에  적 합 한  설계

•  자 재 단 가 (조 달 가 격 , 물 가 정 보 지 , 견 적 가  둥) 적 용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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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會 과 업 량 :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 

必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심사결과

소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S  〇내 절 감  률

768,400 656,770 111,630 14.5%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공통사항 • 2012년 건설공사  하반기  시 중 노 임 단 가  적용

현황측량

• 품셈구성중  직접경비로  제경바ᅭ및 기술료는  제외
• 측 량  보조인부  : 건 설 보 통 인 부 극  측 량  협 회 측부

• 노 선 측 량 대 가  계상오류  수정

기보 및 
실ᅪ설계

• 실시설계  비 요율  조 정 (1.4배 극  1.3배 적용)

토 질 조 사

• 품셈구성중  직접경비로  제경비 및 기술료는  제외
• 시추조사  공 당  층별  천공  주 량  조정

- 자 갈층  모 래층  5 국 8m , 연암층  2예 111
• 실내시험  수수료는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및 한국품질  시험 수수료  적용
• 표준관입시험, 기계기구설치  일위대가(노임) 재산정
• 표준관입시  험 65회 극 33회 조정 (2.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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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심 사 결 과

사전재해  
영향성 검 
토(행정)

• 도시계획시설결정  자료  활용  가능  항목  제외 
-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사전재해  
영향성 검 
토 (개 ^ •)

• 재해영향성검토  행정계획과  중복되는  항목  제외
- 작업계획  수립, 사업의 개요, 사전해해영향성검토대상지역의  

설정
- 유역 및 하천특성조사•, 기상,수문 및 해상특성 지형 및 토질, 

방 재 시 설  및 재 해 지 구 관 리 현 황  재 해 발 생 현 황 조 사  항 목  
제외

도시계획  
시설 결정

• 국 토 개 발  표준품셈  도시관리계획  기술료율  적용  
- 30% =今 25%

• 임야, 초지관련  서류작성  항목  제외
• 보고서  인쇄비 재산정

직접경비
• 전체조감도  작성 비용은  견적처리
•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〇 로  실시설계  성과품  인쇄비 제외

손 해 배 상
보험료 • 부가가치세  계상

□  심사조건. 정 산대상항목  정산(토질조사, 시험수수료, 추정공사비)

□  심사근거 및 기준

身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제2012-178호, 2012.08.08)

必 방재분야, 도시관리계획  표준품셈

□  심사 착안사항

邊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현황 

측량, 토질조사는  품셈구성상  직접경비로 제경비 및 기술료 제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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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  사업개요

J  과  업 량 : 전 면 책 임 감 리  1식 

屬  용 역 기 간  : 착 수 일 로 부 터  37개월

□  심사결과

소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3  가■ 애
S  C3 一1 절 감  률

1,964,000 1,613,700 350,300 17.8%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직접인건비
• 총 감 리원수  보통의 공종  국  단 순한  공정 적용
• 기술지원감리원  총감리원수에  15% 예 0% 적용

제경비 및 
기술료

• 제경비 115% 여  110%
기술료  30% =» 20% 적용

직접경비
• 현장사무원  단가조정  (75,608원 —  57,859원) 

공사부문  보통인부  ᅳ  제조부문  보통인부  적용

기타  추가업무비
• 자 동 차 용 경 유  가격조정  (1,888원 1,809원) 

- 한 국석유공사  주 유소  평 균 가 격 (12년 10월)

□  심사근거 및 기준

德 건 설 공 사  감 리 대 가 기 준 (국 토 해 양 부  고시 제2012-548호)

□  심사 착안사항

^  현 장 사 무 원  제 조 부 문  보 통 인 부  적 용  및 한 국 석 유 공 사  지 역 별 주 유 소  

평균가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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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혈錢^■資
푸른문화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사업개요

必 과 업 량 : 전통놀이 문화테마파크조성  1식 

낙동강  생태문화테마파크조성  1식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 계 금 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390,870 1,257,300 133,570 9.6%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공통사항
• 품 셈 구 성 중  직 접 경 비 로  적 용 되 는  항 목 은  제경비  및 

기 술 료 는  제외 
- 현황측량, 토 질 조 사

현황측량 • 측 량  보 조 인 부 :건 설 보 통 인 부 국 측 량  협회 측 부

토 질 조 사
• 토질시험  횟수  조정 

- 26회 =각 4회 : 공당  1회 적용
공원계획  

(근란 주제공행
• 출장비  재산정
• 전체조감도  비용은  견적처리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항목  공원계획  자료  활용으로  
^1 외 (5〇%=幻%)

• 2012년 사유림벌채지도(매목조사) 수수료  
징수기준  적용

• 보고서  인쇄비, 출장비 재산정

경관성 검토
• 공원계획  자료  활용  가능  항목  제외

- 경관현황조사  • 분석 제외(2〇% 괴>0%)
• 부문별  경관계획 항목  제 외 (20%국 0%)

- 64 -



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 «

항 목 심 사 결 고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행정)

• 보고서  인쇄비, 출장비  재산정
• 공원계획  자료  활용  가능  항목  제외

- 작업계획수립, 계획의 개요, 검토대상지역의  설정 항목  
제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개발)

• 공원계획  자료  활용  가능  항목  제외

- 작업계획수립, 사업의  개요, 검토대상지역의  설정 항목  
제외

• 재해영향성검토  행정계획과  중 복 되 는  항목  제외
- 유역 및 하천특성조사, 기상,수문  및 해상특성  지형 및 

토질, 방재시설  및 재 해 지 구 관 리 현 황  재해발생현황조사  
항목  제외

교통성  검토
• 가중치 보정계수  적용

- 대상사업(사업), 지역별(교통권역), 약식교통영향  분석

손해배상
보험료

• 기본계획  손해배 상 보 험 료  적용  
- 0.336(분석 -관람집회시설공사)

• 부가가치세  계상

□  심사조건

#  정산대상항목  정산(공사금액, 토질조사)

□  심사근거 및 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제2012-178호, 2012.08.08) 

m 국토개발  표준품셈  공원계획, 도시관리계획, 경관성검토  표준품셈  

德 방재분야  표준품셈

邊 교통영향분석  • 개선 대책수립 대행비용  검토 

邊 손해배상보험료(지식경제부고시  제2011-59호) 적용

□  심사 착안사항

을 공원계획  위한  각종  용역에 대하여 중복항목  검토 

^  보정계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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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〇 천  하 천 기 본 계 획 수 립  및  하 천 시 설 관 리 대 장 작 성 용 역
■ ^^凝 ® 錢 W 행 錢 資 ■ ■ 錢 ^ ■ ■ 혈 월 錢 • 公 次 ■ 錢 ^ ■ 調 ■ ■ 懸 緣 ® ■ 識 ■ ■ 錢 ^ ^ ^ • 향 ^ ^ ■

□  사업개요

必 과  업 량 : 하 천 기 본 계 획  1식 L=22.8km 

必 용 역 기 간  : 착 수 일 로 부 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827,200 788,480 38,720 4.7%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하천기본계획  
수립

• 유역면적  수량  조정(영천댐  자료  활용)
- 3개하천  유역면적  80%

국 입 실 천 , 백록천  100%, 자호천  50% 적용
• 일반현황, 수문조사  항목  보정율  조정

- 수 량  보정율  100%국 60% 적용

제 경비, 기술료 • 제경비, 기술료  율  조정

□  심사조건

必 정 산 대 상 항 목  정 산 (하 천 연 장 )

□  심사근거 및 기준

#  엔 지 니 어 링 사 업 대 가 의  기 준 (지 식 경 제 부  제2012-178호, 2012.08.08) 

m 수 자 원 개 발  표 준 품 셈

□  심사 착안사항

•  하 천 별  유 역 면 적  신 규  및 기 존 자 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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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 해 級 務 秘 銘 ^향 ^■ 錢 ■ ■ 행 ^■ 務 벨 ■ 務 錢 效效■餘하■종

◦◦조성공사 전면책임통합감리용역
③ ■ 殘 務 ■ 資 I務 ■ 轉 賣 ^ ^ 멜 ® 해 ■ 월 資 資 ® 效 ® ■ 薄 ^ ^ 넬 ■ 資 ? 錢 ? ■ _ 錢 效 ■ 혈 ■ 錢 錢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전 면 책 임 통 합 감 리 용 역  1식 

公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25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 Aᅡ금•액 3  간 애 s  a  一 1 절 감 률

1,477,440 1,037,650 439,790 29.77%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감리 원 
배치기준

• 감리원수  산정시  공사비 일괄적용  
(숙 박 촌 지 구 +클라이밍지구)

직접경비 • 사 무 원급료  : 75,608원 —  57,859원(제조부문  시중노임)

손해배상
보험료

• 부가가치세  산정

기 타 • 공사계약원가심사에  따른  공사비 변동시 정산요함

□  심사근거 및 기준

會 엔 지 니 어 링 사 업 대 가 의  기 준 (지 식 경 제 부  제2012-178호, 2012.08.08)

□  심사 착안사항

必 통 합 감 리 대 상 지 구 간  거리, 유 사 공 종  여부  검 토 로  공사비  일 괄 적 용  

하여 대가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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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效發多̂ 務

■ ■ 현 현 ^ 效 — 鐵■

、:  ;(M k ' * ' ' ^◦◦태마파크  건축설계용역
好錢!1 務錢資■錢務!效템製系薄承^公☆效寒!效效■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건 축 설 계 용 역  1식 

德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9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 계 금 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5,503,000 4,924,600 579,400 10.53%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설 계 대 가 요 율
• 세계유교문화공원  3종(복잡)

- 상급  ᅳ  중급 (한 국 문 화 테 마 파 크 와  동일  적용)

직접경비
• 인쇄비, 전문가자문비  삭제 

- 직접경비로서  설계요율적용  대가에 포 함

손해배상보험 • 부가가치세  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0  공 공 발 주 사 업 에  대 한  건축사의  업 무 범 위 와  대 가 기 준  

(국 토 해 양 부 고 시  제 2011-750호, 2011.12.8.)

□  심사 착안사항

必  도 서 작 성 내 용  및 양에 따른  대 가 요 율  적용  

0  설 계 대 가  요 율 적 용 시  업무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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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개요

公 발주부서 : 〇〇시 A  A 과 

邊 사업규모  : A  A 시 기후변화적응  세부계획  수립 

I i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심사결과

소단위 : 천원)

구 bd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97,783 179,676 ᅀ 18,107 ᅀ 9.15%

노 무  비 132,180 130,097 ᅀ 2,083 A 1.58%

경 비 39,061 30,042 ᅀ 9,019 A  23.09%

기 타 26,542 19,537 ᅀ 7,005 A 26.39%

□  심사내용

必 인건비 : 참여율  조정 

邊 경비조정

• 여비 출장  횟수  조정, 유인물비  단가조정

• 전산처리비  단가  및 수량  조정

• 회의비 단가  조정, 교통  통신비 조정

會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 : 5% —  2%(자치단체  출연기관에  발주시)

□  적용기준 및 법규

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邊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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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敎 ^■ 資 ■

□  사업개요

必  발 주 부 서  : A  A  과

必 사 업 규 모  : A A 사 업 자  경영 및 서 비 스 평 가  

을 사 업 기 간  : 계 약 일 로 부 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 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49,673 136,509 ᅀ 13,164 A 8.80%

노 무  비 85,572 83,141 ᅀ 2,403 A 2.84%

경 비 56,974 46,868 A 10,107 A 17.74%

기 타 7,127 6,500 A 627 A 8.80%

□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조정  : 연구원  참 여 율  조정 

邊 경비 조정

•  보고회 참석횟수  조정, 대상지역 현지실사  횟수  조정

•  유인물  산출내역서  실사  조정

•  재료비 산출내역서  조정
•  회의비  산 출 , 교 통 /통 신 비  산 출 내 역 , 조사비  산 출  조정

•  직접인건비의  적용율  조정에 따른 제경비, 부가가치세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2011.9.26.)

□  기타사항

必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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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시설，하천수 모니터링 용역 ■■■■、;■ :■

□  사업개요

0  발주부서  : 〇 〇 시 스 A 실 

導 사 업 규 모  : 배 출 삭 감 시 설 , 하 천 수  모니터  링 용역  

•  사 업 기 간  : 계 약 일 로 부 터  8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t=i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34,730 129,418 ᅀ 5,312 A  3.94 %

노 무  비 26,325 25,443 A  882 A  3.35 %

경 비 82,721 79,305 ᅀ 3,416 A  4.13 %

기 타 25,684 24,670 ᅀ 1,014 A  3.95%

□  주요 심사내용

m 인건비  조정 : 연 구 보 조 원  조정 

必 경비 조정

•  양 식장  채 수  횟 수  조 정 , 비 점 요 염 저 감 시 설  채 수  횟수  조정 

※ 오 염 총 량 관 리 시 행 계 획 이 행 평 가 기 준  적용, 환 경 부  고시

제 2이0-154호  (2010.12.27)

•  전 산 처 리 비 (감 가 상 가 ) 단 가  조정

•  유 인 물  단 가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邊 지 방 자 치 단 체  입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행 안 부  예규  제437호)

必 경 상 북 도  계 약 원 가  심 사 업 무  처 리 규 칙  (2011.9.26)

□  심사 착안사항

⑩ 작 성 요 령 ,  산 정 기 준 , 관련규정  적 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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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m 발 주 부 서  : 스스과  

•  사 업 규 모  : 각  1,500부 

0  사업  기 간  : 계 약 일 로 부 터  1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부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09,941 103,413 ᅀ 6,528 A  5 .94%

노 무  비 52,869 48,827 ᅀ 4,042 A  7.64%

경 비 51,837 49,662 ᅀ 2,175 A 4.20%

기 타 5,235 4,924 A  311 A  5.94%

□  주요 심사내용

m 인건비  : 참 여 율 을  조정
•  각  과 제 별  과 업 수 행 원 의  등 급 별 로  참 여 율  조정 

鐘 경 비

•  국 내 여 비  조 정 (공 무 원  여 비 규정)

- 진 도  보 고 횟 수  조정  감

•  유 인 물 비 (중 간 , 최 종 보 고 서 ) 조정

- 표지  인쇄 : 13매 ᅳ  5.5매 [7.5매 감(코팅  5매, 1색 도  2.5매 )]

•  운영비  조정  - 외 래 강 사  수 당  : 일반 (가 ) _十 일 반 (나 )

※ 경 상 북 도  지 방 공 무 원 교 육 원  외 래 강 사  수 당  지 급  규정

•  회의비  단 가  조 정 , 교 통  통신비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邊 지 방 자 치 단 체  입 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행 안 부  예규  제437호)

0  경 상 북 도  계 약 원 가  심 사 업 무  처리규칙  (2011.9.26.)

#  조 달 청  인 쇄 기 준 요 금 (05.3.4) 및 거 래 실 례 가 격

•  경 상 북 도  지 방 공 무 원 교 육 원  외 래 강 사 수 당  지 급 기 준 (2012.3.15.)



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參響

□  사업개요

邊 발주부서  : ◦  ◦  군 〇 ◦  과 
#  사 업 규 모  : ◦  ◦ 고 분  장기 보 존 방 안  연구용역  

m 사 업 기 간  : 착 수 일 로 부 터  18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 액 증감액 u | 고

계 180,000 141,103 A  38,897 A  21.61 %

노 무  비 111,559 81,644 ᅀ 29,915 A  26.82%

경 비 62,213 56,692 ᅀ 5,521 A  20.39%

기 타 6,228 2,767 A  3,461 A  55.58%

□  주요 심사내용

德 인건비 : 참 여 율 을  조정
•  제 7과제  : 종 합 보 고 서  발 간  

屬 경 비
•  여 비 산 출  : 소 요 일 (횟 수 ) 조정

•  유 인 물 비 (최 종 보 고 서 )  조정
•  전산처 리 비  조 정 , 회의비  조 정 , 교 통  통신비  조정

•  시 약  및 연 구 용  재료비
- 온 •습 도  시 설 설 비 ,  연 구 용  재료비  부 가 가 치 세 (10%) 가 산 적 용

•  감 가 상 각 비 , 임 차 료 , 외 주 가 공 비 , 연 구 개발비  조정

- 원 가 계 산 의  경비 산 출 방 법  변경 : 직 접 노 무 비 법  _> 직 접 원 가 법  
※ 한 국 은 행 발 표 (2011.7.29) “ 2010년 기업경영  분 석 결 과 ”

전 문 과 학  및 기 술 서 비 스 업 (종 합 )  제 조 원 가 명 세 서 참 조

□  심사근거 및 기준

을 지 방 자 치 단 체  입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행 안 부  예규  제437호)

邊 경 상 북 도  계 약 원 가  심 사 업 무  처 리 규 칙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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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錢해W 뼈 效 ^ ^ 빼 ? ^ 률 해 멜 ® 벨 ! ^ 배 램 ■ 혈 浴 ■ 행 벨 ? 해 酸 ^ ？寒 ^ 헬 效 錢 혈 ^ ^ 혈 ^ ^ ^ ^ ■ 錢 ^ ^ ■ ■ 寒 受 ^ ^ 懸 ^ ^ 錢 憂 資 ^ ^ ^ ⑶ 敎

□  사업개요

邊 발 주 부 서  : A A 과

德 사 업 규 모  : O ◦ 친 화 산 업 육 성  기본계획  수립 

公 사업  기 간  : 계 약 일 로 부 터  7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 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76,951 160,194 A  16,757 A  9 .47%

노 무  비 109,248 102,620 ᅀ 6,628 A 6.07%

경 비 59,276 49,946 ᅀ 9,330 A 15.74%

기 타 8,426 7,628 A 798 A 9.47%

□  주요 심사내용

邊 인건비  : 연구원  참 여 율  조 정 (제 1, 2 , 3, 4과제)

邊 경 비
•  여 비 산 출 내 역 서  조정

- 해 외 여 비  식 비 (기 내 식 )  조정

■ 책 임 연구원  숙박료  223$ —  190$, 연구원  숙박료  176$ —  150$ 

^  공 무 원  여비 적 용 (우 리 도  적 용 기 준 인  할인  정 액 으 로  산 정)
•  회의비  산 출  조정

※ 경 상 북 도  학 술 연 구 용 역  기 준 단 가  적용(회의  2시 간  이내)

•  조사비  조정

^  2012년 지 역 별 고 용 조 사 (도 급 조 사 원 )은  단 가 , 통계청  자 료 참 고

□  심사근거 및 기준

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必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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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響參

聲 資 ■ ■ 밸 ■ 激 # i■■寒■쌩

◦◦에 너 지  A A 플랜트 실시계획 연구용역

□  사업개요

憂 발주부서  : A  A  과

m 사 업 규 모  : 〇 〇 에너지  a  a 플 렌 트  실 시 계 획  연구  용역 

必 사 업 기 간  : 계 약 일 로 부 터  7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부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49,031 139,851 ᅀ 9,180 A  6.16 %

노 무  비 120,849 116,234 ᅀ 4,615 A  3.82%

경 비 21,085 16,957 ᅀ 4,128 A  19.58 %

기 타 7,097 6,660 A  437 A  6.16%

□  주요 심사내용

傷  인건비

•  참 여 율  조정  : 제 1, 2, 3, 4과제  참 여 율  조정 

必 경 비

•  국내여비  : 인원  및 횟 수  조정

•  전 산 처 리 비 (토 너 )  단 가  조정

•  연구용  재 료 비 (복 사 용 지 ) 단 가  조정

•  교 통  통 신 비 (팩 스 )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a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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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錄 餘 ^■ 變 ^^^렘 餘 ^^■ 錢 _務然 
A A 1=1 f\V CS

'“'''、 _■■' 'M:'寒:

分■錢■■■議■ ■ ■ » 錢 ^월 凝 多 冬 ^_錢 錢 ^^鐵 ■ 鐵 殘 ^錢 M

A A 분야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

□  사업개요

必  발 주 부 서  : 스스 과
邊 사 업 규 모  : A A 분 야  활 성 화 방 안  연구  용역 

鐘 사 업 기 간  : 계 약 일 로 부 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부 요청액 조정 액 증감액 비 고

계 129,749 118,553 ᅀ 11,196 A  8 .63%

노 무  비 88,446 84,626 ᅀ 3,820 A 4.32%

경 비 35,125 31,603 ᅀ 3,522 A 10.03%

기 타 6,178 2,324 ᅀ 3,854 A 62.38%

□  주요 심사내용

m 인건비
•  참 여 율  조정  : 제3과제  참 여 율  조정

•  경 비
•  국 내 여 비  : 출 장 일 수  조정

•  재료비  단 가  조정
•  회 의 비 (자 문 회 의  횟수) 조정

•  교 통  통 신 비 (전 화 요 금 , 우 편 료 , 팩 스 요 금 ) 조정
•  조 사비  조 정 (설 문 조 사 )

^  2012년 지 역 별 고 용 조 사 (도 급 조 사 원 )은  통계청  자 료  참 조
•  일 반 관 리 비 율  조정

졌 일 반 관 리 비 율 , 5% ->  2%(자치단체  출연기 관 에  발 주 하 는  학술  
연 구 용 역 )

□  심사근거 및 기준

身 지 방 자 치 단 체  입 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행 안 부  예규  제437호)
#  경 상 북 도  계 약 원 가  심 사 업 무  처 리 규 칙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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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AA지역 활성화를 위한 〇〇사업 연구용역

□  사업개요

必 발주부서  : A A 과
必 사 업 규 모  : A A 지역 활 성 화 를  위 한  설 립 사 업  연구용역  

必 사 업 기 간  : 계 약 일 로 부 터  1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 액 조정 액 증감액 u| 고

계 199,362 181,720 A  17,642 ᅀ 8.85%

노 무  비 142,227 134,309 ᅀ 7,918 A  5.57%

경 비 47,642 43,848 ᅀ 3,794 A  7.96%

기 타 9,493 3,563 A  5,930 A  62.47%

□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  참 여율  조정  : 제 2, 4, 5, 6, 7과제  참 여 율  조정 

響 경 비

•  국내여비  : 출 장 인 원  조정

- 국외여비  숙박비  할 인 정 액 기 준 으 로  조정 

책 임 연 구 원  $160 $136, 연구원  $137 $116

•  재 료 비 (사 무 용 품 ) 단 가  조정
•  회 의 비 (자 문 회 의  횟 수 ) 조정

•  일 반 관 리 비 율  조정
※ 일반 관 리 비 율 , 5% —  2%(자치단체  출연기관에  발 주 하 는  학술  

연구용역  )

□  심사근거 및 기준

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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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書⑩

資 운 ^ ■ 後 월

ᅀ A
빵 ，헬 ^ ^ ^ ■ 혈혈^錢 懸 錢 資 ^델 ^^^^^^^發 웠 장 ^^했 ^^■變錢錢效轉해률^■ ■ 해 錢 ^離^務황향錢效

문화재 표본 및 시발굴 조사 용역

□  사업개요

•  발 주 부 서 : ◦ 〇 사

•  사  업 량 : 표 본  59,572m!, 시 굴  95,502m!, 발 굴  963 m2 

邊  사 업 기 간  : 착 수 일 로 부 터  130일 간 (실 조 사 일 수  78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 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표 본  시 •발 굴  
조 사 423,060 383,630 ᅀ 39,430 A  9.32%

□  주요 심사내용

公  직접인건비

• 산 출 일 수  및 주 휴 수 당  일수  소수점  이하  절 사  

⑩  직접경비

• 현 장 인 부  산 출 일 수  소수점  이 하  절 사

• 기자재  수 송 비 외 의  수 송 비 , 컨테이너  설치 및 철거비  삭 감

• 굴삭기  임차료  조 정 (물 가 정 보 지 )

• 조 사 재 료 비  및 소 모 품 비  : 견 적 가 , 물 가 정 보 , 실 거 례 가  적용

• 기타  항목  : 타  용역  수 준 으 로  조정

※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조사대가 계산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일수 참고

□  심사근거

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邊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必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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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 ^ ^ 變 ^ ^ ^ 錄 鐵 錢 議 錢 等 ^ ^ ^ ^ ^ ^ 텍 ^ ^ ^ 緣 ^ ^ 釋 ■ 然 ^ ^ ^ 轉 ^

：)◦복원사업 부지 정밀발굴조사 용역

□  사업개요

J  발 주 부 서  : O O 군 A  A 과  

셸 사 업 규 모  : 시 굴  690m2

鐘 사 업 기 간  : 2012. 6 ~ 2012. 12(실 조 사  일수  的 일 간 )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 액 조정 액 절감액 비 고

정 밀 발 굴  조 사 299,563 263,824 A  35,739 A  11.93%

□  주요 심사내용

必 직접경비

• 현 장 인 부 임 , 정리 및 보고서  인부임

- 현 장 인 부 임  : 수 량 조 정 (13인 —  10인)

- 4 대 보 험 요 율  9.475% 적용, 퇴 직 적 립 금  삭 감 (용 역 기 간  1년 미만)

• 컨 테 이 너  운반비  및 현장인력  수송비  삭 감

• 굴 삭 기  임 차 료  조 정 (물 가 정 보 지 )

• 주 재비  50% —  40% 조정

• 기 타  항 목  : 타  용역 수 준  등 으 로  조정

※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조사대가 계산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일수 참고

□  심사근거

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必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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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mm

〇◦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〇 〇 시 A  A 과  

讀 사 업 규 모  : 15,668ton(폐 콘 크 리 트  15,668) 

德 사 업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3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 액 조정액 절감액 절 감률

계 357,800 339,180 ᅀ 18,620 A  5.20%

운 반 비 79,285 104,662 25,377 32.01%

처 리 비 245,988 203,684 ᅀ 42,304 A  17.20%

기 타 32,527 30,834 ᅀ 1,693 A  5.20%

□  주요 심사내용

德 운반비

• 사 업 장 과  인근  폐 기 물 처 리  업 체 (3업체)의  거 리 를  평 균 산 출 하 여  

적용된  건 설 공 사  표 준 품 셈  단 가  적용

• 기계 경비외의  산 출 경 비 금 액  삭 감  

•  처리비  : 자체  처리 기 준 단 가  적용

□  심사근거

公 지 방 자 치 단 체  입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행 안 부  예규  제404호)

0  경 상 북 도  계 약 원 가  심 사 업 무  처 리 규 칙 (제 2697호)

⑩ 2012 건 설 공 사  표 준 품 셈

- 85 -



■⑩ 2012 계약심사 사례집

E ■ 빨 출 聲 ■ 쬬 答 發 웬 ■ 뿐 뺀 노 少  '；'令落가松及1 入 ' h : ,슛규 乂 노、，、r八스夕“久“ ) 、、，나상녔公났、、、政  '  "

◦〇 지구 정비사업 1 기물처리 용역

□  심사개요

德 발 주 부 서  : 〇ᄋ시  〇 ◦ 과

邊 사 업 규 모  : 10,415ton(폐 콘 크 리 트  5,784, 폐 아 스 콘  195,

혼 합 폐 기 물  5% 3,284, 불연성  95%  1,152) 

德  사업  기 간  : 2012. 2. ~ 2015. 2.(3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 액 조정액 절감액 절 감 률

계 395,014 313,045 ᅀ 81,969 A  20.75%

운 반 비 85,966 79,472 ᅀ 6,494 A 7.55%

처 리 비 273,138 205,115 A 68,023 A 24.90%

기 타 35,910 28,458 ᅀ 7,452 A 20.75%

□  주요 심사내용

身 운반비

• 폐 콘 크 리 트 , 폐 아 스 콘  : 품셈 단 가 적 용

• 혼 합 폐 기 물 , 불 연 성 폐 기 물  : 최저 견 적 가  적용  

響 처리비

• 폐 콘 크 리 트 , 폐 아 스 콘  : 자 체 기 준  단 가 적 용

• 혼 합 폐 기 물 , 불 연 성 폐 기 물  : 최저 견 적 가  적용

□  심사근거

讀 지 방자치  단체 입 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행 안 부  예 규  제 404호) 

讀  2011 건 설 공 사  표 준 품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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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우■ ■ ■  格 ■ ■ ■ ■ ■ ■ 해 ^^辯 ^敎 여 척M 해轉험錢M ■축

◦◦대 장  〇〇화사업 용역
■■■■■■■■■■■■■■■■■■■■■■■■■■薄仏、

□  사업개요

必 발주부서  : 〇 〇 소  〇 〇 과
德 사 업 내 용  : 관내 지 방 도  및 국 지 도  22개 노 선 (357.813km) 

도 로 대 장  전 산 화  및 사 업 물 량 구 간 의  영 상 제 작  

必 사업  기간  : 2012. 10. ~ 2013. 12

□  심사결과
소단위 : 천원요

구 분 요청액 조정 액 절감액 비 고

도 로 대 장  전 산 화 사 업 1,192,400 1,139,700 ᅀ 52,700 A  4.42  %

□  주요 심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〇 현황측량, 대장조서작성, 기준점측량
- 측량대가의  기준  적용

〇 도면제작편집, 구조화편집, 시범사업DB변경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  

〇 정 보 처리기사  - 중 급 기 능 사  노 임 단 가  적용  
〇 보 통 인 부  - "L2년 하반기  노 임 단 가  적용
〇 도면인쇄  및 보고서  -  견적가  적용

□  심사근거

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2012.3.22)

•  경 상 북 도  계 약 원 가  심 사 업 무  처 리 규 칙 (제 2697호)

⑯ 2012 건 설 공 사  표 준 품 셈

#  데 이 터 베 이 스  구축비  대 가 기 준  가 이 드

•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 행 지 침 (기 획 재 정 부  2012.1.12) 
鐘 측 량 대 가 의  기 준 (국 토 지 리 정 보 원  고시  제2009-9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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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多 발 주 부 서  : 〇 〇 군 〇 〇 실
邊 사 업 면 적  : O O 군  일원 12.5km2(도 로 , 상 수 도 , 하 수 도 ) 

.  사 업 기 간  : 착 수 일 로 부 터  23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 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계 2,030,000 1,981,435 A  48,565 A  2.39%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1,801,048 1,756,899 ᅀ 44,149 A  2.45 %

성과심사비 44,406 44,406 - A 〇%

부가세 184,546 180,130 ᅀ 4,416 A  2.39%

□  주요 심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도 로 와  지 하 시설물  
전산화사업

〇 도로기준점  및 도 로 와  지하시설물도  작성
- 측량대가의  기준  적용

〇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구조화편집  
도 로 와  지하시설물  관망도  제작
- 소 2 웨어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  정 보 처 리 기 사 - 중급기 능 사  노 임 단 가  적용  
〇 플로터용  잉크값  155,000원으로  조정

□  심사근거

m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행 안 부  예규  제404호, 2012.3.22) 
邊 건 설 공 사  표 준 품 셈  (2011)

소 프 트 웨 어 사 업  대가의  기 준 (지 식 경 제 부  고시 제2010_52호)
德 측 량 대 가 의  기 준 (국 토 지 리 정 보 원  고시 제2009-9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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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태마파크 조성사업 제영향평가 용역

□  심사개요

公 발주부서  : 스 A  과  
샜 사 업 규 모  : 1,031,058 m1 
邊 사 업 기 간  : 착 수 일 로 부 터  9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 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계 1,118,260 1,100,330 ᅀ 17,930 A 1.60%

환 경 영 향 평 가 721,380 707,960 ᅀ 13,420 A 1.86 %

교 통 영 향 평 가 198,000 192,610 A  5,390 A 2.27%

에 너 지 사 용 계 획 198,880 199,760 880 0.44%

□  주요 심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공 통 〇 2012년 상반기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환경영향  
평 가

〇 환 경 영 향 평 가  기 준 규 모 -산 지 관 리 법  적용  
〇 주민의견수렴외  4개항목  - 가중치 60%적용 
〇 요약  및 부록  작성 - 가중치 40%적용  
〇 동 식 물 조 사  전문가  인건비 삭 감

교통영향  
평 가

〇 현장조사  개소수  조정 
〇 자료정리  및 코딩 인력 20%로  조정

에너지사용  
계 획

〇 보조요원  인원 41명으로  조정 
〇 작업량 계 수  1.19로  조정

□  심사근거

導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 기 준 (행 안 부  예규 제404호, 2012.3.22)

身 환 경 영 향 평 가  대 행 비 용  산 정 기 준 (환 경 부 고 시  제2008-224호)

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국토부고시  제2008名42호) 

讀 교 통 영 향 분 석 •개 선 대 책 수 립  지 침 (국 토 부 고 시  제 2008-841호) 

m 에 너 지 사 용 계 획 협 의  대 행 비 용  산 정 기 준 (산 자 부 고 시  제2004-61호)

- 89 -



# «  2012 계약심사 사례집

A A 공사 사후환경영향 조사 용역

□  심사개요

德 발 주 부 서  : A A 과

사 업 규 모  : L=4.75kra

⑩ 사 업 기 간 ：착 수 일 로 부 터  % 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〇| 고

환 경 영 향 조 사 1,767,700 1,709,752 ᅀ 57,948 A  3.28 %

□  주요 심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인 건 비 〇 2012년 상반기  엔지니어링기술자  노 임 단 가  적용

직접경비

〇 육 상  및 육수  동식물상  조 사  수량조정
- 공사시 12회 —  8회(특별과업지서  수량참조) 

〇 출장비 조정
-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  조 사  출장횟수  조정

□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2012.3.22) 

邊 경 상 북 도  계 약 원 가  심 사 업 무  처 리 규 칙 (제 2697호)

邊 환 경 영 향 평 가  대 행 비 용  산 정 기 준 (환 경 부 고 시  제2009-173호)

⑩ 환측협  수 수 료  공 표  제 2008-1호

□  기타사항

셸 추 가  절 감 방 안 이  있을  경우, 자 체 반 영  후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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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緣 錢 ■〒 錢 루 錢 錢 ■

통합관리 G I S 시스템 구축 용역 ■

□  심사개요

公 발주부서  : A A 과

邊 사 업 내 용  : 웹 기 반  보 호 수  현 황  및 보 호 수  지 정 •해 제 신 청  등 

종 합 정 보 서 비 스 를  위 한  통 합 관 리 시 스 템  구 축  

^  사 업 기 간  : 착 수 일 로 부 터  5개월

□  심사결과

소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보 호 수  통합관리  
GIS시스템

194,138 171,839 ᅀ 22,229 A 11.49%

□  주요 심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보호수  통합관리 
GIS시스템 구축

〇 회의비 3,000원 —  2,000원 적용  

〇 전산처리비  수 량  11대 ᅳ  8대 조정 

〇 이윤  10% 적용

□  심사근거

•  지 방 자 치 단 체  입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행 안 부  예규  제404호)

爆 경 상 북 도  계 약 원 가  심 사 업 무  처 리 규 칙 (제 2697호)

必 소 프 트 웨  어사업  대 가산정  가이 드 (한 국 소 프 트 웨  어 산업 협 회 ’12.2.24)



⑩ 響  2012 계약심사 사례집

□  심사개요

•  발 주 부 서  : 스스원  

德  사 업 내 용  : 전 시 포 지 관 리

(제초  및 육림 • 분재 • 야생화관리, 병충해방제, 환경관리둥) 

m 사업  기 간  : 2013. 2 ~ 2013. 12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부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 감률

계 170,000 195,576 25,576 15.04%

인 건 비 116,694 138,773 22,079 18.92%

경 비 17,158 15,210 ᅀ 1,948 A  11.35%

일 반 관 리 비 6,644 7,650 1,006 15.14%

이 윤 14,050 16,163 2,113 15.04%

부 가 가 치  세 15,454 17,780 2,326 15.05%

□  주요 심사내용

⑯ 인건비

• 전 시 포 지  시 설 물  및 하 우 스  일 반 관 리 , 작 업 반 장

- 시 설 물 관 리 의  경우  청 소 용 역 업 에  준하여  인건비  산정 

德 경 비

• 산재  보 험 료  : 전 시 포 지 관 리  및 시 설 물 관 리  분 리 적 용  시 설 물  

관리의  경우  2.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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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용  보 험 료  1.35% —  0.8% 적용

• 임 금 채 권 보 장 보 험  0.04% —  0.08% 적용

• 안 전 관 리 비  2.48% —  0% 적용

-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계 상  및 사 용 기 준 에  미 포 함  

(근거  : 고 용 노 동 부  고시 제2012_126호, (2012.11.23.))

• 환 경 보 전 비  0.3% ᅳ  0% 적용

- 건 설 기 술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제53조  적 용 대 상 에  미 포 함  

(근거  : 건 설 기 술 관 리 법  시행규칙  제53조)

•  기 타

• 인건비  및 경비 조 정에  따 른  일 반 관 리 비 , 이윤, 부 가 가 치 세  조정

□  심사근거

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2012.3.22)

•  2012년 건 물 위 생 관 리 (청 소 )용 역  표 준 도 급 비  참조

•  2013년 경 상 북 도  산 림 환 경 연 구 원  작 업 종 별  산정내  역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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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鑛參

A A  리모멜링 제작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A A  사 업 장  

邊 사 업 규 모  : 제 작  • 설치 30대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 액 절감액 비 고

A A 리모델링  
제작

214,708 199,632 A  15,076 A  7.02%

□  주요 심사내용

#  재료비 단가  및 간접 재료비 요 율 (잡 재 료  및 소모재료) 감  5% ᅳ  2%

⑩ 노무비  일부  및 간 접 노 무 비  요 율  감  10.5% —  9.5%

내 경 비

•  운반비  조정  : 운 반 거 리  및 운 행 시 간  조정

•  재료비  노무비  변경에  따 른  경비 조정

- 경비=계약목적물의(재료비+노무비)X [결산서의  경비수(재료비+노 무 비 )] 

※ 한 국 은 행 발 표 (2011.7.29) “2010년 기업경영  분 석 결 과 ”

□  심사근거

S 지 방자치  단체 입 찰 및 계 약집 행 기 준(행  안부예  규  제404호, 2012. 3. 22) 

屬  한 국 은 행 발 표 , “2〇10년 기 업 경 영 분 석 결 과 ” (2〇11.7.29)

屬  2012 건 설 공 사  표 준 품 셈 (국 토 해 양 부 )

□  기타사항

德 추 가  절 감 방 안 이  있을  경우, 자 체 반 영  후  발 주

德 작 업 중  작 업 부 산 물 (고 철  등 )은  감  조치  발 주

德  산출내역서  중  단위가  SET, 1식인 경우  발주  부서에서  재검토  후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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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2012 계약심사 사례집

^ E l g

■讀■讀鐵

□  사업개요

身 발 주 부 서  : A A 과  

邊 사 업 규 모  : 톤백  단위 A A 톤  

<J 규  격 :

- 소 나 무  등  양질의  목 재 (입 자  l〇mm  이 하 )로  수 분 함 양  10% 이하

□  심사결과

소단위 :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 감 률

죽분처  리 용
A A 구입 63,800 54,000 ᅀ  9,800 A 15.36%

□  주요 심사내용

⑯ 발 주 부 서 와  심 사 부 서  견 적 가 중  최 저 가  적용  

^  운 송 료 , 터•하, 적자！비 등 제정비  포함

□  심사근거 및 기준

必 지 방 자 치 단 체  원 가 계 산  및 예정가격  작 성 요 령 (행 안 부  예 규  제 374호) 

•  경 상 북 도  계 약 원 가  심 사 업 무  처 리 규 칙 (제 2697호)

□  기타사항

必 추 가  절 감 방 안 이  있을  경우, 자 체 반 영  후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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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

실험실 〇 ◦ 구매

□  사업개요

邊 발주부서 : A A 연구원 

必 사업규모 : 실험실 A A 물품 33종 230점 구매 

邊규  격

- A A 제조사 외 5개 업 체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 금액 심 사금 액 정강애i11"̂ 전:::::* ."j 절감률

실험실 A A  구입 40,349 36,307 ᅀ 4,042 A 10.2%

□  주요 심사내용

必 발주부서와 심사부서 견적가중 최저가 적용 

- 33종 전 품목 가격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邊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 제404호) 

公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기타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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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數 2012 계약심사 사례집

〇 (

. . . ：

물품 세트 구매

□  심사개요

#  발주부서 : A A 과

•  사업규모 : A A 조립물품 800점, A A 물품 120점 

必규  격

- 내 • 외경(66cm,96cm), 연결관 둥 5개 물품 조립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부 요청 액 조정 액 절감액 비 고
ᅀᅀ (조립)물품 

구매
50,000 48,240 ᅀ 1,760 A 3.52%

□  주요 심사내용

屬 발주부서 및 심사부서 조립완성품 견적가 중 최저가 적용 

- ᅀ ᅀ조립물품 1.72% 절감, ᅀ ᅀ물품 26.67% 절감

□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 제404호) 

讀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하

□  심사 착안사항

홈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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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

A A  장비

□  사업개요

邊 발주부서 : A A 과

必 사업규모 : 임차일로부터 사용 120시간 또는 12개월 선도래 

必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사유  : 소 지 자 가  1인뿐인  경 우 로  임하  장비의  국산대제  불가■능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부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A A 장비 임차 259,133 247,937 A 11,196 A 4.32%

□  주요 심사내용

德  심사품목
- 시간당 단가(신품가 사용연한 대비), 재생수리비, 1회 적용 

⑩ 환율조정 : 1,150원/달러 국 1,125달러(심사시점 기준)
•  이자비용 금리조정 : 7% (수의계약 당사자사내대출 금리)

국 5.86% (한국은행 기업대출 금리)

□  심사근거 및 기준

必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 제374호) 

m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기타사항

必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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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2012 계약심사 사례집

A A  검사용 물품 구매

□  사업개요

必 발주부서 : A A 과

⑯ 사업규모 : A A 검사용 물품 64종 293점 구매 

必규  격

- A A 제조사 외 10개 업체

□  심사결과

소단위 : 천원)

구 분 요청 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A A 검사용 물품 
구입

36,917 32,995 ᅀ 3,992 A 10.62%

□  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와 심사부서 견적가중 최저가 적용 

- 0.01NH2S04  외 36종 품목 가격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 제404호) 

⑩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기타사항

必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

A A  연구장비 설치

□  심사개요

.  발주부서 : A A 과 

德 사업 규모 : A A 연구장비 1식 

邊 규  격

- A A 세척기 둥 8개 공정시스템

□  심사결과

소단위 : 천원)

구 분 요청 액 조정 액 절감액 비 고

A A 연구장비 
설치

120,000 109,020 ᅀ 10,990 A 9.16 %

□  주요 심사내용

必 발주부서 및 심사부서 연구공정 시스템 설치 견적가 중 최저가 적용 

- A A 장비 세트 둥 5개 장비

□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 제404호) 

會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심사 착안사항

必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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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2012 계약심사 사례집

' V 4 'XAC'-、次 ^5'公、V 'V  시칭닛聲''八 니스닛*次表轉
r r  ■BM> i n i lA  A  약품 구매

□  심사개요

#  발주부서 : A A 연구소 

i j  사업규모 : A A 약품 등 기종 

必 사업목적 : 시민복지 향상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 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A A 약품 구매 35,379 27,3的 A 8,014 A 22.65%

□  주요 심사내용

屬  보건복지부 의약품 고시단가 및 발주부서와 심사부서 견적가중 최저가 

적용

- 기종 전 품목 가격 조정

□  심사근거

必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 제374호) 

0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심사 착안사항

邊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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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계약심사 A벼I • •

A A  물품 구매

□  심사개요

발주부서  : A A 의료원  

必 사 업 규 모  : A A 물 품  외 47종 

邊 사 업 목 적  : 시 민 복 지  향상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A A 물 품  구매 110,918 77,408 A 33,510 A 30.21 %

□  심사내용

샀 발주부서  견적 2개 업체 및 심사부서  견적 3개 업체 중  최 저 가  적 용

□  심사근거 및 기준

내 『지 방 자 치 단 체  입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 제3장  계 약 심 사 운 영 요 령  

※ 행 안 부  예규  제404호

邊 경 상 북 도  계 약 원 가  심 사 업 무  처 리 규 칙 (제 2697호)

□  심사 착안사항

身 추 가  절 감 방 안 이  있을  경우, 자 체 반 영  후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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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2012 계약심사 사례집

A A 소모품 구매

□  사업개요

J  발 주 부 서  : A  A 의료원  

m 사 업 규 모 (3개 사 업 )

1. 김 서 림 방 지 마 스 크  외 83종

2. 채 혈 용 주 사 기  외 17종

3. Trachostomy tube 외 29종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 액 절감액 비 고

김서 림 방지 
마 스 크  외 83종

59,334 51,098 ᅀ 8,236 A  13.88%

채 혈 용 주 사 기  외 
17종

55,258 52,417 ᅀ 2,841 A  5.14%

Trachostony tube 

외 29종
30,765 22,221 ᅀ 8,544 A  27.77%

□  주요 심사내용

•  인터넷  쇼 핑 몰  가 격 조 사  및 발 주 부 서 와  심사부서  견 적가  중  최 저 단 가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邊 지 방 자 치 단 체  입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행 안 부  예규  제404호)

•  경 상 북 도  계 약 원 가  심 사 업 무  처 리 규 칙 (제 2697호)

□  기타사항

•  추 가  절 감 방 안 이  있을  경우, 자 체 반 영  후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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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_■

A 시스템 서버 구매
■■■!필횡측務沒1J會■聲^̂ ^⑶令; 、\

□  사업개요

必 발주부서  : A A 의 료원  

•  사 업 규 모  : 스 토 리 지  외 5개 품 목  

- 신규  구 죽  및 증 설 , 기 술 지 원  등

□  심사결과

소단위 : 천원)

구 분 요청 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A A 시스템  서버 

구매
78,925 65,729 ᅀ 13,196 A  16.72%

□  주요 심사내용

必 발주부서  및 심 사 부 서  견 적 가  중  최 저 가 (단 가 ) 적용

•  발 주 부 서 와  논의  후  기 술 지 원 료  삭 감

□  심사근거 및 기준

0  지 방 자 치 단 체  입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행 안 부  예규  제404호)

•  경 상 북 도  계 약 원 가  심 사 업 무  처 리 규 칙 (제 2697호)

□  기타사항

^  추 가  절 감 방 안 이  있을  경우, 자 체 반 영  후  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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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邊 발 주 부 서  : A A 과

邊 사 업 규 모  : A A 장치 이 중 화  구 축  (6개소) 

내 계 약 방 법  : 지 역 제 한 경 쟁 입 찰

□  심사결과

소단위 : 천원)

구 부 요청 액 조직 왜 절감액 비 고

A A  장치  이 중 화  

구 축
94,875 86,200 ᅀ 8,625 A 9.14%

□  주요 심사내용

必 사 업 부 서  및 원 가 심 사 부 서 에 서  구 매 규 격 서 를  만 족 하 는  계 약 목 적 물 의  

견 적 가 격 을  조 사 하 여  최 저 가 격 을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0  지 방 자 치 단 체  원 가 계 산  및 예정가격  작 성 요 령 (행 안 부  예규  제 374호) 

邊 지 방 자 치 단 체  계 약 심 사 업 무  처 리 지 침 (2011. 5.31)

□  기타사항

必 추 가  절 감 방 안 이  있을  경우, 자 체 반 영  후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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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必 발주부서  : A  A 과  

#  사 업 규 모  : 2〇,000부(총 4,000,000면)

邊 규  격 : 16절, 양면 책자형식

• 표  지 : 2면, 칼 라  2도, 백상지  80g

• 내 지 : 신 문 용 지  54g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 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스 A 인 쇄물  발간 117,606 
(29.4원 /면)

106,000 
(26.5원 /면)

A 11,606 A 9.87%

□  주요 심사내용

必 조달청  인쇄기준단가에  의 한  원 가 산 출  및 인쇄업체  견 적 가  비교하여  

최 저 단 가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必 지 방 자 치 단 체  원 가 계 산  및 예정가격  작 성 요 령 (행 안 부  예규  제374호) 

0  지 방 자 치 단 체  계 약 심 사 업 무  처 리 지 침 (2011.5.31)

必 조달청  인 쇄 기 준 요 금 (’05. 3.4 ) 및 거 래 실 례 가 격  적용

□  기타사항

必 추 가  절 감 방 안 이  있을  경우, 자 체 반 영  후  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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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개요

必 발 주 부 서  : A A 시 험 소  

•  사 업 규 모  : A A 분 석 장 비  1세트

□  심사결과

소단위 : 천원)

구 분 요청 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A A  분 석 장 비  

구매
150,000 120,780 ᅀ 29,220 A 19.48 %

□  주요 심사내용

鐘 조 달 가  및 시 중 거 래 가  없어 발 주 부 서 와  심 사 부 서  견 적 가  중  최 저 가  

적 용

□  심사근거

•  지 방 자 치 단 체  원 가 계 산  및 예정가격  작 성 요 령 (행 안 부  예 규  제374호) 

^  경 상 북 도  계 약 원 가  심 사 업 무  처 리 규 칙 (제 2697호)

□  심사 착안사항

讀 추 가  절 감 방 안 이  있을  경우, 자 체 반 영  후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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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
' V, . : : 에  ： '…'이

◦◦도 로  확 포장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  사업개요

讀 발주부서  : A  A  시 A  A  과

邊 사  업 량 : 가 로 등  설치 18본, 가 로 등  제 어 반  2개 소  

⑩ 용 역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18,131 113,641 4,490 3.80%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결  과

원가계산서
• 간접노무비  12.7% 11.5%

산재보 험 료  3.6% —  3.7%(제비 율적 용기준  12.01.03)

내 역 서 • 도면 • 접지선, 접지동봉  삭 제 (기 로 등 기 초 동 판 과  중복)

계산서
• 전압강하  계산을  고 려한  케이블  선정 규격이 과다하게  

적용됨 : KS C  IEC60364-5-52 참조

내역서

• 발생재(가로등주) 처리비용  사 전 공 제 (품  1-13)
• 안정기설치비  삭제(품5-26 해설2 참조)
• 표 찰 단 가  수정(견적서  참조)
• 접지선, 접지동봉  삭 제 (기 로 등 기 초  동 판과  중복)
• 베이스  카 바  삭 제 (등 주  지하매립  시공)
• 제어기 점멸기  2개 ᅱ  1개(노출시설물  최소화)
• 램프, 안정기 2개 ᅳ  18개

□  심사근거 및 기준

S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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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必 발 주 부 서  : A A 시 A A 과  
⑩ 사  업 량 : 완 충 녹 지 2 L=183m , B=10m

務 용 역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3개월

□  심사결과

소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17,000 198,900 18,100 8.34%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홈 관 접 합 • 훔 관 접 합 (4〇〇rai) : 품셈 (19-1-나) 적용

가 설 공 사 • 가설창고  : 경비적용(경비항목임)

자 재 단 가

• 점토블럭  : 890원 /장 (부 가 세  불포함)
ᅳ  的0원 /장 (부 가 가 치 세  포함)

• 평의자  : 280,000원(부가세  불포함)
ᅳ  280,000원(부가세포함, 현장설치도)

• 트 원 워 밍 맘  : 2,386,000원(부가세  불포함)
ᅳ  1,5刀7,000원(부가세  포함, 현장설치도)

• 트 리 플 트 위 스 트  : 2,866,0⑴원(부가세  불포함)
—  1,814,0⑴원(부가세  포함, 현장설치도)

• 스텝싸 이 클  : 2,236,000원(부가세  불포함)
->  1,488,000원(부가세  포함, 현장설치도)

시설물공 • 시설물  설치비용  삭제 (현장설치도  가격)

□  심사근거 및 기준

讀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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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  사업개요

屬  발주부서  : ᅀᅀ시 ᅀᅀ호.

#  사  업 량 : 하 수 관 거 설 치  (우 수 BOX  15*1.0  L=200.0m )

•  용 역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a  2} 애 절 감 를
298,790 265,850 32,940 11.02%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 터파기, 되메우기  - 기계 100% 적용(상주시  설계기준)
• 잔토처리  - 흙 단 위 중 량  1.8 ᅳ  1.6ton/ m3 적용

포장공
• 폐기물적재  -  E=0.35 —  0.45 적용
• 보 조 기 층 운 반  - 덤 s e e 럭 i5ton 24ton 적용
• 보조기층재  운반, 가설창고  - 일괄  경비 적용

구조물공

• 레미콘타설  인력 一 > 펌프카
• 철근가공  현장  —  공장
• 합판거푸집  인건비 1회단가

- 형틀목공  0.3 인 —  0.22 인
- 보 통 인 부  0.25인 0.12인

□  심사근거 및 기준

邊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身 지 방 자 치 단 체  입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행 안 부  예규  저U 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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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배양실 건립공사【전기】

□  사업개요

屬  발 주 부 서  : A  A 시 A  A 꾀.

•  사  업 량 : 전 력 간 선 , 전등, 전열, EHP  전 원 공 사  

讀 용 역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1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2S. yi 〇\\〇 , 「 一■| 증 가  률

117,053 122,358 5,305 4.53%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도면

• E-009 : 포장실, 자재창고, 기계실, 창고,
실험실, 사무실, 휴게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 한  규정 
(지 식경 제부  고시 제2011-154호)

- FL 2 /32W 로  되어 있는 장소의 조명형식을  신설건물에 
기존 조명적용  구역을  고효율  조명기구(LED) 적용  검토

공 량산출서

•공 량 산 출 서 의  전선관  및 전선류에  대하여  단 위 공 량  
적용이 적절하지  않음.
- 예 1) F-CV 1C*4 240nmf 4 열 796m  단 위 공 량 을  전품 

5-11 에 케이블전공  0.136인 /mx796m=108.256인으로  
되어 있으나  4 열동시 배열 계산은  340%인/ m로  적용 
하여야  함.
계산결과  : (796m / 4 열)x〇.4624인 = 92.018인

- 예2) 전선관  ELP 125mm  3 열 599m  단위공량을  전품 
‘ 31에 케이블전공  0.016인 /mx599m=9.584인으로 되어 
있으나 3열동시 배열 계산은 260%인 /m 로 적용하여야 함. 
계산결과  : (599m / 3 열)x〇.〇416인 = 8.30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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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심 사 결 과  및 의견

단가조사서

• 관급자재  조 달 단 가  변경분  적용
- 조달청  나라장터  자 재 단 가  변경이 되어 변경분을  

적용함이  적절함(단가조회일  : 2012.04.05).

- 물품식별번호
22146878 : 220,000원 —  191,4⑴원

전압강하
계산서

• 동력 및 전등, 전열, EHP 둥  부하별로  동일하게 적용된  
수 용 율 을  별도로  적용하여  부하전류  계산  결과에 따 라  
케이블과  차단기  둥의 용 량을  재선정

조도계산서
• 유용미생물  배양실  건축물의 각  실에 필요 조도를  동일 

하게 적용하여  계산이 된 것을  각  실의 용도에  맞게 
필요  조 도  재계산  및 등 수를  재 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실 적 공사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邊 지 방자치  단체 입 찰  및 계 약 집 행 기준  (행 안 부  예 규 제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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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주변 정비공사

□  사업개요

9  발 주 부 서  ： A A 시 A A 과

•  사  업 량 : 동 재 건 립 , 부 지 조 성  및 석 축 설 치 , 바 닥  마 사 토  포 장

•  용 역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51,351 138,510 12,841 8.48%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단가산출 • 개정품셈적용(문화재청고시  제2012-57호)

마 사 토 포 장 • 서재건립예정지  포장삭제

가시 설 • 덧집 및 작업장  삭 제 (우 장 막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0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문화재청 고시 제2012-57호)

m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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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지역  녹색길 조성공사 變
ll^w

□  사업개요

0  발주부서  : A A 시 A A 과  

身 사  업 량 : 녹 색 길  조성  2개 소  

必 용 역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3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C〕 厂M" [ 3  — | 절 감  액 절 감  률

460,990 271,220 189,770 41.17%

[ 그 주 요  심 사 내 용

항 목 심 사 결 과

원가계산
• 간접노무비  10.6% -— 10.2%,
• 기타경비 6.2% —> 5.8%,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8% —  1.24%(관급자관급  제외)

토목공

• 줄떼 ᅳ  초 류종자살포
• 순 성 토 운 반  15km 一」，，5km

• 잔토처리  순 성 토  유용
• 집수정 합판거푸집  4회 一> 유로폼
• 자재 가격정보(조달청) 적용  : 레미콘, 철망, 정화조, 

PE관  둥(나라장터  가격 참조)

조경공

• 집수정 합판거푸집  4회 —  유로폼
• 데크설치

- H - 형강  잡철물제작설치  ᅳ  철골공사  적용 
(철 골가공조림+ 철골세우기+볼 E  조임, 건축품  제7장)

- 바닥  : 마 루 밑 창  또는  데크설치, 장선 : 마루널깔기
- 데크자재(내구성  확보되는  자재로  검토)
- 초화류  가격조정(견적서  및 나라장터  참조)

부대공 • 운반비  경비로  산출

□  심사근거 및 기준

邊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必 지 방 자 치 단 체  입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 행 안 부  예규  제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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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德  발 주 부 서  : A A 시 A A 괴.

會 A]• 업 량 : A  A  합 류 점 , L=8Km 

•  용 역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3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 계 금 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48,988 204,821 44,167 17.74%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고!"

설계설명서
• 설계설명서에 내용중에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 제작 

시방서에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며, 설계설명서에  
불필요한  내용이 다수  있음.

시방서

• 경관조명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시설의 검사  및 
시험과  기기설치, 케이블  및 케이블보호물류, 접지공사, 
지중선공사, 인입공사  등의 상세 시방서 내용이 없음.

• 제작시방서의 내용이 도면의 경관조명기구 구성 제원표와  

재질 및 적용기준이 상이하게 작성이 되어 있음.
• 가동보  전기인입공사의  배관공사시  “ 노 출 되 는  배관의 

자재는  1.5m 이내 마다  하여야  한다” 에서 “ 고 정 ” 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음.

• 가동보  전기인입공사의 배선공사시 금회에 옥내 구간은  
없으며, 사용하는 케이블은 도면 작성이 “CV전선” 이 아닌 
“F-CV전선(난연선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로  도면이 
작성되어 있음.

• 시방서 전체의 내용에 중복되면서 상이 및 금회 공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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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심 사  결 고!'

설계설명서
• 설 계 설 명 서 에  내 용 중 에  일 반 시 방 서 와  특 별 시 방 서 , 

제 작 시 방 서 에  내 용 과  중 복 되 는  사항이  있으며, 설계 
설명서에  불 필 요 한  내용이  다수  있음.

시방서

• 경관조명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시설의 검사  및 
시험과  기기설치, 케이블  및 케이블보호물류, 접지공사> 
지중선공사, 인입공사  등의 상세 시방서 내용이 없음.

• 제작시방서의 내용이 도면의 경관조명기구 구성 제원표와  
재질 및 적용기준이  상이하게  작성이 되어 있음.

• 가 동보  전기인입공사의  배관공사시  “ 노출되는  배관의 
자재는  1.5m  이 내 마다  하여야  한다“ 에서 “고정” 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음.

• 가동보  전기인입공사의  배선공사시  금회에 옥내 구간은  
없으며, 사 용 하 는  케이블은  도면  작성이 “CV전 선 ” 이 
아닌 “F-CV전선(난연선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로  
도면이  작성되어  있음.

• 시방서 전체의 내용에 중복되면서  상이 및 금회 공 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  있음.

원가계산서

• 원 가 계산서와  총괄집계표의  산출경비  금액이 상이 
(간접노무비  : 과다적용, 산 재 보험료  : 과소적용)

• 노인장기 요 양 보 험 료  제비율  적용이 되지 않았음.
• 환 경보전비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 요  

되는  비용으로  공사  성격상  제비율  적용  제외 항목임.

총괄집계표

• 설계서 내용이 혼동이 되지 않도록  총괄집계표,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랑산출서, 단가조사서 등의 설계서의 각종  
서 식을  동 일 한  서 식 으 로  사 용

• 경관조명 설치 설계서와  가동보  전기인입공사  설계서의 
각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조사서  등 을  
분리 구성 상태로  상기 2개 설계서를  세부  항목별로  
취합하여  1개 설계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함.

• 경관조명  관급자재는  재료비로  노무비  항목에 있음.
• 전기공사의  노무비, 재료비, 경비의 소계 항목을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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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모 
ᄋ ᄀ 심 사 결 고！•

관급자재
내역서

• 관급자재  내역서의  구성 항목  전체가  단가조사서에서  
적용단가가  부가가치세  포함  단가로  소계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여  부 가 가 치 세 가  2회 적 용 0 로  감. 
(원가계산서  : 부가가치세  2번 적용된  금 액 임 .：)

• 관급자재를  내자구매(총액) 요율로  수 수 료 가  적용이 
되어 있 c 나  조달청 제3자단가  품목으로  조달수수료요율  
적용을  제3자 단가  요 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경관조명설치  
(내 역 서 )

• 노무비 계산은  수량산출서에서 재료에 대한  할증이 적용 
되지 않은  수량으로  노무비를  계산하여야  하 나  할증이 
포함된  수량으로  노 무 비 가  계산이 되어 있음.
(내역서  전체 재료가  모두  노무비  계산이 잘못되었음.)

• 전선관 및 케이블의 노무비 산출시 2열 이상 동시 포설에 
대한  노무비 적용을  구분하여 노무비 산출이 되어야  함.

- 현재 수량에  1열 포설 단위공량이  적용되어  있음.
- 전품수31 해설④  및 전품4>34 해설③

경관조명설치  
(일 위 대 가 )

• 일위대가(기초) 제1호표에서  경고테이프  재료비 산출  
근 거가  없음.

경관조명설치  
(기 초 산 출 )

• 메인분전함  기초대 기초산출에서 접지봉  규격이 도면의 
규격과  상이함.

경관조명설치  
(단 가 조 사 서 )

• 관급자재 단가조사서에서  나라장터 제3자단가  품목중에 
도 면 과  시방에 만족하는  모든  단가를  조 사 후  단가비교  
하여 적용단가를  결정함이  타당함.

경관조명설치  
(수량산출서)

• 케이블  및 전선관  산출거리가  전압강하계산서의  케이블  
산 출 거 리 와  상이함.

• F-CV 25mnfx2C와  F-CV 35rafx2C의 수량  산출이 도면과  
각  계산서와  상이하며  산출이 적절하지  않음.

• 한 전 인 입 -LP-A ,B,D 구간의 관로굴착  및 전선관은  한전 
전기인입 공사에 경관조명 제어반  인접지점의 전주에서 
지중으로  인입함으로  거리 산출이 과다하게  산출되어  
있음.

• 경관조명 등기구에 대한  개별접지 수량산출  누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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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심 사  a  고卜

가동보전기인입  
(내역서)

• 가장보의 내역서에 전기 가공인입 116m 에 대하여 한전 
전기인입  표 준공사비에  포함하여  해 당  항 목을  도면  
수 정 과  내역서에서  삭 제 하 여 야  함.

- 가동보  전력량계 인접지점 인입전주까지 한전 전기 인입 
표준공사비  (200m  이내)에 포함이  가능함.

- 현재의 방법으로 공사시 인입전주 관리주체가 한전 관리 
대상이 되지 않고  상주시  관리주 체 가  됨.

가동보전기인입  
(산출근거서)

• “11번 심사결과  및 의 견 ” 에 따 라  산출근거서에서  인입 
전주까지 116m (20+46+50) 에 해당하는  산출내용이 한전 
전기인  입 공사비 에 포함이  되는  것 0 로  산출근거  서 에 서 
삭 제 하 여 야  함.

• 3개보  인입전주에서 전력량계까지 도면상  기준으로 거리 
산출이 과다하게  산출되어  있음.

참고자료  
(각  계산서)

• 경관조명에  대한  조 도 계 산 서 가  없음.
• 가 동 보  전기인 입 에  대 한  전 압 강 하 계 산 서 , 인 입 간 선  

계산서, 부하계산서  등의 각종  계산서가  없음.
• 경관조명  인입간선계산서의  부 하 계 산 서 와  인입간선  

계산서의 Si(A ) 계산  결과값에  따라  인입간선계산서  
계산  및 적용  단면적 계산과  적용이 잘못되었음.

- 예) LP-D 및 LP-E 등
- 계산  및 적용 결과에 따라  수랑산출서 및 내역서 수정이 

되어야  함.
• 경관조명 부하계산서에  부하명에  “M H ”를  “CDM ” d 로  

수 정 하여야  함.
• 경관조명 부하계산서에  “S.P” 가  도면의 상시 및 격등을  

구분하여  “S.P” 비고란에  표 기 가  필요함.

도면

• 도면  범례 및 기호표기  도면이  없음.
• EE-002-005

- “11 -12번 심사결과  및 의 견 ” 에 따른  도면수정
- 인입지점 인 입 전 주 -전 력 량 계 까 지  인입거리 표기

• EE-007-011
- 해 당  경관조명 배 치 평 면 도 를  KEY M AP  위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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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심 사 결 과

도면

• EE-013-018
- 경관조명 설비 평면도의  상시 및 격둥  표 시 가  구분이 

되지 않음.
- 경관조명 각  둥주  구간별로  1~3열  동시 포설이 구분이 

되도록  CABLE SCHEDULE 기호  표시
- CABLE SCHEDULE의 기호표시 동일하게  수정
- 해 당  경관조명 배치평면도를  KEY M AP  위치 표기

• EE-016
- LP-D에서 LP-C 및 LP-E PNL 분기표시  추 가

• EE-019
- BASE PLATE와  ANCHOR  도면에서 ANCHOR  규격이 

BASE PLATE 규격 불일치 여부  재확인
- 경관조명 기구 구성 제원표와  도면의 ANCHOR  규격이 

상이함.
• EE-020, 022, 024, 026, 028

- “ 통신용  안테나” 문구  수정 및 위치 설명선  추 가
- 지주대 사 양 과  기초도의 ANCHOR  규격이  상이함.

• EE-021, 023, 025, 027, 029
- 상시 및 격등, S.P회로  구분을  위 한  부하계산서의  

CIRCUIT N O . 표기를  하여 회로도  단자대에  표기
- 경관조명 분 전함  내부회로도의  케이블  번호  표기

• EE-025, 029
- IP-D에서 주전원을  공급  받으므로  전력량계 (W HM )는 

필요가  없음.
• EE-027

- LP-C 및 LP-E PNL에 주 전 원  공 급  회 로 가  LP-D 

회로도에  구성되어  있지 않음.
• 터파기, 전선관  포설, 접지 등  일반상세도  도면  추가

기타 • 설계도서  구성 순서에 맞게 설계도서  편집

□  심사근거 및 기준

#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必 지 방 자 치 단 체  입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 행 안 부  예규  제40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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效 秘 效 織 效 〒 公 〒 다

◦  ◦운영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ᅀ ᅀ 군  A  A 과

爆 사  업 량 : 5개면  일원, 기 본 구 상  및 타당성  조 사  1식 

必 용 역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8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00,000 93,146 6,854 6.86%

□  주요 심사내용

하 모 〇 —1 심 사 결 과

제경비 둥

• 퇴직급여충당금  전 액 감 (과 업 수 행 기 간  1년미만)
• 자문위원수당  조정 150,000원 —  〇〇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자문위원  교통비 별도)
• 연구과제별  연구인력, 참여율  둥의 적정여부  검토(하향  조정)

• 사 업 대 가 기 준  조 정 당  20,000원 ᅳ  15,000원 적용
- 워크샵  장 소 임 대 비 (공 공 기 관  회)
- 회의경비(식비, 다 과 /음 료 ) 1인의실 활용  등) 및 인원수 정산  

철저
- 회 의비(중간보고회) 횟수조정

• 일반관리비  조 정 (정 부 출 연 기 관  수 의 계 약  대상시)

□  심사근거 및 기준

會 엔 지 니 어 링  사 업 대 가 의  기 준 (제 2011-77호)

•  지 방 자 치 단 체  입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행 안 부  예규  제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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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시가지 취수시설 및 ◦◦설 치 공 사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A  A  군 A  A  과

•  사  업 량 : ◦ ◦ 면  일원, 설치공사  1식

•  용 역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347,000 344,000 3,000 0.87%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원가제비 율

• 퇴직공제부금비 2.3% 적용

• 환경보전비 0.3% ᅳ  0.5% 적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0.07% 적용

내역 및 수량

• 폐기물처리비 분리발주

• 철근운반량 수정 1.874Ton —  0.855Ton(고 제처리별 도 )

• 내역 및 수량 상이

- 1공구(기계설치공사) 밸브류설치

- 2공구(관부설공) 융착식접합부설, PE관 이형관접합

p 50), 소형고압블럭설치

- 3공구(아스팔트, 골재대) 아스팔트유제 (RSG4), 혼합쇄석

- 관급자재(관자재) 수도용폴리에틸렌관(D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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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 제1호표) PE관 접합및부설

- 배관공 0.0033인 _> 0.003U  보통인부 0.0M 인 —  0.00367인

• 제2호표) PE관 이형관접합(나사조임식)

- 배관공 0.04인 0.036인, 보통인부 0.048인 —  0.044인

• 제6호표) GRP맨홀 설치 및 제 11-13호표) 품재산정

• 제42, 43호표) 품재산정

• 25. P.P마대쌓기 및 헐기 —  톤마대 및 P.P마대쌓기 및 

헐기로 구분 적용

• 사전행정절차  이행 철저

□  심사근거 및 기준

•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  지 방자치  단체 입 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행  안 부  예 규  제404호)

-  127 -



⑩⑩ 2012 계약심사 사례집

H今、冷

變 환 ^ ^ ^ ^ ^ ^ 했 ^ ^떡■부釋緣效離 聲 ^^辭 變 ^ ^ ^ ^ ^ ^ ^ ^ ^ ^ ^ ^ ^ 뺀

◦◦발전시설  설치공사■

□  사업개요

•  발 주 부 서  : A  A  군  A  A  과 

J  사• 업 량 : 모 듈  1식 , 인 버 트  1식, 모니터  링 1식 

邊 용 역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정 之|  애
S  C 3 一1 절 감  률

327,794 321,964 5,830 1.78%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및 의견

제경 비

• 간접노무비  12.7% _ )  10.5% 적용

• 기타경비 5.2% 5.4% 적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0.07% 반영

일위대가

• Con'c인력비빔타설(무근) : 보통인부  0.99인 ᅳ  0.82인
콘크리트공  0.87인 —  0.85

• Con'c인력비범타설(1:2:4) 및 합판거푸집 3회 품  재산정

• 소형고압블럭  철거 및 재포장  재산정

• 배관용  구멍뚫기  : 특 별 인 부  ᅳ  할석공  적용
• Con'c철거 및 복구  재산정
• 접속반실설치 : 철재조립식 가설건축물설치 일괄경 비 적용

( □ 심 사 근 거  및  기 준

必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저ᅵ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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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수도시설 개량사업

□  사업개요

必 발주부서  : 스 A  군  A  A  과  

德 사  업 량 : 상 수 도 관 로 부 설

- 관 로 공  : 배 수 관 로  (PE-D 75~50) L=l,555m , 관 보 호 공  L=106m 

•  용 역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3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 계 금액 AI  人 나 애C3 厂니" [1 —1 절 감  액 절 감  률

204,890 196,370 8,520 4.15%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및 의견

내역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적용  : 0.07%

• 관 로 공 : 관접 합  및 부 설 (PE수도이 층관접 합및부설D 50) 765m

ᅳ  755m  적용

• 부대공  : 오 탁 방지망  : 수 량  및 내역 상 이 (4Span —  5Span)

- 기존관보온철거  및 석 축 운 반 (수 량  등  근거 첨부)

• 사급자재대  : 골재원별  가격 및 운반거리  둥  상호비교하여

내역 적용
• 일위대가

- 제6,8,9호 표 (PE수 도 이 층 관 접 합 및 부 설 ) : 구 구 경 을  신구경  

으 로  표기

- 제10호 표 (플 랜 지 접 합 ) ： 배관공  〇.〇5인 —  0.04인 적용

보통인부  0.05인 ᅳ  0.03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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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심사결과 및 의견

• 단가산출

- 매트리스형  돌망태헐기  (H =30cm)

• 망태해체  : 특별인부  0.004인 0.006인 적용

보통인부  0.007인 0.이인 적용

• 채움석해체  : 특 별 인 부  0.013인 —  석공  0.027인 적용

보통인부  0.064인 0.004인 적용

- 매트리스형  돌 망 태 설 치 (H =30cm)

• 조립설치  : 특별인부  0.004인 —  0.006인 적용

보통인부  0.007인 -— 0.이인 적용

• 돌  채 움  : 특별인부  0.013인 ᅳ  석공  0.027인 적용

보통인부  0.064인 ᅳ  0.004인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身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讀 지 방 자 치 단 체  입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행 안 부  예규  제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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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mm

해 ■ 현 ^^현 ^^^뺀 效 ^현 ^^^^현

◦◦상 수 도  관로설치공사
影 용 ^^^錢 殘 향

□  사업개요

公 사  업 량 : 상 수 도  관 로  부설

- 관  로  공 : 송수관로 (DOP -DIOO) L=l,503rrv 배수관로 (PE-D75) L=703m

- 구 조 물 공  : 가 압 장  2개 소 , 배수지  1개소  

癌 용 역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428,400 347,000 24,962 5.82%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내역서

• 환경보전비(상수도) 적용  : 0.3% ->  0.5%
• 구조물공

- 가 압 장 울 타 리설치(펜스설치) 메쉬펜스  - 16경간  —  10경간  
울타리 2개소  —  1개소로  조정(내역  및 수 량  상이)

• 포장공
- 아스콘포장  : 내역서  및 수 량 산 출 서 상  적용  상이
- 프라임코팅  (M C -l :；75i7 a) RSC-3으 로  조정

• 관접합  및 부 설 (송 수 관 로 , 배수지 구내배관)
- 제수변접합  및 부 설 (# 1 0 0 _ )  1개소, 주 철 관 절 단 (D80)

4개소  삭제
- 제수변보호공  5개소  9개소,

관로테이프  1,116m  —> 1,152m  적용
- 플 랜 지 접 합 (D 75) 2개소  추가

• 부대 공 (관 로 표 시 못 ) 29개소  _> 20개소  적용
• 사급자재대

- 혼합쇄석  골 재 단 가  13,200원 ᅳ  8,000원 적용
- 수 동 용 소 프 트 실 제 수 밸 브  (D 80-100) 5개소  —  6개소  적용

-  131 -



• •  2012 계약심사 사례집

항목

내역서

심 사 결 과  및 의견

• 관급자재대
- KP소켓곡관A  4개소, 플 랜 지 관 (D 100) 2개소, 소 켓 플 랜 지T형 

관B 3개소  삭제
- KP 접합부속  (D 100) 692조  _> 的8조, (D 80) 2조  —  5조
- PE수도관(수도용폴리  에 틸 렌관  : D 90) 720m  —  703m

• 일위대가
- 제1호 표 (시 멘 트 액 체 방 수 ) :

방수공  이 인  —  0.09인(바닥), 0.〇7인(벽) 적용  
보 통 인 부  0.08인 一— 0.05인(바닥), 0.04인(벽) 적용

- 제29호표(제 수 변 접 합 및 부 설 ) :
배관공  0.14 인 —  0.12 인
통인부  0.14(인) ->  0.18U  크레인(삭제)

- 제30호 표 (제 수 변 접 합  및 부설) :
배관공  0.14 인 —  0.1 인
보 통 인 부  〇.14(인) 0.15U  크 레인(삭제)

- 제31호 표 (주 철 관 절 단 ) : 운 전사(기계) 0.09인 一> 0.06인
보통인부  0.21(인) 0.24인

- 제32호 표 (주 철 관 절 단 ) : 운 전사(기계) 0.08인 0.06인
보통인부  〇.2(인) ᅳ  0.22인

- 제33~34호표(플랜지접합  D 100-80) : 인부임 재검토
- 제54호S (PE수도이층관접합 및 부설) : 구구경을 신구경으로 표기

□  심사근거 및 기준

J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 

•  지 방 자 치 단 체  입 찰  및 계약  집 행 기 준 ( 행 안 부  예규  제4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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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

□  사업개요

必 발주부서  : A  A  군 A  A  과  

•  사  업 량 : 관 로 공

- 배 수  관 : 당 초  (D 75-100) L=4,297m  —  변경 L=5,940m

- 급 수  관  : 당초  (D 25 -50) L=l/601m  —  변경 L=l,822m

- 가 정 분 기 관  : 당 초  (이 6) L=l,607m  —  변경 L=2,305m

必 용 역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8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 금액 심사금액 증 가 액 증 가  률

864,151 1,073,300 934,400 12.98%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및 의견

내역 및 
수량

• 토공  : 터파기(백호0.2), 모 래 부 설 (백 호 0.2), 포장절단
- 내역 및 수량상이

• 관로공  : 급배수관  및 가정분기 [PE수도관접합부설(D50, D 25), 
HI-3P 이 형 관 접 합 (D 100, D 75), 나 사 접 합 및 부 설 (이 句 , 관로  
표 시 테 이 프  설치] - 내역 및 수 량  상이

• 구조물공  : 가 압 장 (제 수 변 보 호 통 설 치 ) 내역 및 수량상이
• 사급자재대  : 6.4 플랜지  및 플 랜 지 단 관  내역 및 수 량 상 이 , 

6.4 아스팔트유제  M C -1 ᅳ  RSC-3 적용
• 수량산출서  집계오류부분  일부  수정 및 근 거 첨 부

□  심사근거 및 기준

邊 실 적 공 사 비  및 표 준 품 셈 관 리  규 정 (국 토 해 양 부  훈령  제360호) 

邊 지 방 자 치 단 체  입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 행 안 부  예규  제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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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02 지방자치단체 입찰및 계약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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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 록 _ _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제정) 2008-12-15 규칙 제 2605호 

(일부개정) 2010-06-21 규칙 제 2656호 

(일부개정) 2011-09-26 규칙 제 2697호

제 1조(목적) 이 규 칙 은  경상북도에서  수 행 하 는  계 약 원 가  심사업무에  대 한  

기본적인  사 항 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 모 하 고 ,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 임 을  그  목 적 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 용 하 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1. “ 계약원가심사(이하  “ 원가심사” 라  한 다 )” 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 한  사 업 비 를  분 석 하 고  원가계산, 물 품 구 매 •제 조 의  원가산정  적정성  

등 을  심사  • 조 정 하 는  것을  말한다.

2. “ 심 사 부 서 ” 란 경 상 북 도 (이 하  “ 도 ” 라  한다)의  원 가 심 사  업무를  분 장 하  

고  있는 부 서 를  말한다.

3. “ 발주부서” 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 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 는  기관을  말한다.

가. 도  본청 및 의회사무처  

나. 도  직속기관  및 사 업 소  

다. 시 • 군  

라. 도  지방공기업

마. 도  출 연 기 관 (다 만 , 100분의 50 미만  출 연 기 관 은  제외한다)

제3 조(원가심사 대상사업》①  이 규칙에  의 한  원 가 심 사  대 상 사 업 은  다 음  

각  호 와  같다. 이 경우  시 • 군의 대상사업은  국  • 도비 보조사업에  한 한 다 . 

< 개정 10.6.21〉

1.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 하 는  공사  

가 .「건 설 산 업 기 본 법 」에 의 한  종 합 공 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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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 설 산 업 기 본 법 』에 의 한  전 문 공 사  중  추정금액  3 억원 이상의 공사  

다 .「전 기 공 사 업 법 」에 의한  전 기 공 사  중  추정금액  3 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 보 통 신 공 사 업 법 」에 의한  정 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 억원 이상의 

공 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바 . 「문화재수리둥에관한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개정  11.09.26)

2.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 가 하 는  경우

3.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 하 는  용역

가. 학 술 연 구 용 역  : 학문분야의  기 초 과 학 과  응용과학에  관 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 하 는  용역 중  추정금액  1 억원 이상의 용역 

나. 건 설기술용역  : "건 설 기 술 관 리 법 』 제2조 제 3호에 해 당 하 는  용 역 이 나  

이에 준 하 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1 억원 이상의 용역

4.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  • 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  • 

구 매 (제 2조 제 3호  다목의  발 주 부 서 는  이를  제 외 한 다 .) (개정  11.09.26)

②  원가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 지사” 라  한다)가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때 에 는  심사의  내 용 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 행 할  수  

있다.

제4 조(원가심사 제외사업)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 진 되 는  

사업이  아 니 거 나 , 행 정 절 차 가  자 치 단 체 가  아닌  국 가 에 서  추 진 하 거 나  

시 급 한  국 가 사 업 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11.09.26)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가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1.09.26)

1. r 조달사업에  관 한  법 률 」에 따른  조 달 발 주  또 는  조달청  원가  사전  검토  

사업

2 .  「지 방 자 치 단 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 제73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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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에 따른  설 계 변 경 (물 가 변 동 으 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 사 기 간  

및 운반거리  둥의 변경에 한 한 다 )과 「건설기술관리법  시 행 령 」 제19조  

제2항에 따른  설 계 변 경(기본계획  또 는  공법의  변경에  한한다)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 업 이 거 나  천재지변  등  긴 급 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 격 이 나  취지에 비추어 심 사 가  필요하지  아 니 하 다 고  

도 지 사 가  인정하는  사업

제 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원가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원가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의  심 사 요 청 서 와  관 계 서류를  제 출 하 여 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①  원 가 심사는  서 면 심 사 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 에 는  

실 지 심사를  함께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 업 비 가  신 뢰할  수  있는 자 료 와  기준에 

따 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 사 하 여 야  한다. 이 경우  시 장  

조 사 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 가 분 석 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 치 를  취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그  보 완 사 항 과  보 완 기 간 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 지 하 여 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 완 자 료 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 출 하 여 야  한다.

④  원 가 심 사  대상  업무 중 심사부서의  전문  기술  인력이 부 족 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원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원 가 심 사  요 청 을  받은  날부터  10일 

(제 6조 제 3항에 따 른  보 완 기 간 을  제 외 한 다 )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 사 결 과 를  통 보 하 여 야  한다. 다만, 심 사 기 간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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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의  장 과  협의하여  심 사 기 간 을  조 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 라  심 사 결 과 를  통 보 받 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 별 한  사 유 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 라  사 업 비 를  재산정하여  사 업 을  추 진 하 여 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원가심사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받아 

들이기  곤 란 한  특 별 한  사 유 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 심 사 를  요 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 은  재심사의  

요 청 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 보 하 여 야  한다.

④  삭 제 (11.09.26)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 정 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한  자 문 을  위하여  도에 경 상 북 도 원 가 분 석 자 문 회 의 (이 하  “ 자 문 회 의 ” 라 

한 다 )를  설치 • 운 영 할  수  있다.

1. 신 기 술  또 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 법 변 경 , 품목  및 규격변경  둥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의 도 지 사 가  필 요 하다고  인정하여  부 의 하 는  사 항

②  자 문 회 의 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심사부서  국장이  되고, 위 원은  도 지 사 가  위촉  또 는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 기는  2년을  원 칙 으 로  하되, 일부  위원에  대 하 여 는  필요시 

한 시 적 으 로  정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 항 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자문회의 수당 등) 자문위원  및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 하 여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  및 여비를  지 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당연직  위원과  그  소 관 업 무 와  직접 관련되어  출 석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  • 분석하여  

관 리 하 여 야  하며,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 영 을  위하여  필 요한  조 치 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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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 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 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공사비: 천원 
(국비 : ，도비 : ，시 • 군비 둥 : )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 금회공사비 
(국비 ： , 도비 :

- 도 급  비
- 관 급  비
- 이 설  비

： 천원 
, 시 * 군비 둥 : )

설 계 자
•상  호 :  • 대 표 자 :
• 책 임 기 술 자 :  (전 화 번 호 : )

발 주  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〇 공 사 개 요 :

°  첨 부 서 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 

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내용서, 기계경비 산출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2. “1” 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둥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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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용 역 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 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 총용역비 : 천원
- 국 비 :
- 도 비 :
- 시 • 군비 등 :

금회용역비 : 천원
-  국 비 :
-  도 비 :
-  시 • 군비 등 :

예정원가 
작 성 자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〇 용역 개 요 :

°  첨 부 서 류

1. 원가계산서 (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1”, “2”, “3”의 전 산 파 일 (내 역 서  둥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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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 록 ♦ _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 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〇 물품 사양  :

°  첨 부 서 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 • 사■양서 1부.
4. “1” , “2” , “3” 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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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조
(수  리) 
예정일자

계 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 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〇 수리목적 :

°  첨 부 서 류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1부.

4. “1”, “2”, “3” 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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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III. 부 록 •⑩

요청기관

건 명

산출금액

담당자 전화번호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 상 
업 체

상 호 
주 소 
전화번호

( 대 표 자 :

' 인쇄물내역

1. 규 격

2. 수 량

3. 면 수

4. 용지종류

5. 인쇄색도

6. 제본종류

7. 특수사양

8. 기 타

절 ( mm)

표지 면, 내지 면 

표지 ( g), 내지 ( g)
표지 도(단  • 양면), 내 지 도(단  • 양면)

1 첨 부 서 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r , “2”, “3” 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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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 상 
업 체

• 상  호 :  ( 대 표 자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〇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둥)

°  첨 부 서 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T , “2”, “3” 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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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 록 ⑩®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직 전도급 
계약금액

천원
- 국 비 :
- 도 비 :
- 시 • 군비 :

변경도급 
예 정  액

천원
- 국 비 :
- 도 비 :
- 시 • 군비 :

사업 개요

〇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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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2012. 12. 24.)

지방자치단체입찰및 
계약집행기준

_  행정안전부





■ 장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 1절 통 칙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 3절 적격심사에따른입찰의예정가격결정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제조 원가계산 

제3관 공사 원가계산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제5관 그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제7절 원가계산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관 원가검토기관

제8절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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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III. 부 록 . .

제 1 절 통  칙

1. 목적

이 요 령 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 까 지 ,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격  • 예정가격의  작성, 원 가 계 산  • 원가검토  기관의 등록  

둥에 적용할  기준을  정 함을  목 적 으 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 제 입 찰  대상  여부를  판 단 하 는  기준  둥 으 로  삼기 위하여 예정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 계 약 담 당 자 가  계 약 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 약 상 대 자  

또는  계 약 금 액 을  결정하는  기준  등 으 로  삼기 위하여  입 찰 이 나  계 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 준 설 계 도  등 을  기초로  하여 결 정 하 는  개 산 예 정 가 격 을  포 함  

한다.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 정 한  거 래 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  

가격을  조사하여  예 정 가 격 을  결정하고, 계 약 담 당 자 는  제4절 “3-가 ” 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 성 , 

현장상황  등 을  종 합 적 으 로  고려하여  선 택 할  수  있다.

라. 감정가격  : 「부 동 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 한  법 률 」에 따 른  감정 

평 가 법 인 이 나  감 정 평 가 사 (「부 가 가 치 세 법 」 제5조에 따 라  평가업무에  

관 한  사 업 자 등 록 증 을  교 부 받 은  자에 한 한 다 )가  감정 평 가 한  가 격 을  

말한다.

마. 견적가격  : 해 당  기 술 력 과  축적된  자 료  등 을  바 탕 으 로  사업  수 행 을  

위하여  계 약 상 대 자 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 출 받 은  가 격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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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추 정 가 격 과  예 정 가 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 

설계서  등에  따 라  산 출 된  금액 등 을  기 준 으 로  하여 관 급 자 재 로  공급될  

부분의  가 격 을  제 외 하 고  추 정 가 격 을  산정한 다 . 다만, 다음  “ 가 ” 부터 “ 라”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당 하 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 액 으 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둥(이하  
“ 제 조 .구 매 .복 구  둥” 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 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 우 에 는  다 음  “1)” 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 당  계약의  직전 회 계 연 도 나  직전 12월 동 안  체결된  유 사 한  계약의 

총 액 을  대 상 으 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 량 과  금액의  예 상 변 동 분 을  

고려하여  조 정 한  금액

2) 동일  회 계 연 도 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 품 •용 역 의  리 스 •임 차 •할 부 구 매  계 약 과  총  계 약 금 액 이  확정되지  

아 니 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 과  “2) ”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 정 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 니 하 거 나  불 분 명 한  계약의  경 우 에 는  1개월 

분의 추 정 지 급 액 에  48을  곱 한  금액

라. 조 달 하 려 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 달  가 능 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 정 가 격 은  계 약 수 량 , 이 행 전 망 , 이행 기간, 수 급 상 황 , 계 약 이 행 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 반 여 건 을  고려하여  

결 정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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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 항 이 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 정 해 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 정 가 격 은  해 당  물품의  단 가로  정 해 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 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 치 고 자 하 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 해야  한다.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 리고  설계서  둥에 따 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 장 기 계속공사” 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 조 •구 매 •복 구 , 용역 둥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 리 고  설계 

서나  규격서 둥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 조 • 

구 매 •복 구 , 용역 등 (이 하  “ 장 기 물 품 제 조  둥 ” 이라  한다)의  경 우 에 는  

총  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마. 예정가격은  계 약 목 적 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 정 해 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 조 •구 매 •복 구  등 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 정 가 격 을  결 정 할  수  있다.

바. 예정가격의  결 정 기 준 은  시행령  제 10조에  의 하 되 , 공사에서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법  

제3조에 따른  교 육 기 관 은  교 육 감 )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 사 기 준 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 라  적용한다.

1) 시•도와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  

해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그  밖의 

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사*.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이 나  계 약 담 당 자 는  예 정 가 격 을  결 정 할  때 에 는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 제3장  계약심사■ 운 영 요 령 ” 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 절 성 과  적 법 성 을  심 사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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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 약담당자는  다음  “ 가 ” 부터 “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 정 해 야  한다.

가. 적 정 한  거 래 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 용 한  특 수한  물품 •공Af•용역 둥  계약의 

특 수 성 으 로  인하여 적 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 행 한  사 업 을  토 대 로  축 적 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 격 (이 하  “ 실적공사비에  따른  가 격 ” 이라 

한다)

라. “ 가 ”부터 “ 다 ” 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 사 한  거 래 실 례 가 격 이 나  견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가. 계 약 담 당 자 는  예 정 가 격 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 

한다.

①  추정가격  작성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ᅳ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ᅳ  ⑥  예정 

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 는  조사가격

기술  또 는  설계 담 당 공 무 원 (원 가 계 산  용 역 기 관  포함)둥이  설계서에  

따 라  거 래 실 례 가 격 ,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둥 으 로  작 성 하 거 나  직접 

조사하여  작 성 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가. 예 정 가 격 에 는  부 가 가 치 세 , 개 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둥 을  포 함 해 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 위 당  가 격 은  위 세 액 을  뺀 공급가액  

으 로  하고, 부가가치  세 는 계 약목적 물의 공급가액  에 부가가치  세 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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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하여 산출하며, 부 가 가 치 세 가  면제되는  재 화•용역을  공급하는  자 와  

계약을  체 결 할  때 에 는  계 약 대 상 자 가  부 담 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 가  

가치세  매 입 세 액 해 당 액 을  합 산 해 야  한다.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가.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이 나  계 약 담 당 자 는  시행령  제 10조에 따 라  예정 

가 격 을  결 정 하 려 는  경우에는  미리 예 정 가 격 조 서 를  작 성 해 야  한다.

나. 계 약 담 당 자 는  이 장에 따 라  예 정 가 격 을  작 성 할  때 예산  사정  등 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 액 하 거 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 가 계 산  자 료 를  적용하여  작 성 해 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 가 계 산  둥에 따 라  산 정된  금 액 과  다르게  예 정 가 격 을  

결정하는  경 우 에 는  그  조 정 사 유 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 시 해 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나  계 약 담 당 자 는  입 찰 이 나  수 의 계 약  둥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 격 서 와  설계서 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 성 하 고  

다음  “1)，，과  “긱”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 라  이를  갖추어  두 거 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 니 하 도 록  해야  한다. 다만 , 

공 유 재 산 의  매 각  등  관 련 법 령 에 서  따 로  정 하 는  경 우 는  그 러 하 지  

아니하다.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 정 가 격 을  밀봉  

하여 미리 개 찰 장 소 나  가 격 협 상 장 소  등에 갖추어  둘 것

2) 지 정 정 보 처 리 장 치 를  통 한  입 찰 이 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 

가 격 을  지 정 정 보 처 리 장 치 에  입력할  것

나.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이 나  계 약 담 당 자 는  시행령  제 82조에  따 른  개 산  

계 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 

하고  “ 가 ” 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 라  이를  갖추어  두 거 나  입 력 해 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 니 하 도 록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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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 우 는  예 정 가 격 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5조 제 1항제3호에 따른  국 가 기 관 이 나  다른  지 방 자 치 단 체 와  

수 의 계 약 을  체 결 하 려 는  경우

2) 시행령  제25조 제 1항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 억 원 (전 문  1 억 원, 

전 기 •정 보 통 신 •소 방 시 설 •그  밖의 공 사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 

가 격이  5천 만  원 (임 차 •임 대 는  연액 또 는  총액 기준) 이하인  물품  

제 조 •구 매 •용 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 의 계 약 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 적 서 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 정 가 격 을  작 성 해 야  한다.

3) 시행령 제43조■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 시행령  제81조 •제 82조에 따른  개 산 계 약 을  체 결 하 려 는  경우

5) 시행령  제95조 제 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이 경 우 에 는  예정 

가 격 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거 래 실 례 가 격 이  없어 예정가 격 을  작성하기  곤 란 한  경 우로  국 제 입 찰  

적 용 대 상 인  물 품 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 

가 격 을  작성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지 역 별 •시 기 별 로  가 격 차 가  심한  경우

2) 특 정 제 작 자 만 이  제 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 제 시 세 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 격 차 가  심 한  경우

5) 공 급 자 가  제 시 한  규격에  따라  물 품 을  구 매 하 는  경우

句 긴급히  구 매 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 격 을  작 성 할  시간적  여 유 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 (재 공 고 입 찰 과  수 의 계 약 )와  제27조 (계 약 을  해 제 •해 지 하 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 라  수 의 계 약 을  체 결할  때 당초의  예 정 가 격 으 로 는  

수 의 계 약 을  체 결 할  수  없을  경 우 에 는  그  예 정 가 격 을  변경하여  새 로 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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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적 격 심 사 에  따 른  입찰의 예 정 가 격  결정

in. 부 록 • •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 단 체 의  장 이 나  그  위 임 을  받은  계 약 담 당 자 는  기술  또 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 사 한  가 격 이 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 정 여 부 를  

검 토 한  기초금액을  작 성 해 야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둥의 물 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 다 •과 소  반 영 되 어  있는  경 우  이를  가 감 조 정  한  후  부 가  

가치세액  등 을  합산한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의 원가  

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 다 •과 소 를  검 토 해 야  한다.

2) 계 약 담 당 자 는  “ 1)” 의 검 토 결 과 를  고려하여  기초금 액 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 감  조 정된  경 우 에 는  예 정 가 격 조 서 에  그  조 정 내 용 과  

사 유 를  명 시 해 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 성 된  기 초 금 액 을  입찰서  제 출  마 감 일 부 터  5 일전까지  지 정 정 보 처 리  

장 치 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 격 (이 하  “ 복 수 예 비 가 격 ” 이라  한 다 )을  작 성 하 되 , 이 경우  특 별 한  사 유 가  

없는  한  0% ~+3%  범위 안에서 7개, 0% 〜-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  

가 격 을  작 성 해 야  한다. 이때 복 수 예 비 가 격 간 의  폭 은  최 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 약 담 당 자 는  입찰을  실 시 한  후  참 가 자  중에서  4 인 (우 편 입 찰  둥 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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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 인)을  선정하여  복 수 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 첨 토 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  균가격  을  예 정 가격 으 로  확정 한다.

나. 추 첨 은  공 정 성 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 법 으 로  실 시 해 야  하며, 

예정가격  작 성 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 격 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 찰 장 소 에 서  입찰참가자들이  확 인 할  수  있어야  하며, 계 약 담 당 자 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 찰 참 가 자 에 게  공 개 해 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 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 의 계 약 이 거 나 , 

시행령  제42조 제 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 정 정 보 처 리 장 치 를  관리하는  자 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 라  복수예비  

가 격 을  추첨하여  예 정 가 격 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 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 출 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 에 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 외 하 고 는  이를  절 상 해 야  한다.

제 4 절 감 정 가 격  등에 따 른  예 정 가 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 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 약 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  

기관의 감 정 평 가 액 을  예 정 가 격 으 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실적공사비로  예정가격을  결정 

할  수  없는  경 우 에 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 라  견 적 가 격 을  예 정 가 격 으 로  

결 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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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 록 ⑩⑩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 하 는  가 격 으 로  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 보 한  가 격 (가 격 정 보 )

2) 기획재정부에  등 록 한  전문가격 조 사 기 관 이  조사하여  공 표 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 료 , 유통 물 가 , 물 가 정 보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 인 한  가격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 

실례가격

나. 일 반 관 리 비 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 래 실 례 가 격 으 로  예 정 가 격 을  작 성 하 는  때 는  거 래 실 례 가 격 에 는  이미 

일 반 관 리 비 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 반 관 리 비 와  이윤을  따 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  산방식  으 로  예 정 가격 을  작성 하 는  

경우  거 래 실 례 가 격 으 로  작성된  사 급 자 재 (계 약 상 대 자 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 재)는  위 내 용 에 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 반 관 리 비 •이 윤  둥의 요율이  반영되  

어야  한다.

제 5 절 원 가 계 산 에  따 른  예 정 가 격  결정

제 1 관 통 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 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 역 원 가 계 산 에  관 하 여 는  제4관 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 가 계 산 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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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 무 비 ,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 라  산 정 해 야  한다.

1) 재 료 비 = 재 료 량  X  단위당가격

2) 노 무 비 = 노 무 량  父 단위당가격

3) 경 비=소 요 (소 비 )량  父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 위 당  가 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 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 무 비 , 경비의 각  세 비 목 과  그  물 량 (재 료 량 , 노 무 량 ,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 에 

따 른  원 가 계 산  자 료 를  근 거 로  하여 산 정 해 야  한다.

라. “ 다 ” 의 각  세 비 목 과  그  물 량 산 출 을  할  때 에 는  계 약목적물의  내 용 과  

특성  둥 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 합 하 다 고  인정되는  합 리 적 인  방법 

으 로  해 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 약 담 당 자 는  원 가 계 산 방 법 으 로  예 정 가 격 을  작 성 할  때 에 는  계약수량, 

이행 전 망 , 이행기간, 수급상 황 ,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 반 여 건 을  고 려 해 야  한다.

나. 계 약 담 당 자 가  이 절에 따 라  원 가 계 산  방 법 으 로  예 정 가 격 을  작 성 할  

때 에 는  제2절 “6” 에 정한  바에 따 라  작 성 해 야  한다.

다. 계 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 장  최근의 

표 준 품 셈 을  이 용 하 여 야  한다.

라. 계 약 담 당 자 는  부 가 가 치 세 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 면 세 업 체 ” 라  한다)와  

과 세 되 는  업 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 여할  것으로  예 상 되 는  경 우 에 는  

부 가 가 치 세 를  포함하여  예정가 격 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 고 문  및 계약내용에  포 함 하 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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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관 제조 원가계산

hi. 부 록 • «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 

하 고  비목별  산 출 근 거 를  명 시 한  기 초 계 산 서 를  첨 부 해 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 조 원 가 계 산 서 의  일 반 관 리 비 나  이윤의 

다 음  비목으로  반 영 해 서 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 접 재 료 비 는  계약목적물의  실 체를  형 성 하 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 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 성 형 태 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 형 대 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 품 , 외 장 재 료 와  “5 -다 -13)” 외주가공비에  반 영 되 는  

것을  제 외 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 접 재 료 비 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 성 하 지 는  않 으나  제조에  보조적  

으 로  소 비 되 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 목 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 접 가 스 ,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 모 공 구 •기 구 •비 품 비  : 내 용 년 수  1년 미만으로서  구 입 단 가 가  법인 

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 구 •기 구 •비 품 의  가치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 요 되 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 입 과 정 에 서  해 당  재 료 와  직접 관련되어  발 생 하 는  운임 ,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 생 되 는  부 대 비 용 은  경비의 각  비 목 으 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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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 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 생 되 는  작업설, 부 산 품 , 연 산품  등 은  그  

매 각 액 이 나  이 용 가 치 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 사 하 는  종 업 원 과  노 무 자 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 계 액 으 로  한다. 다만, 상 여 금 은  기본급의  년 400%, 제 수 당 과  퇴직 

급 여 충 당 금 은 「근 로 기 준 법 」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 영 할  수  

없다.

1) 기본급  : 「통 계 법 」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 사 •공 표 한  단 위 당  

가 격 이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 정 •고 시 하 는  단 위 당  가 격 으로서  그 

단 가 에 는  기본급의  성 격 을  갖는  정 근 수 당 •가 족 수 당 •위 험 수 당  등이 

포함된 다 .

2) 제 수 당  : 기본급의  성 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 당 •야 간 수 당 •휴 일  

수 당  등  작업에서  통 상 적 으 로  지 급 되 는  금 액 을  말한다.

3) 상 여 금

4) 퇴 직 급 여 충 당 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 가 ” 의 내 용 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 계 액 으 로  한다.

다. 직 접 노 무 비 는  제 조 공 정 별 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 조 수 량 을  기준으로  

계 약 목 적 물 의  제조에  소 요 되 는  노 무 량 을  산 정 하 고  노무비  단 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직접노무비  = 노 무 량  X  노무비  단가

라. 간 접 노 무 비 는  제8절 “2-가 ” 에 따른  원 가 계 산  자 료 를  활용하여  직접 

노 무 비 에  대하여  간 접 노 무 비 율 (간 접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 접 노무비  = 직접노무비  X  간 접 노 무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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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라 ” 의 간 접 노 무 비 는  “ 다 ” 의 직 접 노 무 비 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  작 업 을  위해 필요한  경우(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 동 화  둥) 

에는  객관적인  자 료 를  활용하여  간 접 노 무 비 를  직 접 노 무 비 보 다  초 과  

하여 반 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 조 원 가  중  재료비, 노 무 비 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 반 관 리 비 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 요 (소 비 )량 을  측 정 하 거 나  제8절 

“2-가 ” 에 따른  원 가 계 산  자 료 나  계약서, 영수증  둥 을  활용하여  산정 

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 약 목 적 물 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 요 되 는  해 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 재 료 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 하 차 비 , 조작비  둥 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  : 제품생 산 에  직접 사 용 되 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 

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 한  감가상각방식에  따 라  기준  

내 용 연 수 (基 準 耐 用 年 數 )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 인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 합 리 하 다 고  인 정 되 는  때에는  해 당  계약  

목적물에  직접 사 용 되 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 용 년 수 를  별 도 로  

정 하 거 나  특 별 상 각 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  : 계 약 목 적 물 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 용 되 거 나  제 공 되 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죽물, 선 박 차 량  등  운반하는데  쓰 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 당  목 적 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 당 하 는  대수리 수 선 비 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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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 허 권 사 용 료  : 계약목적물이  특 허 품 이 거 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 에는  특허권  사 용 계약에  따 라  제조과정에서  

발 생 한  사 용 료 를  그  사용비례에  따 라  계산한다.

6) 기술료  : 해 당  계 약 목 적 물 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 요 한  노 -하 우 (Know 

-how) 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 

(법 인 세 법 의  시 험 연 구 비 )에 서  정 한  바에 따 라  반영하여  사 업 년 도 로  

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 용 이 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 술 개 발 용 역 비 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 발 촉 진 비  및 직 업 훈 련 비 를  

말하며  세법(법 인 세 법 의  시험연구비)에서  정 한  바에 따 라  이연상각  

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 산 으 로 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 가 와  관련이 

없는  비 용 은  특 별 상 각 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 해 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 험 검 사 비 로 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 약 조건에  따 라  내 부 검 사 가  요 구 되 는  경우에는  자체 시 험 검 사 비 로  

반 영 할  수  있다.

9) 지 급 임 차 료  : 계 약 목 적 물 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 용 되 거 나  제 공 되 는  

토 지 , 건물, 기술, 기구  둥의 사 용 료 로 서  해 당  계 약  물 품 의  생산  

기간에  따 라  계산한다.

10) 보 험 료  : 산 업 재 해 보 험 , 고용 보 험 , 국민건강보험  및 국 민 연 금 보 험  

등  법 령 이 나  계약조건에  따 라  의 무 적 으 로  가입이  요 구 되 는  보험의  

보 험 료 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 영 되 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 리 후 생 비  : 계 약목적물의  제 조  작업에  종 사 하 고  있는  노 무 자 ,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 강진단비, 급 식 비 (중 식 과  간 식 제 공 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 건 유 지 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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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 급 되 는  비 용 만 을  반 영 해 야  하며, 

재료비에  반 영 되 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 주 가 공 비  : 재 료 를  외부에  가 공 시 키 는  실 가 공 비 용 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 영 되 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 보 건 관 리 비  : 작 업현장에서  산 업 재 해 와  건강장해  예 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 구 되 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 업 현 장 에 서  발 생 되 는  문 방 구 , 장부대  둥  소 모 품 을  

말하며 보 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 영 되 는  것은  제외한다.

1句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 업 현 장 에 서  직접 소 요 되 는  여 비 와  차 량  

유지비, 전 신 전 화 사 용 료 , 우 편 료 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 과 금  : 공장이  해 당  계약목적물의  제 조 와  직접 관련하여  

부 담할  재산세, 차량세  둥의 세 금 과  공공단체에  납 부 하 는  공 과 금 을  

말한다.

18) 폐 기 물 처 리 비  : 계 약 목 적 물 의  제 조 와  관 련 하 여  발 생 되 는  오 물 , 

잔 재 물 , 폐유, 폐알칼 리 , 폐고무, 폐합성 수 지  등  공 해 유 발 물 질 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 요 되 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 서 인 쇄 비  : 계 약 목 적 물 의  제 조 를  위 한  참 고 서 적 구 입 비 , 각 종  

인쇄비, 사 진 제 작 비 (VTR제 작 비 를  포 함 한 다 ) 등 을  말한다.

20) 지 급 수 수 료  : 법 률 로 서  규 정 되 어  있 거 나  의 무  지 워 진  수 수 료 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 수 료 를  말한다.

21)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 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 라  의무적  

으로  지 급 해 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 반 관 리 비 는  기업의 유 지 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 생 하 는  제 비 용  

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 니 하 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 을  제 외 한  

소 요 비 용 (임 원 과  사 무 실 직 원 의  급료, 제 수 당 , 퇴 직 급 여 충 당 금 , 복리 

후 생 비 , 여비, 교 통 •통 신 비 , 수 도 광 열 비 , 세 금 과  공과금, 지 급 임 차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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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 험료  둥 )을  말하며 

기 업손익 계 산 서 를  기준하여  산정 한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 반 관 리 비 는  제조원 가 (재 료 비 •노 무 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 별표1> 

에서 정 한  일 반 관 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 지 하 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 영 할  수  없다.

7. 이윤

가. 이윤은  영 업 이 익 을  말하며 제 조 원 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 술 료 와  외 주 가 공 비 는  제외한다)에  이 윤율  25%를 

초과하여  반 영 할  수  없다.

나. 비 영리법인의  이윤은  법 령 이 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 

사 업 에 서  발 생 하 는  이익을  말한다.

제 3 관 공사 원가계산

1. 공사원가

공 사 원 가 는  공 사  시 공과정에서  발 생 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 계 액 을  

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 별지 제2호  서식〉의 공 사 원 가계산서를  작성 

하고  비목별  산 출 근 거 를  명 시 한  기 초 계 산 서 를  첨 부 해 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 무 비 ,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 반 관 리 비 나  이윤의 

다음  비 목 으 로  반 영 해 서 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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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원가의 체계

III. 부 록 <M»

직접재료비:목적물설치물품대 
간접재료비:보조물품대 
작업설, 부산품

직접노무비:직접작업종사자의 인건비 
간접 노무비 : 보조작업자와 현장감독자의 인건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처리비,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둥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이윤율

공사총원가 x 공사손해보험 료율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율<10%)

4. 재료비

가. 직 접 재 료 비 는  공사목적물의  실 체를  형 성 하 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 성 형 태 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 형 대 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 는  

매입부품, 수 입 부 품 , 외 장 재 료 와  “6-다_13)” 외주가공비에  반 영 되 는  

것을  제 외 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 접 재 료 비 는  공사목적물의  실 체를  형성하 지 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  

으 로  소 비 되 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 목 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 구 •기 구 •비 품 의  가치

순공사원가 x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

부가^}치세

총

원

가

경

비

순 
공
사
원
가

예
정
가
격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 바 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 체 를  형성하는

것은  아 니 나  그  시 공 을  위하여  필 요 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 대 비 용 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둥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 대 비 용 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 약 목 적 물 의  시공  중에 발 생 되 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둥 은  그 

매 각 액 이 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 용 은  제5절의 제1관  “3” 과  제2관  “4 ” 를  준용한 다 .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 영 기 준

발 주목적물의  노 무 량 을  산 정 하 고  노무비  단 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 무 량  X 노 무 비 단 가  

나) 반영방법

(1) 노 무 비 단 가 는 「통 계 법 」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시••공표한  

단 위 당 가 격 (시 중 노 임 단 가  등 )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r근 로 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 

급 여 충 당 금 , 상 여 금 p i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⑵  노 무 량 은  품셈에  따 라  반 영 되 는  노 무 량 을  제 외 하 고 , 현장관리  

사 무 소 에 서  현 장 시 공 과  관련된  업무에 종 사 하 는  자의 노 무 량 을  

반영한다.

(3)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 장 사 무 원 (총 무 , 경리, 급 사  둥),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 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 지 후 생 부 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 .  2012 계약심사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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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노 무 량 은  공사의  규 모 •내 용 •공 종 •기 간  둥 을  고려하여  적 정 인 원 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둥)의 특 성 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 한  직 접 노 무 비 를  품셈에  따 라  반영하고, 간 접 노 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⑴  발주목적물의  특 성 (규 모 •내 용 •공 종 •기 간  등) 등 을  고려하여  이와  

유 사 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 가 계 산  자 료인  개 별 (현 장 별 ) 공 사  

원 가 명 세 서 , 노 무 비 명 세 서 (임 금 대 장 ) 또 는  직 접•간접  노 무비  

명 세 서 를  확보한다.

(2) 노무비  명 세 서 (임 금 대 장 )를  이 용 한  간 접 노 무 비 율  계 산 방 법 은  

다 음과  같다.

的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 무 비 명 세 서 (임 금 대 장 )를  

확보한다.

대  확보된  노 무 비 명 세 서 (임 금 대 장 )의  직 •간 접 노 무 비 를  구 분 하 되 , 

구 분 할  자 료 가  많은  경 우 에 는  간 접 노 무 비 율 을  객 관 적 으 로  

산 정 할  수  있는  기간에 해 당 하 는  자 료 만  분석한다.

好) 노 무 비 명 세 서 (임 금 대 장 )에 서  품셈에  따 라  반영되는  노 무 량 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 장 시 공 과  관련된  업무에 종 사  

하는  자의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를  계산한다.

(라) 계산된  간 접 노 무 비 를  직 접 노 무 비 로  나누어  간 접 노 무 비 율 을  

산출한다.

(3) 직접•간접  노 무 비 가  구 분 된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 ⑵ ” 의 임 금 대 장 을  이 용한  간 접 노 무 비 율  계산방법에  

따 라  자 료 와  내 용 을  검토하여  간 접 노 무 비 율 을  계산한다.

------------------------------------------------------------ III. 부 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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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 접반영  방법 이 나  비 율분석 방법 에 따라  간접노무비  를  계산하는  것을 

원 칙 으 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둥 으 로  인하여 원 가 계 산  

자 료 를  확 보 하 기 가  곤 란 하 거 나 , 확보된  자 료 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  

계 산  자 료 로 서  활용하기  곤 란 한  경 우 에 는  아래의  원 가 계 산  자료  

(공 사 종 류  등에 따른  간 접 노 무 비 율 )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 당  계약  

목적물의  규 모 •내 용 •공 종 •기 간  둥의 특 성 을  고 려 한  간 접 노 무 비 율 을  

산 출 하 고 , 간 접 노 무 비 는  품셈에  따 른  직 접 노 무 비 에  산 출 한  간접 

노 무 비 율 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 .  2012 계약심사 사례집--------------------------------------------------------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토목공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둥)
그 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 둥)

14.5
15.0
15.5
15.0

공사규모별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

14.0
15.0
16.0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3.0
15.0
17.0

^  공사규모가  100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 반 관 리 비 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 요 (소비)량을  측 정 하 거 나  제8절 

“2-가 ” 에 따른  원 가 계 산  자 료 나  계약서, 영수증  등 을  활용하여  산정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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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 록 _■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 함 되 지  않은  운 반 비 로 서  원 재 료 •반 재 료 •기 계  

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 하 차 비 , 조 작 비 등 을  말한다.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나  그 가  지 정 하 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 용 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  

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 라  계산한다.

5) 기술료  : 해 당  계 약 목 적 물 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 요한  노 -하 우 (Know 

-how) 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 

(법인세법의  시험연 구 비 )에 서  정 한  바에 따 라  반영하여  사 업 년 도 로  

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 용 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句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 험 •시 범 제 작 에  소요된  비 용 이 나  연구기관에  의 뢰 한  

기술개발  용 역 비 와  법령에  따른  기 술 개 발 촉 진 비 와  직 업 훈 련 비 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  

하되 그 사 용 비 례 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 별 상 각 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라  요 구 되 는  비용을  말하며, 품 질 시 험 과  검사에 소 요 되 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 영 되 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 체를  형 성 하 는  것은  아 니 나  현 장 사 무 소 ,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둥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 요 되 는  비 용 (가 설 물  설치에  소 요 되 는  노 무 비 , 재료비  포 함 )을  

말한다.

9) 지 급 임 차 료  : 계 약 목 적 물 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 용 되 거 나  제 공 되 는  

토지, 건물, 기 계 기 구 (건 설 기 계 를  제외한다)의  사 용 료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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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 험 료  : 산 업 재 해 보 험 , 고 용 보 험 , 국 민 건 강 보 험  및 국 민연금보험  

둥  법 령 이 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 구 되 는  보험의 

보 험 료 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1■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 5항 둥 

관련법령에  정 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 영 되 는  보험료는  

제 외 한 다 . 다만  공 사 손 해 보 험 료 는  제5절 제3관  “9 ” 에 정 한  바에 

따 라  별도로  반영된다.

11) 복 리 후 생 비  : 계 약 목 적 물 을  시공하는데  종 사 하 는  노 무 자 .종 업 원 . 

현 장 사 무 소 직 원  등에게  지 급 되 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 상 치 료 비 ,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둥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 요 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 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 급 되 는  비 용 만 을  반 영 해 야  하며, 

재료비에  반 영 되 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 주 가 공 비  : 재 료 를  외부에  가 공 시 키 는  실 가 공 비 용 을  말하며  

외 주 가 공 품 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 영 되 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 작업현장에서  산 업 재 해 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 구 되 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 생 되 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 모 용 품 을  

말하며, 보 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 영 되 는  것을  제외한다.

1句 여 비 ■교 통 비 •통 신 비  : 시 공 현 장 에 서  직접 소 요 되 는  여 비 와  차량  

유 지 비 , 전 신 전 화 사 용 료 , 우 편 료 를  말한다.

17) 세 금 과  공 과 금  : 시공현장에서  해 당  공 사 와  직접 관련하여  부 담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 금과  공공단체에  납 부 하 는  공과  

금 을  말한다.

18) 폐 기 물 처 리 비  : 계 약 목 적 물 의  시 공 과  관련하여  발 생 되 는  오물, 

잔 재 물 ,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 해 유 발 물 질 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 요 되 는  비 용을  말한다.

19) 도 서 인 쇄 비  : 계 약 목 적 물 의  시 공 을  위 한  참 고 서 적 구 입 비 , 각 종  

인쇄비, 사진제작비  (VTR제 작 비 를  포함한다) 및 공 사 시 공 기 록 책 자  

제 작 비 둥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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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 급 수 수 료  : 시행령  제51조 제 1항 단서에  따른  공 사 이 행 보 증 서  

발 급 수 수 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 률 」 제13조 의 2에 따 른  건 설 하 도 급 대 금  지급보 증 서  발 급  

수 수료  둥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 수 료 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 급 수 수 료 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 증 요 율  중  최 저 요 율 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 공 을  위 한  제반환경오염  방 지 시 설 을  

위 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 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 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  : 해 당  공 사 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 로 •하 천 •그  밖의 

재산이 훼 손 되 거 나  지 장 물 을  철거하게  됨에 따 라  발 생 하 는  보 상 • 

보 수 비 를  말한다. 다만, 해 당  공사를  위 한  용 지 보 상 비 는  제외 한 다 .

23) 안전관 리 비  : 건 설 공 사 의  안 전 관 리 를  위하여  관 계 법 령 에  따 라  

요 구 되 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 설 근 로 자  퇴직공제  부금비  : 관계법 령 에  따 라  건 설 근 로 자 퇴 직  

공제에  가입하는데  소 요 되 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 가 와  제3관  “5-가 ” 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 영 한  

경우에는  그  금 액 을  제외한다.

25)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 라  의무적  

으로  지 급 해 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 용 은  제5절 제 2관  “ 6” 과  같 고  < 별표  1〉에서 정 한  일 반  

관 리 비 을 을  초과하여  반 영 할  수  없으며, 아 래 와  같이 공 사 규 모 별 로  체 감  

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 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 비율(%)

5〇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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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윤

가. 이 윤은  영 업 이 익 을  말하며 공 사 원 가  중  노무비, 경 비 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 술 료 와  외 주 가 공 비 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 영 할  수  없다.

나. 비 영리법인의  이윤은  법 령 이 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 

사 업 에 서  발 생 하 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 사 손 해 보 험 료 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 1항에 따 라  공 사 손 해 보 험 에  가 입 할  때 지 급 하 는  

보 험 료 를  말 하 며 , 보 험 가 입 대 상  공 사 부 분 의  총  공 사 원 가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 계 액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 험 료 율 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 사  손 해 보 험 료  = 총 공 사 원 가  X 손 해 보 험 료 율

나. 공 사 손 해 보 험 료 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 급 하 는  관 급 자 재 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 상  공사  

부분의  총  공 사 원 가 와  관 급 자 재 를  합 한  금액에  공 사 손 해 보 험 료 율 을  

곱하여  반영 하며 보험 료 율 은  계 약 담 당 자 가  보험 개 발원, 손해  보험 회사  

등 으 로부터  제 공 받 은  자 료 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 4 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 .  2012 계약심사 사례집--------------------------------------------------------

1. 용어의 정의

가. 학 술 연 구 용 역

학 문 분 야 의  기 초 과 학 과  응 용 과 학 에  관 한  연 구 용 역 과  이에 준 하 는  

용 역 을  말한다.

1) 위탁형  용역 : 용 역 계 약 을  체 결 한  계 약 상 대 자 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  

으 로  연구를  수 행 하 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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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문형  용역 : 용 역 계 약 을  체 결 한  계 약 상 대 자 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 견 을  서 면 으 로  제 시 하 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 당  용 역 수 행 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 출 하 는  역할을  수 행 하 는  

자 를  말하며, 대 학  부 교 수  수준의  기능을  보 유 하 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 임 연 구 원 은  1인을  원 칙 으 로  하되, 해 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 임 연 구 원 을  보 조 하 는  자로서  대 학  조 교 수  수준의  기능을  보 유 하 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 행 하 는  자로서  해 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 교  정도의 전 문 지 식 을  가진  자 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 원고정리  등  단 순 한  업무처 리 를  수 행 하 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 가 계 산 은  노 무 비 (이 하  “ 인 건 비 ” 라  한다), 경비, 일 반 관 리 비 등 으 로  구 분  

작성 한 다 . 다만, 공동연구형  용 역 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 비 항 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 목 만  반 영 하 고  일 반 관 리 비 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 가 계 산 을  하는  때 에 는  < 별지 제3호  서 식 〉에서 

정 한  학술연구용역  원 가 계 산 서 를  작 성 하 고  비목별  산 출 근 거 를  명 시 한  기초  

계 산 서 를  첨 부 해 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 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 사 하 는  연구요원의  급 료 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 도 를  기준하여  < 별표  2〉에서 정 한  기 준 단 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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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 

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 직 급 여 충 당 금 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 위 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 정 기 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 음 년 도 부 터 는  매년 전 년도  소비자  

물 가  상 승 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 가 로  한다.

5. 경비

계 약 목 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 요 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 인 물 비 , 전산  

처 리 비 , 시 약 •연 구 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 가 상 각 비 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 비 는  1■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 내 여 비 와  국 외 여 비 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 니 하 고 는  계 약 목 적 을  달성하기  곤 란 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 영 할  수  없다.

2) 국 내 여 비 의  반영

시 외 여 비 만 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 요불가피한  경우  외 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 임 연 구 원 은 「공무원 여비규정」제3조  관련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 급 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 인 물 비  : 계 약 목 적 을  위하여  직접 소 요 되 는  프 린 트 , 인쇄, 문헌  

복 사 비 (지 대  포 함 )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 대 비 용 을  말한다.

라. 시 약 •연 구 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 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 당  연구내 용 과  관련하여  자문회 의 , 토론회, 공청회  둥을  

위해 소 요 되 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 당 은  해 당  자치단체에서  

조 례 , 규칙 둥 으 로  정 한  위원회  위 원 수 당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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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 은  공청회  등 을  위 한  회 의 장 사 용 을  하지 아 니 하 고 는  계 약 목 적 을  

달 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 영 할  수  있다.

사 교 통 통 신 비  : 해 당  연 구 내 용 과  직접 관 련 된  시 내 교 통 비 , 전 신 전 화  

사 용 료 , 우 편 료 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 당  연 구 내 용 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 습 기 구 •기 계  

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_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 

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 영 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 

사업에서  발 생 하 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 성 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 해 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 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 가 계 산  자 료 (급 여 명 세 서 , 손익계산서  등 )를  

활용하여  “4 ” 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_가” 의 일반관리비가  과 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 의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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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관  그  밖 의  용 역 의  원 가 계 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 지 니 어 링 사 업 , 측 량 용 역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둥  다 른  법령에서  

그  대 가 기 준 (원 가 계 산  기준)을  규 정 하 고  있는  경 우 에 는  해 당  법령이 

정 하 는  기준에  따 라  원 가 계 산 을  할  수  있다.

나. 원 가 계 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 가 ” 와  제5절제4관의 

학술용역  원 가 계 산  기준에 준하여  원 가 계 산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 준 단 가 는 「통 계 법 」 제17조에 따라  중 소 기 업 중 앙 회 가  발 표 하 는  제조  

부 문  직 종 별  평 균  조 사 노 임  중  보 통 인 부  노 임 으 로  하 고 , 제 수 당 ,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 수 당 과  퇴 직 급 여 충 당 금 은  1■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 위 를  초과하여  반 영할  수  없다.

令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0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a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설계•감리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必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a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0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행정안전부 소관)
^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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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엔 지 니 어 링 기 술 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 금실태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해양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 /W  기술자 노임단가  (지식경제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令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  하 도 급 대 금  지 급 보 증  수 수 료  (하 도 급 거 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제13조 의 2 건 설 하 도 급  계 약 이 행 과  대 금 지 급  보증)

傷 환경보전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품질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4 품질관리비  

산 출  및 사 용 기 준 )

^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5, 별표6호의 기준 

내 용 연 수  적용  

a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 산업안 전 보 건 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 의 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계상  및 사 용 기 준 (고 용 노 동 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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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안전관리비  (건설 기 술 관 리 법  제26조 의 2 제8항, 동 시 행 큐 ！) 제51조  

안 전 관 리 비 )

년 건 설근로자퇴  직공제부금비

• 건 설 산 업 기 본 법  제87조 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 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둥에 관 한  법 률 (고 용 노 동 부  소관)

제 6 절 실 적 공 사 비 에  따 른  예 정 가 격  결정  

제 1관 통 칙

1. 의 의

이미 수 행 한  사 업 을  토대로  축 적한  공사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 정한  기준에  따 라  산출된  가 격 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실 적 공 사 비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에 서  시 행 하 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 료 로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 •개 축 공 사 , 복 합 건 축 시 설 물  둥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 하에 

적 용 여 부 를  결 정 할  수  있다.

3. 실적공사비 자료관리

가.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실 적 공 사 비  자료의  축 적 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의  성 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 한  기준에 따 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나. 국 토 해 양 부 「건 설 공 사  실적공사비  적 용 공 종  및 단가ᅪ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 정 가 격 을  산 정 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 가 와  품셈 둥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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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적공사비 예정가격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 사  

손 해 보 험 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 계 액 으 로  한다.

5. 실적공사비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 약 담 당 자 는  실 적 공 사 비 에  따 라  예 정 가 격 을  작 성 하 는  경우, 예정 

가 격 을  직접공사비, 간 접 공 사 비 , 일 반관리비, 이윤, 공 사 손 해 보 험 료  

및 부 가 가 치 세 로  구분하여  < 별지 제5호  서 식 〉의 총 괄  집 계 표 를  작성 

해 야  한다.

나.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 정 가 격 을  산 정 하 려 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이 정한  기준  둥에 따른  산 출 근 거 를  첨 부 해 야  한다.

6.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실 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 에 정한  바에 따라  작 성 해 야  한다.

제 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가. 직 접 공 사 비 란  계 약 목 적 물 의  시공에  직 접 적 으 로  소 요 되 는  비 용 을  

말하며, 계 약 목 적 물 을  세 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 정 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 분 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 합 하 다 고  인 정 되 는  합리적인  단 위 와  방 법 으 로  산출된  공 사 량 을  

말 한 다 )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직 접공사비  = 수 량  X 공종별  단가

나. 직 접 공 사 비 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 료 비 는  계 약목적물의  실 체 를  형 성 하 거 나  보 조 적 으 로  소 비 되 는  

물품의  가 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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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현 장 에 서  계 약 목 적 물 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 사 하 는  

종 업 원 과  노무자의  기 본 급 과  제수당, 상 여 금  및 퇴 직 급 여 충 당 금 의  

합 계 액 으 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 공 을  위하여  소 요 되 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 

개 발 비 , 품 질 관 리 비 , 폐기물처리비  및 안 전 점 검 비 를  말하며, 비용에 

대 한  구 체 적 인  정 의는  저15절 제3관  “6” 을  준용한다.

다. “ 가 ” 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 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 액 은  별 도 로  해 당  계약  

목 적 물  시공기간의  소 요 (소 비 )량 을  측 정 하 거 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 거 로  산 정 해 야  한다.

라. 직 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  

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 치한  금 액 을  활용하여  

산 정 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 공 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  밖의 부수  

적인  비 용 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 용 별 로  일 정 요 율 을  곱하여  

산 정 한 다 .

나. 간 접 공 사 비 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 함 하 며 , 비용에 대 한  구체적인  

정 의 는  제5절의 제2관  “4 -나 ” 와  저ᅵ3관 “6” 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 재 보 험 료

3) 고 용 보 험 료

4) 건 설 근 로 자  퇴직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 .  2012 계약심사 사례집--------------------------------------------------------

-  186 -



ill. 부 록 _ e

6) 환경보전비

7) 국 민 건 강 보 험 료

8) 국 민 연 금 보 험 료

9) 그  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 사  

원가계산에  반 영 토 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그  밖의 간 접 공 사 경 비 (수 도 광 열 비 , 복 리 후 생 비 , 소 모 품 비 , 여비 - 

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 가” 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 정 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 우 에 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 계 자 료  중  다 수 기 업 의  평균치  등 을  토 대 로  각  지 방 자 치  

단체의  장 이 나  계 약 담 당 자 가  정한다.

라. “1” 에 따라  산정되지  아 니 한  공종에  대 하 여 도  간접공사비  산 정 은  

“ 가 ” 부터 “ 다 ” 까 지 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으로서, 비용에 대 한  구체적인  정 의 와  종류에  대 하 여 는  제5절 제 2관  

“6-가 ” 를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  비 는 직 접 공사비  와  간접 공사비  의 합계 액 에 일 반관리 비 율 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 반 관 리 비 율 은  공 사 규 모 별 로  아래에서  정 한  

비율을  초 과 할  수  없다.

종^■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 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 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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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윤

가. 이 윤 은  영 업 이 익 을  말하며 직 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 윤 율 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비 영리법인의  이윤은  법 령 이 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 

사 업 에 서  발 생 하 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제3관  “9” 공 사 손 해 보 험 료 와  제1장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 사 손 해 보 험 가 입  비용을  말한다.

제 7 절 원 가 계 산  관 련 기 관

제 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 2항에 따른  원 가 계 산 용 역 기 관 (이 하  “ 용 역 기 관 ” 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 나” 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 다 ” 의 요건을  

갖 추 어 야  한다.

나. 용 역 대 상 기 관

1) 국 가 •지 방 자 치 단 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줄 자 •줄 연 한  연구기관

2 )  「고등교육법ᅴ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 )  「민 법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 라  주무관청의  허 가를  받 아  설립된  

법인

4) r공 인 회 계 사 법 」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용 역 기 관  요건

1) 정 관 (학 칙 ,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둥에 원 가 계 산 업 무 가  등재되어  

있 어야  한다.



III. 부 록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 용 하 고  있어야  한다.

가) 원 가 계 산 과  원 가 검 토  업무에 종 사 (연 구 기 간  포 함 )한  경 력 (이 하  

“ 경력” 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 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에서 계 약제도와  계 약업무에 근 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 위 소 지 자 나  이공계로서  < 별표  3〉의 이공계 기술  

자격 기준에 따른  초 급 기 술 자  이상의 자 격 요 건 을  갖춘  자  2 인 

이상

다) 상 경 대 학  학 위 소 지 자 나  상 경 계 로 서  < 별표  3>의 상 경 계 열  자격  

기준에 따른  초 급 기 술 자  이상의 자 격 요 건 을  갖 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 시 고 용  인원은  대학(교) 직 원 이 나  그  부설  

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 함 )는  1 인으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 

(학교  연구소에  해 당 되 는  기관에  있 어 서 는  5천 만  원 )이 상 이 어 야  

한다. 이 경우  실 질 자 본 금 은  자 산 총액에서  부 채 총 액 을  뺀 금 액 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 에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 출 을  요 구 해 야  한다. 다만, “ 1” 의 

요 건 을  갖춘  원 가 계 산 용 역 기 관 들 의  단 체 로 서 「민 법 」 제32조에  따 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 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 류 를  제 출 한  경우  

에는  별도의 요 건 심 사 를  면 제 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 가 ” 의 경우  해 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 항 을  

명백히  한  계 약 서 를  작 성 해 야  한다. 다 만 , 시행령  제50조에  따 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둥 을  징 구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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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실  원 가 계 산  시 그  책임에 관 한  사 항

2) 계약의  해제 •해 지 에  관한  사 항

3) 원 가 계 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 한  사 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 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 항

다. 계 약 담 당 자 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 〔대학(교)연구소의  

경 우 에 는  연 구 소 장 ] 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 인 •서 명 한  사 실 을  확인 

해 야  한다.

라. 계 약 담 당 자 는  용역기관에서  제 출 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  

계 약 법 령 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 부를  검토하여  해 당  원가계산의  적 정을  기해야  한다.

마. 계 약담당자는  본 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둥과는  

계 약 을  체 결 할  수  없다.

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또는  계 약 담 당 자 는  원 가 계 산 용 역 기 관 이  자격요건  

심 사  관련  서 류 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 는  원 가 계 산 용 역 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  업무를  수 행 할  

수  없도록  해 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 청 할  수  있다.

제 2관 원가검토기관

. .  2012 계약심사 人t례집--------------------------------------------------------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 3항에 따른  원 가 검 토 기 관 (이 하  “ 원 가 검 토 기 관 ” 이라  

한 다 )이  될 수  있는  기 관 은  “ 나 ” 에 해 당 되 는  기 관 으 로 서  “ 다 ” 의 

요 건 을  갖 추 어 야  한다.

나. 원 가 검 토 대 상 기 관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출 연 한  연구기관

2) 1■고등교육법ᅫ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 r 민 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 인 이 거 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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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둥) 중  목적 둥에 원 가 검 토 업 무 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 용 하 고  있어야  한다.

가) 원 가 계 산 과  원 가 검 토  업무에 종 사 (연 구 기 간  포 함 )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 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 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 상(국가기  관과  지 방자치 단체 에 서 계 약제 도 와  계 약업 무에 근 무 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 위 소 지 자 나  이공계로서  < 별표  3>의 이공계 기술  

자격 기준에 따른  중 급 기 술 자  이상의 자 격 요 건 을  갖춘  자  2 인 

이상

다) 상 경 대 학  학 위 소 지 자 나  상 경 계 로 서  < 별표  3〉의 상 경 계 열  자격 

기준에 따른  초 급 기 술 자  이상의 자 격 요 건 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 시 고 용 인 원 은  대학(교) 직 원 이 나  대학(교) 

부 설 연 구 소  직 원 이 어 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 수 (부 교 수 , 

조교수, 전 임 강 사  포 함 )는  1인으로  한다.

3) 기 본 재 산 (최 근 연 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 질 자 본 금  또 는  기금)이  

1억 원(학 교  연구소에  해 당 되 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 )이 상  

이여야  한다. 이 경우  실 질 자 본 금 은  자 산 총 액 에 서  부 채 총 액 을  

뺀 금 액 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 무 위 탁  범위

1) 지 방 자 치 단 체 가  수 행 하 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지 방 자 치 단 체 가  체 결 하 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 업 이 행 요 청 서 ,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둥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 가 계 산 과  예정가격  작 성 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가. 계 약 담 당 자 는  법 제7조 제 1항에 따 라  그  소관에  속 하 는  계 약  사 무를  

전문기 관 에  위탁하여  처 리 하 려 는  경우에는  “1” 의 요 건 을  갖 춘  전문 

기 관  중 에 서  해 당  사무의  수행에  가 장  적 합 하 다 고  판 단 되 는  전문  

기 관 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 탁 수 수 료 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 항 을  정 한  협 약 을  체 결 해 야  한다. 다만, 원 가 계 산 용 역 을  수 행 한  

기관에  대 하 여 는  해 당  용역에  대한  원 가 검 토 를  위 탁 할  수  없다.

나. 계 약 담 당 자 는  “ 가 ” 에 따 라  위 탁 받 은  원 가 검 토 사 무 를  수 행 할  전문  

기 관 과  협 약 을  체 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 항 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 성 해 야  하며, 특히 지 방 계 약 법 령 이 나  그  밖의 다 른  법 령 을  위반  

하 거 나  위 탁 받 은  계 약 사 무 를  부당하게  처 리 하 는  경우  협 약 을  해제- 

해 지 할  수  있고 손 해 배 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 함 시 켜 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 라  계약서 

작 성 을  생 략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 항 을  준용하여  각서 

등 을  징 구 해 야  한다.

1) 부실  원 가 검 토  시 그  책임에 관 한  사 항

2) 계약의  해제 •해 지 에  관한  사 항

3) 원 가 검 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 한  사 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 다 고  인정되는  사 항

다. 계 약 담 당 자 는  최종  원 가  검토서에  해 당  원가검토기관의  장  [대 학 (교 ) 

연구소의  경 우 에 는  연 구 소 장 ] 과  책 임 연 구 원 이  직접 확 인 •서 명 한  

사 실 을  확 인 해 야  한다.

라. “ 가 ” 의 위 탁 수 수 료 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 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  

관리에  필 요 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둥의 범위 안에서  지 방 자 치 단 체 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 를  준 용 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

. .  2012 계약심사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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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둥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 정 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용역을  의뢰할  때 “1” 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 출 을  요 구 해 야  한다. 다만, “ 1” 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 건  충 족 여 부 를  확 인 하 여  서 류 를  제 출 한  경 우 에 는  

별도의  요 건 심 사 를  면 제 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본 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 과는  

계 약을  체결할  수  없다.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 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 사  

관련 서류를  위 조 •변조하여  제 출 한  경우  또 는  원 가 검 토 용 역 을  부실  

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 가 검 토 업 무 를  수 행 할  수  없도록  

해 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 청 할  수  있다.

제 8 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 수한  사 유 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 가 계 산  자료의  비 치와  활용

1) 계 약 담 당 자 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 정 가 격 을  작 성 할  때 계 약 상 대 자 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  

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 당  업체의 최 근 년 도  원 가 계 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 조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 정 과  일반관리비  반 영 을  

위 한  기초자 료 로  적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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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 약 담 당 자 는  공 사 원 가 계 산 을  위하여  관계 중 앙 행 정 기 관 의  장 이 나  

그 가  지 정 하 는  단체에서  제 정 한  품 셈 을  공 사 원 가 의  비 목별  가격 

결정의  기 초 자 료 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 셈 을  적 용 할  수  없는 

경 우 에 는  “1)” 을  준용한다.

나. 외 국 통 화 로  표 시된  재료비의  환 율 적 용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 국 환 거 래 법 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 정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가. 이 장 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 준 을  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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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 록 ⑩⑩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 비율(%)

〇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그 밖의 물품 제조•구매 11

〇 시설공사업 6

주 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별표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13 년 기준)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2,980,■ 원

연 구 원 월 2,285,056원

연구 디 不원 월 1,527,485원

보 조  원 월 1,145,653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 단가는 2012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2년 2.2%)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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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 기 준
구 분 ' \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 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중급기 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기 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고급기 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중급기 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 
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 
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초급기 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 
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주 1) 기술자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 
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2) 한국과학기 술원 기술용 역 기 술사과정 이 수자는 중급기 술자로 한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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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 록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제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조 기술료
연구개발비 

원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가 경 보험료
복리후생비 

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 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

소 계 

)% 
)%

총 원 가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규격 :

생산량 
단 위 제조기 간

비 목
구 분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둥(스:)

소 계

금액 구성비 비고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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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원 가  계 산  서

書 . 2012 계약심사 사례집-----------------------------------

공사명 : 공사기간 :

^ — - ____________ 1 " 금액 구성비 비고

수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A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비

소 겨1

경

비

전력비 
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 비 
가설비 
지급임 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펴i 기물 처리비 
도서 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x(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X( )%]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 료{ 보험가입대 상공사부분의총원가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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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 록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비목 -、___________、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 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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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원 가 계 산 과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 인 은 2〇 년 월 일 -  월 일 까 지 1■ ◦ ◦ 사 업 』의 원 가 계 산 (검 토 )

용 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 항 을  준 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인 은 「〇〇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 용 과  결과  둥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 인 은  보 안 사 항 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 대 한  문 제 점 을  야기 시 켰 을  

경 우 에 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 •형 사 상  어떠한  

제 재 조 치 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참  여 자

성 명 

성 명

(인)

(인)

O  ◦시  . 도  경리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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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 록 •⑩

실적공사비 총괄 집계표

공사명:  공사기간: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 노무비

산재보험 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 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밖의 법정경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 가 가 치 세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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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hi. 부 록 •⑩

제 1 절 계 약 심 사 제 도 의  의의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가. 계 약 심 사 제 도 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  재 정을  건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 

용 역 •물 품  둥)의 입 찰 •계 약 을  하기 위 한  기 초 금 액 •예 정 가 격 ,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 정 성 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설 계 
(원가계산)

원가산정의 
적정성심사

입찰 며  계약
설계변경 
심 사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나  계 약 담 당 자 는  시행령  제10조 제 3항 과 제 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p ᅵ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 사 해 야  한다.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가. 시■도는 “ 1-나 ” 의 심 사 업 무 를  위하여 계 약 심 사  전담조 직 을  설 치 해 야  

하며, 시 •군 •구 는  계 약 심 사  전 담 인 력 을  배 치 해 야  한다.

나. 계 약 심 사 담 당 자 는  시 행 규 칙  제 2조 제 1호에  따 라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으로부터  “1-나 ” 의 사 무 를  위 임 받 은  공 무 원 을  말한다.

다. 계 약 심 사 담 당 자 는 ， 나 ” 의 심 사 업 무 를  할  때 금액의  과 다 •과 소  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의  목 적 •성 질 •규 모  및 지역특수성  둥 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 모 해 야  한다.

3. 계약심사의 구분

가. 지 방 자 치 단 체 는  기 초 금 액 을  작 성 할  때 제2장  예정가격  작 성 요령에  

따 라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 사 (이 하  “ 원 가 심 사 ” 라  한 다 )를  해 야  한다. 

원가심사의  주요  심 사 내 용 은  다 음 과  같다.

1) 설 계 서 간  불일치  사 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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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 가 계 산  작성방식  및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

3) 표준품셈  둥  대가  산 정 기 준  적용의 적정성

4) 각 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5) 가 격 정 보 , 전문가격 조 사 기 관 이  조사하여  공 표 한  가격, 견적가격  둥 

가 격 결 정 의  적정성

6) 산 출 된  물량의  적정 산 출  여부

7) 그밖에  심 사 를  위해 필 요 한  사 항  검토  등

나. 지 방 자 치 단 체 는  공 사 계 약  체결 후  설 계 변 경 을  하 고 자  하 는  경우  설계 

변 경 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 설계변경심사■” 라  한 

다 )를  해 야  한다.

4. 유 사  • 중 복  업무의  연계 추진

가.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은  계 약 심 사  기능과  통 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 과 를  극 대 화 할  수  있다고  판 단 되 는  아 래 와  같은  기 능 을  통 합  또는  

연 계 할  수  있다.

1) 설계 경 제 성 검 토 (VE) 기능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3) 신 기 술 •신 공 법 의  적용  가능성  검토

4) 그밖에  계 약 심 사 로  갈 음 할  수  있는  업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 우 에 는  법령 범위 안에서  연계하여  효 율 적 으 로  추 진 되 도 록  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가. 시 •도 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 으 로  계약심 사 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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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도  계 약 심 사  대 상 기 관

가) 시•도  본청 및 사 업 소  사업 

나) 시 •도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다) 시 •도  출 연 기 관 (단 , 50%미만  출 연 기 관 은  제외) 사업 

라) 시 •군 •구  사업 중  시•도비  또 는  국비보조사업

2) 시 •도  계 약 심 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시 •군 •구 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 무 적 으 로  계 약 심 사 를  

해야  한다.

1) 시 •군 •구  계 약 심 사  대 상 기 관

가) 斗 군 •구  본청 및 사 업 소 , 읍 •면 •동  사업

나) 시 •군 •구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다) 시 •군 •구  출 연 기 관 (단 , 50%미만  출 연 기 관 은  제외) 사업

2) 시 •군 •구  계 약 심 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 제4장  1■제한입찰  운 영 요 령 」 제3절 “2-다 -2)-나 )” 에 따라  신 기 술  등 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 약 심 사 를  통해 신 기 술  둥의 반영 필 요 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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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율 성 을  검 토 하 여 야  한다.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의무적  심 사 대 상  사업 외에 심 사 대 상  금 액 이 나  

심 사 범 위 를  확대하여  운 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 방 자 치 단 체 의  규칙 

등 으 로  그  내 용 을  정 해 야  한다.

나. 설계변경  심 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 사 는  사 업 부 서 가  

요 청 하 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 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 사 할  수  있다.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가. 지 방 자 치 단 체  예 산 으 로  편성되어  추 진 되 는  사업이  아 니 거 나 , 행정 

절 차 가  자 치 단 체 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 가 사 업 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 방 자 치 단 체 에 서  다 음 과  같은  사 유 로  계 약 심 사 를  제 외 할  필 요 가  

있다고  판 단 하 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 외할  수  있다.

1) 예 정 가 격 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 업 으 로 서  지 방 자 치 단 체 가  계약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 단 한  경우

2) 천 재 지 변 , 재해복구사업  둥  긴 급한  사 정 으 로  계 약 심 사 가  불 가 능 한  

경우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 단 되 는  물품(완제품) 구 매 는  제외 가능  

예시) 상 품 권 ,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 요 하 다 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은  “ 나 ” 의 “1 )식 ” 에 해 당 하 는  경우를  판 단 할  때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의  의 견을  고 려 해 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 나 ” 의 “4广에 해당하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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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그 예는  다 음 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의 2(지 방  

자치단체  공 사 원 가  사 전 검 토 ) 규정에  따 라  조달청장에게  공 사 원 가  

사 전 검 토 를  요 청 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 가  계 약 품 목 물 품 이 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 3 절 계 약 심 사 업 무  처리 절 차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계약심사 업무담당자 

포함),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가. 사 업 부 서 는  계 약 심 사  요청 전에 제 출 서 류 를  확인하면서  설 계 서 간  

불일치  사 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나. 계약부 서 는  계약심사부서의  심 사 결 과 와  달리 사 업부서에서  계 약 을  

의 뢰 한  경우 예정가격조서  상에 조 정 내 용  및 사 유 를  명 시 해 야  한다.

2. 사업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심사 

부서에서 보완 요청을 한 경우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 

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심사요청 접수 ° 사업부서 ᅳ  심사부서

善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제출서류 확인, 누락시 서류보완  요청 

(심사부서 -—•사업부서)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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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 사 ᄆ 원가심사, 설계변경심사, 저가심사  실시

專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심사 업무 담당자 구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善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 

사항  재검토)

尊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善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심사업무 담당자  ᅳ  심사담당  과장  

(필요시 국장)

善

⑧ 심사결과 결재 D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i

專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ᄆ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실적 DB 관리

제 4 절 원 가 심 사

제 1 관 공사분야 원가심 사  

1.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가. 공 사 분 야  계 약 심 사 담 당 자 는  사 업부서에서  제 출 한  서 류 를  검토하여  

설 계 서 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 정 기 준 과  단 가  적용의  적정성, 

불 필 요 한  공종  포 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 업 비 가  적정하게  산정 

되었는지  확인 하 고 , 과 다 •과 소  산 정 되 었 거 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 해 서 는  그  근 거 자 료 를  첨부하여  조 정 해 야  한다.

나. 심사대상  공사는  1■건설산업기본법j 제2조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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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 정 보 통 신 공 사 , 소 방 시 설 공 사 , 문화재  수 리 , 그  밖의 공 사 로  

분류한다.

1) 건설공사는  토 목 공 사 , 건축공사, 산 업 설 비 공 사 , 조경 및 환 경 시 설  

공사  등 시 설 물 을  설치 • 유지 • 보 수 하 는  공 사  (시 설 물 을  설치하기  

위한  부 지 조 성 공 사 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 체 공 사  등 을  말한다.

2) 전기공사는  1■전기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 용  장소에서  전 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 기 계 장 설 비 , 

전기에 의 한  신호표지에  해 당 하 는  설비 등 을  설 치 •유 지 • 보 수 하 는  

공 사  및 이에 따른  부 대 공 사 를  말한다.

3) 정 보 통 신 공 사 는 「정 보 통 신 공 사 업 법 」 제2조에 따 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 수 에  관 한  공 사 와  이에 따 르 는  부 대 공 사 를  말하고, 

정 보 통 신 설 비 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 식 으 로  부 호 • 

문 자 •음 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 한  기 계 •기 구 •선 로  및 그  밖에 필 요 한  설 비 를  말한다.

4) 소 방 시 설 공 사 는 「소 방 시 설 공 사 업 법 』 제2조에 따 라  소 방 시 설 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5) 문 화 재 수 리 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  

(무형문화재는  제외), 가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 수 _ 

복원•정비  및 손 상  방지를  위 한  조 치 를  말한다.

6) 그  밖의 공 사 는  위 “ 1)” 부터 “5) ” 까지 정 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 하수  개발, 소 음 •진 동  방지시설  설치 공 사 ,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 을  말한다.

다. r건설산업기본법」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 나-句” 의 그  밖의 공사에 

해 당 하 는  것으로  본다.

2. 심사 절차

가. 사 업 부 서 는  심 사 요 청 을  할  때 다음  서 류 를  제 출 해 야  한다. 계 약 심 사  

담 당 자 는  제출된  서 류 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 완을  요 청 해 야



하며, 사 업 부 서 는  그  보완요구에  응 해 야  한다.

1) 계 약 심 사  요청서

2) 설 계 도 면 , 공 사 설 계 설 명 서 (공 사 시 방 서 ), 현 장설명서, 과 업 내 용 서

3) 설 계 내 역 서 (비 목 별  기초계산서, 수 량 산 출 서 , 노 무 비 산 출 근 거 , 기계 

경비 산 출 서 , 일위대 가 표  및 단 가 산 출 서 ,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 요 한  서류

° 소 프 트 웨 어  참 고 자료(엑셀  내 역 화 일 ,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 적 공 사 비 를  적 용 한  내역서  

= 신 기 술 •신 공 법 을  적 용 한  경우  관련자료  

□ 방 침 서 ,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둥  그  밖의 보 조 자 료  

나. 계 약 심 사 담 당 자 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 사  참고자료에  

따 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 다 •과 소  둥 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 정 한 다 .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 급 상 황 ,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 르 는  제 반 여 건 을  고 려 해 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 가 기 준 (원 가 계 산 기 준  둥)

3) 표 준 품 셈 , 실적공사비

4) 그  밖의 법정요율

5) 거 래 실 례 가 격 (가 격 정 보  둥)

6) 그  밖의 심 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 당 자 는  “ 나” 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  

계 산 방 법 으 로  산정된  금 액 과  다르게  작 성 할  때 에 는  그  조 정 사 유 를  

명 시 해 야  한다.

라. 계 약 심 사 담 당 자 는  심사결 과 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 선 되 어 야  할 내 용 으 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확 정 해 야  한다.

. .  2012 계약심사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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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 록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 라” 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 업 부 서 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 보 해 야  한다.

바. 사 업 부 서 는  “ 마 ” 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 용 을  변경하여  재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 가 자 료 를  첨부해야  한다.

사. “ 바 ” 에도  불 구 하 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 업 부 서 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 초 금 액 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 요 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 려 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계 약 심 사 담 당 자 는  심 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 당  심 사  건에 대한  관련 

서 류 를  보 관 해 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 사 결 과  통 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 환 해 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 라  불 필 요 한  서 류 를  반 환  

하지 않고  처 리 할  수  있다.

나. 사 업 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 료 시 점 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 라 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 으 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통보일을  기준  

으 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 사 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 

해 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 심 사 를  요 청 한  경우  실 적 은  최종  

심 사 통보일  및 내 용 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 앙 행 정 기 관 에 서  “ 다 ” 의 실적 제 출 을  요 구 한  때 에 는  그  취 합 자 료 를  

지체 없이 제 공 해 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 한  추 가 조 치 가  있을  때 에 는  

정 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 행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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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계약심사 례집

제 2관 용역 분 야  원가심사

1. 심 사 대 상  용역의  분류

가. 용 역 분 야  계 약 심 사 담 당 자 는  사 업 부 서 에 서  제 출 한  서 류 를  검토하여  

과 업 내 용 서 와  설계내역서  등 을  근 거 로  대 가  산 정 기 준 과  단 가  적용의 

적정성, 불 필 요 한  비목  포 함  여부  둥 을  조 사 •분 석 하 여  사 업 비 가  적정 

하게 산 정 되 었 는 지  확인하고, 과 다 •과 소  산 정 되 었 거 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 해 서 는  그  근 거 자 료 를  첨부하여  조 정 해 야  한다.

나. 심 사 대 상  용 역 은  제14장  용 역 계 약  일반조건  제1절 “3” 에 따 라  기술 

용역, 학 술 용 역 , 일 반 용 역 으 로  분류한다.

1) 기 술 용 역 이 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 3호 , 「엔지니어링산업  

진 흥 법 」 제2조 제 1호, 1■건축사법」 제2조 제 3호  및 제4호, 1■전력기술 

관 리 법 」 제 2조 제 3호  및 제4호, r 정보통신공사업법ᅪ  제 2조 제 5호, 

1■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호  가목  및 다 목 ,「주 택 법 」제24조제1항, 

「측 량 •수 로 조 사  및 지적에  관 한  법 률 』 제2조 제 1호 와  이에 준하는  

용 역 을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 하 는  용 역 을  말한다.

3) 일 반 용 역 이 라  함은  기 술 용 역 과  학 술 연 구 용 역 을  제 외 한  모 든  용역을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 업 부 서 는  심 사 요 청 을  할 때 다음  서 류 를  제 출 해 야  한다. 계 약 심 사  

담 당 자 는  제출된  서 류 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 완 을  요 청 해 야  

하며, 사 업 부 서 는  그  보완요구에  응 해 야  한다.

1) 계 약 심 사  요청서

2) 과업내용서

3) 설 계 내 역 서 (비 목 별  기초계산서, 수 량 산 출 서 , 노 무 비 산 출 근 거 , 일위 

대 가표  및 단 가 산 출 서 , 견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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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 록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 고 자 료 (엑 셀  내역화일  등)

° 방침서, 계획서  등  그  밖의 보 조 자 료

나. 계 약 심 사 담 당 자 는  관련  법령 및 대가 기 준 ,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 다 •과 소  등 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 건 ,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 르는  제 반 여 건 을  고 려 해 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 한  대 가 기 준 (원 가 계 산 기 준  등)

3) 표준품셈

4) 그  밖의 법정요율

5) 거 래 실 례 가 격 (가 격 정 보  등)

6) 그  밖의 심 사  참 고 자 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 나” 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  

계 산 방 법 으 로  산정된  금 액 과  다르게  작 성 할  때 에 는  그  조 정 사 유 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 약 심 사 담 당 자 는  심 사 결 과 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 

부서의  의 견 을  수 렴 해 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 우 에 는  용 역 수 행 을  

위하여  우 선 되 어 야  할  내 용 으 로  협의하여  확 정 해 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 라” 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 업 부 서 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 보 해 야  한다.

바. 사 업 부 서 는  “ 마 ” 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 심 사 를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 용 을  변경하여  재 

심사를  요 청 하 는  경우  효 율 성 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 용 만 을  발 췌 하 고  

그에 대 한  추 가  자 료 를  첨 부 해 야  한다.

사. “ 바 ” 에도  불 구 하 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 우 에 는  사 업 부 서 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 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 초 금 액 을  결 정할  수  있으며 필 요 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 견을  고 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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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적 관리

가. 용 역 분 야  원가심사의  실 적 관 리 는  제1관  “3” 을  준용한다.

제 3 관  물 품 분 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가. 물 품 분 야  계 약 심 사 담 당 자 는  사 업 부 서 에 서  제 출 한  서 류 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 필 요 한  비목  포 함  여부 둥을  조사•분석하여  사 업 비 가  적정하게  산정 

되었는지  확인 하 고 , 과 다 •과 소  산 정 되 었 거 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 해 서 는  그  근 거 자 료 를  첨부하여  조 정 해 야  한다.

나. 심 사 대 상  물 품 은  물품의  제 조 •구 매 와  완제품의  구 매 로  분 류 한 다 .

1) 물품의  제 조 •구 매 는  별도의 주문에  따 라  제 작 절 차 를  거 치 는  것으로  

원 칙 적 으 로  해 당  제 조 업 자 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 우 를  말한다.

2) 완제품의  구 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 대로  구 입 하 는  것으로  

제 조 업 자 는  물론  도 •소 매 업 자 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 업 부 서 는  심 사 요 청 을  할 때 다음  서 류를  제 출 해 야  한다. 계 약 심 사  

담 당 자 는  제출된  서 류 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 완 을  요 청 해 야  

하며, 사 업 부 서 는  그  보완요구에  응 해 야  한다.

1) 계 약 심 사  요청서

2) 산 출 기 초 조 사 서

3) 규 격 서 , 설 명 서 (사 양 서 ) 등

4) 설 계 내 역 서 (제 조 원 가 계 산 서 , 일 위 대가표  등)

5) 그밖에  필 요 한  서류

° 과 업 내 용 서 , 설 계 설 명 서 (시 방 서 ) 둥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 입 물 품 원 가 계 산 서  등 

。 수리의  경우  수 리 명 세 서 , 수 리 단 위 별  내역서  등

. .  2012 계약심사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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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임차의 경우  임 차 대 상 •기 간 •장 소  및 임차조건  등 

。 시장재고, 유 통 여 부  등  그  밖의 참 고 자 료

나. 계 약 심 사 담 당 자 는  관련 법령 및 대가 기 준 ,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 다 •과 소  등 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 건 ,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 반 여 건 을  고 려 해 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 한  대 가 기 준 (원 가 계 산 기 준  둥)

3) 표준품셈

4) 그  밖의 법정요율

5) 거 래 실 례 가 격 (가 격 정 보  등)

6) 그  밖의 심 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 나 ” 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  

계 산 방 법 으 로  산정된  금 액 과  다르게  작 성 할  때 에 는  그  조 정 사 유 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 약 심 사 담 당 자 는  심사결 과 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 함 )를  위하여 우 선 되 어 야  할  내 용 으 로  협의하여  확 정 해 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 라” 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 업 부 서 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 보 해 야  한다.

바. 사 업 부 서 는  “ 마 ” 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 심 사 를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 용 을  변 경 하 여  

재 심 사 를  요 청 하 는  경우  효 율 성 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 용 만 을  발췌 

하고  그에 대한  추 가 자 료 를  첨 부 해 야  한다.

사. “ 바 ” 에도  불 구 하 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 우 에 는  사 업 부 서 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 보 할  수  있다. 계약부 서 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 초 금 액 을  결 정할  수  있으며 필 요 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 견 을  고 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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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적 관리

가. 물 품 분 야  원가심사의  실 적 관 리 는  제1관  “3” 의 규 정 을  준 용 한 다 .

제 5 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가. 설 계 변 경 심 사 는  사 업 부 서 에 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 생 이 나  계획의  변경 둥 으 로  설 계 변 경 을  하 고 자  하 는  경우 

설 계 변 경 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 정 성 을  검토  

하 는  것 을  말한다.

나. “ 가 ” 의 적정성  검 토 에 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 계 변 경 으 로  인한 

계약금액  조 정 과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변경  

심 사 가  가 능 하 다 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설계변경  심 사  대 상 은  계 약 금 액 (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 •도 는  

20억 원 (시 •군 •구 는  5 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 액 (2회 이후 

설 계 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 가 하 는  경우로  

한다.

라.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은  “ 다 ” 의 의무적  심 사 대 상  사업  외에 심 사 대 상  

금 액 이 나  심 사 범 위 를  확대하여  운 영 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회 설계변경의  기준은  제13장 

공 사 계 약  일반조건  제7절 “ 1-가 -2)” 의 '설 계 변 경  당 시 ' 정의에  따라  

판단 한 다 .

바. 설 계 변 경 심 사  제외 대 상 사 업 은  다 음 과  같다.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 업 을  시급하게  추 진 해 야  하 는  사업의 

경 우 (항 구 복 구 사 업 으 로 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 별 한  

사 유 가  없는  한  심사  실시)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 계 변 경 으 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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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밖에  사 업 부 서 에 서  계약  특 성 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심 사 부 서 와  사전  협의 

하는  경우

2.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 。사업부서 —  심사부서(총괄담당)
： ※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善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심사대상 여부 확인,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내 역화일 
! 확인
; = 제출서류 누락시 사업부서에 보완지시, 담당별 서류배분

흠

③ 심 사
i。설계변경 조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_ 
: 서, 기계경비 산출서, 설계도면 둥 검토

善

④ 심사결고 F1차보고
； ° 협조분야 심사내역 수합(토목, 기계, 조경 둥)
: "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善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Q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辱

⑥ 심사결고W 작성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善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심사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善

®  심사결과 결재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홈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i ° 심사부서 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3. 심사의 요청

가. 사 업 부 서 는  심 사 요 청 을  할  때 다 음  서 류 를  제 출 해 야  한다. 계 약 심 사  

담 당 자 는  제출된  서 류 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 완 을  요 청 해 야  

하며, 사 업 부 서 는  그  보완요구에  응 해 야  한다.

1) 계 약 심 사  요청서

2) 설 계 도 면 , 공 사 설 계 설 명 서 (공 사 시 방 서 ), 현 장설명서, 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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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 계 내 역 서 (비 목 별  기초계산서, 수 량 산 출 서 , 노 무 비 산 출 근 거 , 기계 

경비 산 출 서 , 일위대 가 표  및 단 가 산 출 서 ,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 요 한  서류

° 소 프 트 웨 어  참 고 자 료 (엑 셀  내역 화 일 , Auto Cad 도면)

D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 적 공 사 비 를  적 용 한  내역서  

° 신 기 술 •신 공 법 을  적 용 한  경우  관련자료  

□ 설계변경  이유조서  등  그  밖의 보 조 자 료

4. 주요 검토사항

구 분 검토 사항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〇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〇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 변경 이 발생할 가능성 이 

없는지 여부 둥

나.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정성

〇 거리, 기간, 위치 둥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 
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〇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0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 
(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둥의 적합 여부

◦설계 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 
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5. 심사결과 통보

가. 계 약 심 사 담 당 자 는  확 정 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 사 결 과 서 를  작성하여  

사 업 부 서 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 보 해 야  한다.

나. “ 가 ” 의 심 사 결 과 서 는  심 사 결 과 요 약 서 , 분야별  심 사 내 역 서 ,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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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조 건 을  말한다.

다. 심 사 결 과 는  아 래 와  같은  유 형 으 로  통 보 해 야  한다.

원안 통과 수 정 재검토

〇심사요청 내용대로 
설계변경(원안 통과)

〇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 재검토 사유명기

라. 심 사 결 과 가  재검토에  해 당 하 는  경우  사 업 부 서 에 서 는  자 료를  정리하여  

횟수에  제한없이  다시 심 사 요 청 을  할  수  있다.

마.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 유 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실적 관리

가. 계 약 심 사 담 당 자 는  심 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 당  심 사  건에 대한  관련 

서 류 를  보 관 해 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 사 결 과  통 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 환 해 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 라  불 필 요 한  서 류 를  반 환  

하지 않고  처 리 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 사  둥  사후처리  예상  종 료시점까지  보 관 해 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 료 시 점 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 라 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 으로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통보일을  기준  

으 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 라  심 사 한  실 적 을  취합하고  관 리 해 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 심 사 를  요 청 한  경우  실 적 은  최종  심 사  

통보일  및 내 용 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부처에서  “ 다 ” 의 실적 제출을  요 구 한  때에는  그  취 합 자 료 를  지체 

없이 제 공 해 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 한  추 가 조 치 가  있을  때 에 는  정 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 행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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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보  칙

제 1관 계약심사 시 주의할 사항

1. 계약심사 심사금액 산정

가. 다른  법령에서  그  대 가 기 준 (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 당  법령이  정 하 는  기준에 따 라  원 가 계 산 을  할  수  있다. 그  대가기 

준의 적용기준일  판단일은  계약심사  요청서류  접수일부터  시행토록  한 

경 우로  한다.

나. 사 업 부 서 에 서  위 대 가 기 준 에  따른  적 정 한  가 격 을  확 보 하 지  않고  

심 사 를  요 청 한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부족하게  산 정된  부 분 을  증액 

할  수  있다.

다.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이행의  

전 망 •이 행 기 간 •수 급 상 황 •계 약 조 건 •그  밖의 제 반 여 건 을  참작하여  부 당  

감 액 하 거 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 정 된  금 액 과  다르게  심 사 금 액 을  정 하 고 자  할  때 에 는  그  조 정 사 유  

(원 가 산 정 기 준 의  차이 등)를  심사  결과서에  명 시 해 야  한다. 단, 관련 

법 령 이 나  원가산 정 개 념 에  위 배 되 는  임의적인  해 석 은  불 가 하 다 .

2. 계약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가. 계 약 심 사  절 감 금 액 (사 업 부 서 의  요 청 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 사 금 액 을  

뺀 차 액 을  말 한 다 )은 「지방자치단체  세 출 예 산  집 행 기 준 』에 따 라  처리 

해 야  한다.

3. 세부기준 마련

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 약 심 사  운용에  필 요 한  세부사항에  관 하 여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 무 처 리 규 칙 으 로  결 정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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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으로  결정한다. 결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 정은  민원 

사 무 처 리 규 정 을  준용한다.

다. 이 요령의  서 식 은  참 고 자 료 로  시 •도 의  계 약 심 사 부 서 에 서  별도의  

서 식 을  정할  수  있다.

제 2관 계약심사의 활성화

1. 전문성 확보 노력

가. 계 약 심 사 부 서 에 서 는  심 사  우수사례  및 부 진 사 례 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 례 집 을  발 간 하 거 나  사업부서  및 계약 부 서 , 계 약 심 사  업 무 담 당 자 를  

대 상 으 로  교육을  할  수  있다.

나. 계 약 심 사 부 서 에 서 는  신 기 술  또 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 문 가 를  

대 상 으 로 「계 약 심 사  원가분석  자 문 단 」을  구성 및 운 영 할  수  있다.

제 3 관 계약심사제도 시행의 예외 

1. 교육행정기관의 시행여부 결정

가. 법 제3조에 따 라  지 방 계 약 법 을  적 용 하 는  교 육 행 정 기 관 (교 육 청 , 공립 

학교  등)의 경우에는  계약심사제도의  시 행 여 부 와  적 용 대 상 을  시 •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나. “ 가 ” 에 따라  자 체 적 으 로  정 한  내 용 은  관련 법 령 이 나  계 약 심 사  운영 

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을  벗 어 나 서 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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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공사 원가심사-1〉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담당자 결

재시 행 〇〇〇〇파-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공 사 명 요 청 기 관

공사위치

공사기  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 금회공사1
- 도급비
- 관급비
- 이설비

비 : 천원

설 계 자
•상  호 :  • 대 표 자 :
• 책 임 기 술 자 :  (전 화 번 호 :  )

발 주  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〇 공 사 개 요 :

°  첨 부 서 류
1. 설계도서 각1부(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둥)
2.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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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 록 ⑩⑩

심사결과 요약서

공 사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노 직 접 ^^비
무 간 접 ^^비

수
비 소 계

운 반 비

공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사 고용보험료

원
건강보험료

제 연금보험료
가

경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도급발급수수료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부 ^ 치 세
[도 급 액]
관급자재비
이 설 비
[총공사비]

^  참고자료인「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 
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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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공사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  사 업 개 요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 간

□  심 사 평 가  결과

〇 설계금액 : 천원

〇 심사금액 : 천원

〇 절 감  액 : 천원

〇 절 감  률 : - %

□  주 요  심사내용

〇 자재단가 조정 : 외 종

〇 일위대가 조정 ( 외 개공종)

□  그  밖의 사 항

〇 (계약심사조건 둥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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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〇〇 건설공사 (필요시)

III. 부 록

■  위 치 도

_  투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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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용역 원가심사-1〉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담당자 결
재

시 행 〇〇〇〇파-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용 역 명 요 청 기 관

용역 위치

용 역 기 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 총용역비 : 천원 • 금회용역비 : 천원

예 정 원 가  
작 성 자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〇 용 역 개 요 :

°  첨부 서류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둥)

발신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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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 록

심사결과 요약서

용 역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요청 (심사》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소 계
노 직접노무비
무 간접노무비
비 소 계

수
경 비

공 여 비

사
유 인 물  비
전산처리 비

원
제

시약.연구용 재료비

가 회 의 비
경 임 차 료

비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연금 및 보험료
기 타 경 비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부^片}치세

[총용역비]

졌 학술연구용역의 사례이며, 일반용역의 경우는 경비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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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용역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  용 역 명 :

□  사 업 개 요

위 치

용 역 개 요

◦ 요청기관  
〇 용 역  비 

〇 용역내용  
〇 계약방법

용 역 기 간

□  심 사 평 가  결 과

〇 설계금액 : 천원

〇 심사금액 : 천원

〇 절 감 액 : 천원

〇 절 감  률 : - %

□  주 요  심 사 내 용

◦ 단 가 조 정  : 외 종

〇 일위대가 조정 ( 외 개공종)

□  그  밖의  사 항

〇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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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 록

물품구 매계약 심사요청서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시 행 00004 -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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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〇 건 명 :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  (원)

단 가 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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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 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담 ^ ^ 결
재

시 행 ◦〇〇〇파-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제조(수리)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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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가계산서

。품 명 :  。수 량 :
ᄋ규 격 : 。제조기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부산물등(A )
소 계

노
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소 겨1

경

비

전 력 비  
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시험 검^}료 
지급임 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금 
페기물처리비 
도서 인쇄비 
지 ^^수 료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빈느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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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물품 원가심사-3>

III. 부 록 • •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담당자 결
재시 행 00002)-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 대 표 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〇 인쇄물내역
1. 규 격
2. 수 량
3. 면 수
4. 용지종류
5. 인쇄색도
6. 제본종류
7. 특수사양
8. 기 타

: 절 ( mm x ■ )

: 표지 면, 내지 면 
: 표지 ( g), 내지 ( g)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시•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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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물 산출기초조사서

품 명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고

용 지 대

전 자 조 판  
및 편 집  료

필름출력 비

인 쇄 판 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졌 경인쇄의 경우 “ 인쇄비란” 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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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물품 원가심사-4〉

인쇄물기획 • 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담당자 결
재시 행 〇〇◦〇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 상 
업 체

•상  호 :  ( 대 표 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〇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 (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둥)

〇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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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기획 • 편집 산출기초조사서

〇 품 명 :

〇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 
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산정 
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시 제외

필름출력 비

기획편집 심사 
에‘ 필 름 출 력 비 ’ 
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 
청서에는 반드 
시 제외

그 밖의 비용

계

일반관리(5% 이내)

소 계

이 윤(10% 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호

총 계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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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심사내용

III. 부 록 « «

□  건 명 :

□  개 요

품 명

구매내역 

및 금 액

계약방법

□  심 사 평 가  결 과

〇 구매금액 : 천원

〇 심사금액 : 천원

〇 절 감 액 : 천원

〇 절 감  률 : - %

□  주 요  심 사 내 용

〇 단가 조정 : 외 종

□  그  밖의  사 항

〇 (계약심사조건 둥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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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설계변경 심사-1>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담당자 결
재시 행 ◦〇〇〇파-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 간

계약금액
(최초》

공사개요

설계자
상호 : 대표자:

책임기술자: (전화: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〇 설계변경 사유 (구 체 적 으 로  서 술 )

〇 첨부 서류-

발신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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